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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1990년대 세계무역의 패러다임이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로 이

동하면서 세계 각국의 FTA 체결이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아세안(ASEAN), 인도, EU, 미국, 호주 

및 캐나다 등 총 14건 국가수로는 총 51건의 FTA가 발효되었음 

□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협정당사국간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해 국제거래에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고 무역을 증진

시키는 것임

□ 그러나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수출이후에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검증에 대해 사후 

원산지 입증을 해야 협정 관세의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FTA 체약상대국과 교역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상대국으로부터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관과정의 일부 복잡한 과정을 해소해 줄 수 

있음

□ 또한 수입국의 경우에도 원산지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양허 혜택을 부

여 하고 수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저가상품이 난립할 수 있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음

□ 따라서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체제를 

비롯한 발급기관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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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FTA가 확대됨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다양해지고 각 국가마다 체결

될 협정내용과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령,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들이 해당 언어로 기술되어 있어 검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FTA 발효 및 타결된 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약상대국의 전반적인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규, 절차에 대해 분석을 수행

하였고, 이외에도 한-EU FTA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인

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음  

□ 그 중 대표적으로 2015년 정식 서명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FTA 체제와 유사하게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고 원산지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신청, 기록보관,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에서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신청(原产地证明申请人
注册（备案）登记表)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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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 수출시에는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함. 단 유럽연합은 공식언어만 24개,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

사회공동체임

□ 현재 유럽연합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통된 관세법 및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이 포괄적일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인증수출자 관련 세부 지침을 두고 있어 확인이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EU 회원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EU국의 운영지침 

등을 번역하여 EU의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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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FTA 등 지역경제 통합 현상은 글로벌화 현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

의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현재 아세안(ASEAN), 인도, 

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현재 14건, 51개국과 FTA가 발효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의 신규 FTA 발효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FTA를 적

극적으로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그러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 

협정에 따라 관세 및 특혜 대상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복잡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 특혜관세 활용 수단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는 물론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정책에 중요한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 및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및 현지법인 형

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구매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 측면에서 살펴보

면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

를 보호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각종 무역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출이후 규정한 원산지

검증에 대해 사후 원산지 입증을 해야 완전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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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타결된 FT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원산지인증수출

자 제도)로 크게 구분되며, 기관발급의 경우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호주,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규,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최근 타결된 FTA를 중심으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

명서 법체제, 발급기관, 절차에 대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발급과 관련해서는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 물품 

수출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보고서는 EU 주요회원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EU 공통으로 적

용되는 인증수출자 규정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뉴얼을 정보 수집 및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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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기위해 최근 발효된 신규 FTA 체

약상대국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인도 등 체결국가의 원산지증명서 법체

계, 발급절차 등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특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법규 중

국 내 원산지증명서를 받고자 할 때 중점 사항을 자세히 작성하였다.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체결 FTA를 통해 확

인해본 결과 중국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

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러한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교역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고, EU와의 무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특히 28개 회원국 모두 인증수

출자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

용은 각 회원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인증수출자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EU의 공통관세법 및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을 분석하였고 2016년 새롭게 시행되는‘EU新
관세법’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주요 EU 회원국가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인증수출자 법체계 및 발급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보 수집 및 분석

하였다. 다만 국가적 문화차이 및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인증수출자 제도 지

위 획득을 위한 정보공개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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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주요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법제연구

강화

❍ 주요 FTA 체약상대국 중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법령 및 규정 검토

❍ EU 주요 체약상대국을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제

도  조항 검토

❍ 특히 EU 국가간 인증수

출 자 위임에 대한 심층 

분석

❍ 문헌연구 

❍ 선행연구 수집 및 

분석 

❍ 관련 법령 비교

❍ EU 국내법‘인증수 

출자 조항’ 검토

❍ EU는 총 28개국의 회원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의  

목적상 단일 영역임

❍ 인증수출자 제도 역시 공동  

통상제도를 기반으로 운영  

하고 있으나 세부 요건은  

국내법에 따르고 있어 상의  

함

전문가

인터뷰

❍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전  

문가 인터뷰

❍ 선행연구 중 인증수출자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점  

을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뷰 진행 

❍  EU의 경우 주로 세관에

서 인증수출자 제도를 발

하고 있어 각 세관별 

Q&A를 적극 이용

❍ 주요국 국내법 수집

❍ EU국 인증수출자에

대하여 국가간 위임  

에 대한 사례 수집

❍ EU가 기체결한 FTA 

중 인증수출자 사례 

분석

❍  각 EU국가 세관   

 Q&A

❍ 원산지증명서 역시 주요 4

개국 모두 자국어로 규정하

고 있어 해석상 및 제도 수

집에 어려움이 많았음

❍ 인증수출자 제도의 경우 역

시 2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언어만 24개 언

어임. 이에 따라 각 국가별 

인증수출자 제도를 현지언

어로 인증수출자에 대한 내

용을 표기하고 있어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각 세관별 상의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현지 

정보 수집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5 -

Ⅱ . 원산지제도 일반 및 원산지증명제도 운영 현황

 1. 원산지제도의 의의 

 가.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 : C/O)란 일반적으로 물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된 국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까지

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 국가 내

의 특정 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혹은 보호령1)과 같은 독립

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별도의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다.

동식물의 경우 출생 또는 성장한 국가를, 농⦁수산물의 경우 생산되거나 채

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공산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한다. 

상품의 생산이란 제조, 가공, 재배, 채취 등 상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여

러 가지 용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생산단계가 끝난 이후의 단순한 결합이나 

세트화는 대개 생산에서 제외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천연상품　 및　광물，　동·식물류의　제품들은 완전생산품은 

원산지결정에 다소어려움이　적지만， 국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동식물이나 

공산품은 성장 또는 제조, 가공과정이 두 개　국가　이상에서　걸쳐　생산되고　

원산지결정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1) 쿄토협약(Kyoto Convention)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에서 원산지에 국가의 개념에 국가
군(a group of countries)이나 국가의 특정지역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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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이란 통상적으로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

（지위）를 결정하는 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

라 할 수 있다. 즉 특정제품의 국경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나. 원산지증명제도 개요 및 발급방식  

 (1) 개요

원산지증명은 특정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로 구분할 수 있

다.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특정국가임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확인서류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별로 정한　발급방식 및 양식이 상이한데　일반적

으로 크게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발급권한이 있는 기타 

정부기관 또는 기타 위임받는 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이 기관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

된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주로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원산지와 관

련된 서류에 수출자 또는 원산지 등　정해진 항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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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은 FTA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

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율발급 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공신력이 높아 허

위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따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

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불편과 무역업체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

다.  

②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FTA협정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한 원산

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신속·편리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수출자가 허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표 II-1>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주 : 한-페루 FTA는 협정발효(2011.8.1.)한 날 다음날부터 4년 동안은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을 병행하고, 6년 후 부터는 수출자 자율발급 방식만 허용된다.

2)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2010, p.65.자료인용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국가별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칠레
EFTA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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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한 법체계 및 협정

 가. 우리나라 특혜 원산지증명제도 법규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개정교통협약의 원산지 부속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1964년 관세법 시행령에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1992

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여 여러 관련 법령에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3)하고 있다. 

국내법상 원산지 관련 법령으로는 특혜원산지 분야의 관세법, 자유무역협정

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류 등과 

비특혜원산지분야의 대외무역법 등이 있다. 4)

 (1) 관세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1항5), 제232조2(원산지증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

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 권한

이 있는 기관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

지증명서의 확인 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서 등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201５
4) 박광서 외(2014), PP.33-34. 
5) 동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수출자에
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32조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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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산지발급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

탁하였는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및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게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탁하였다.

대외무역법 제37조6)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
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7)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체

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

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

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으로 한다.

   ②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수출 물품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
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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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특례법8)은 자유무역협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내이행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법률적용 우선순위에 있어서 동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원산지

증명제도를 원산지증명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 자율증명절차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였다.

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상기 내용과 같이 FTA협정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주요 FTA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

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앞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을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1)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을 채택 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

다. 아세안 국가에서 발행된 Form AK 진위여부는 발급기관의 인증 및 등록된 

서명권자의 서명 확인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주요 특징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하여,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

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는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도입하여 회원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효율적　 및　원활화게　통관이　되도록　이행하고　있다．아세안회원

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자격을 인정하

기 위함이다. 

8) FTA 관세특례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
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 특례에 대한 사항을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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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

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당사국에 각 법령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

 (2)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수출당사국의 정부가 지정한 기관

에 의해 발급되는 기관발급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

소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 인도의 경우 인도수출검사위

원회 또는 인도 정부가 위임한 그 밖에 발급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이 원산

지를 부정하게 발급할 경우 혹은 원산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

할 때는 수출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기관에 대한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인쇄형태 또는 전자형태를 포함한 그 밖의 매체이어야 하

며,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원본은 수입지 관세당국, 제2부본은 발급기관, 

제3부본은 수입자, 제4부본은 수출자가 보유해야 한다. 

(3) 한⦁EU FTA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와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규

정에 따르면 수출물품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만이 협정에

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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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 신고서 작성 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 16조: 송품장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는 제15조제 15항에 언급된 송품장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  

      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제품이 유럽공동체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 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송품장신고서가 작  

     성될 수 있다.

제 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자의 각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 없이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하도록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  

     (이하“인증수출자”라한다)에 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  

     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송품장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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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호주 FTA

한국과 호주는 2014년 12월 12일 발효되었으며, 한-호주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을 채택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기관발급은 호주상공회의소(ACCI)와 호주산업협회(AIG)이다.

유효기간은 서명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2년(협정 발효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

명서도 인정)이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

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이다.

(5) 한⦁캐나다 FTA9)

한⦁캐나다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단일 선적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와 동일상품에 대해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복수 선적

에 따른 포괄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원산지 유효기관은 서명일로부터 2년 

이며,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협정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가.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함.

①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자의 인지

②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  

공할 의미는 없음

9) 참고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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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제도의 기관발급

일반적으로 FTA에서 원산지 분야는 크게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로 구

분된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원산지 절

차는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에 등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

고서가 필요한데, 원산지증명방식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크게 기관

발급 방신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된다. 

본 장에서는 최근 발효된 주요 FTA 체약상대국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

를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법규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중심

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존 다른 연구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실제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북경 수출입검험검역기구』에

서 원산지증명서 관련 신청 절차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담았다. 호주의 경

우 우리나라는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 기관발급을 동시에 받

고 있어 호주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법규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였다.  

인도의 경우 기존 국내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인도수출검사위원회

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이외 상공회의소 인도협회 등에서 

발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내용에 대해 정보 수집 및 분석 하였다. 

  <그림 III-1> 주요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입법체제 및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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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이미 발효된 FTA 체제와 유사하게 원산지상품

에 대한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신청, 기록보관,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등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

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이 각각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는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

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국가감독검험검역총국10)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

회11)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관한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

민공화국 세관법이다. 특히 구체적인 원산지 관련 시행규정으로서 일반원산지 

관리 규정인 국무원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와 특혜 

원산지 관리제도인 해(세)관총서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

원산지관리규정12)이 있다. 

원래 중국의 원산지 관련 법률은 해(세)관총서에서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입화물 원산지 관련 잠정규정」과 1992년의「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

물 원산지규칙」두개의 규정뿐이었다.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중국어 간체: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
疫总局, 정체: 中華人民共和國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
구로 전국의 상품의 품질·개량·수출입상품의 상품검사·출입국 위생 검역·수출입 동식품 검역 
및 품질인증 인정·기준화 등義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1)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際貿易促進委員会,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대외무역 진흥 및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외국과 각종 형태의 경제, 기술협력 활동을 위해 1952 설립 기관으로 회
장, 부회장은 국무원(国务院)에서 임명하고 있다. 2009년부터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12) 부록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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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규는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 및 원산지 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

여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그러나 국내⦁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체제에

서 이 두 법규는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에 중국은 2004년 9월 3일「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조

례” 라고 약칭)를 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조례”는 27조 

규정- “원산지규정 중 실질적 변형기준의 실시에 관함”, 입법취지, 적용범위, 

원산지확정원칙,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사, 위반조례의 법률

적 책임 등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3)

<표 III-1> 중국 원산지규정 체계 14)

13) 中国质量新闻网, 中国自由贸易协定原产地规则现状及发展方向探讨,2008-06-24 
14) http://www.customs.gov.cn/ 

일반 원산지규정 특혜 원산지규정

대외무역법

해(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국무원령 제416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

리규정」

중-ASEAN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칠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페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아태무역협정

중-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아이슬란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중-홍콩 CEPA 원산지 규정

중-마카오 CEPA 원산지 규정

중-대만 ECFA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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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원산지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수출입물품

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외무역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아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한 주요 이

유이다.

첫째, “조례”는 수출입상품원산지의 원칙을 통일하였다. 

둘째, “조례”적용의 목적과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졌다. 예를 들어 수입상품의 

세율적용, 무역통계 등의 내용 이외에도 새로운 “조례” 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과 반보조조치, 세이프가드, 원산지표시기관, 수입지역 제한, 관세할당액 등 조치

의 실시 및 정부조달시 수입상품원산지의 확정에도 적용된다.

셋째,“만약 상품에 대하여 진행한 어떠한 가공 혹은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등 연관 규정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면 세관은 상품의 원산지

를 확정할 때 이러한 상품의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규정하

였다. 원산지조례 중 반 규제 조항을 도입한 것은 중국이 국외수출상의 중국의 

반덤핑, 반 보조와 보장조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연관 규정에 대한 법률보장을 

제공한다.

넷째, 새로운“조례”는 명확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및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확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입상품의 수령인

은 상품의 원산지를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수입할 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

으며, 세관이 수입제품 원산지를 심사할 때 수입제품 수령인에게 수입제품의 원

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시 그 제품의 수출국(지역)의 관련 기관

으로 하여금 제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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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최초로 원산지제도 하의 원산지표시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 새로운 “조례” 는 제16조에서 “국가는 원산지표기의 시행에 대하여 관리

한다. 제품 혹은 그 포장의 원산지표시는 본 조례에서 확정된 원산지와 일치하여

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새로운 “조례” 는 비밀원칙을 규정하였다. 상품원산지의 자료와 정보

의 확정에 사용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거나 혹은 자료와 정보

의 관련 기관. 개인의 허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세관 및 발급기관은 그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한다.15)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제17조 수출화물의 탁송

인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소속의 각 지방수출입검사검

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際貿易促進委員会,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및 그 지방분회(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약칭

함)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16) 

본 조례 제18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수출화물원산지증명 신청 수령시, 마땅

히 증명발급기관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를 

여실하고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증명발급기관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 발

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례 19조에 따르면 발급기관은 수출물품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물품원산지증

명서를 발급해야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

해서는 반드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해야한다. 수출물품원산지

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분, 기관과 함께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

15) 罗兰, 《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明年施行海关总署有关负责人详细解读（政策解读）, 《人民日报
海外版》 (2004年11月09日 第七版)

16) 「중국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 제17조
17) 「중국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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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수입국(지역) 관련기관의 요구에 응하여 세관 및 발급기관이 수

출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상황에 따라 수입국 지

역에 관련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물품 원산지판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

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위, 개인

의 허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세관 및 발급기관은 반드시 해당 자

료와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표 III-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주요내용

구 분 원문 국문

중화인민공
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 
주요내용 
(제17-19조)

第十七条出口货物发货人可以向国家质量
监督检验检疫总局所属的各地出入境
检验检疫机构尧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及其地方分会渊以下简称签证机构冤袁申
领取出口货物原产地证书遥

第十八条出口货物发货人申请领取出口货
物原产地证书袁应当在签证机构办理注册
登记手续袁按照规定如实申报出口货物的
原产地袁并向签证机构提供签发出口货物
原产地证书所需的资料遥

第十九条签证机构接受出口货物发货人的
申请后袁应当按照规定审查确定出口货物
的原产地袁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曰对
不属于原产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出口
货物袁应当拒绝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
遥出口货物原产地证书签发管理的具体办
法袁由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会同国
务院其他有关部门尧机构另行制定遥

제17조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국가품질감

독검사검역총국 소속의 각 지방 수출입

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

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제18조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수출화물원

산지증명 신청 수령시, 마땅히 증명발급

기관에서 등록등기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를 여실하고 신

고해야 하며, 아울러 증명발급기관에  수

출화물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

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증명발급기관은 수출화물 탁송인

의 신청을 접수한 후 마땅히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원산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

고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마땅히 수출

화물의 원산지증명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수출화물원산지 증명발급관리 관련 구체

적인 방법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이 국무원 기타 관련부문, 기구와의 회동

을 통해 별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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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혜 원산지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는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를 만들어 특

혜무역협정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세관의 특혜무역협정 

수출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법」(이하 세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중화인민공

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18)

이 규정은 세관의 특혜무역협정 수출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19)

나.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특혜 원산지 관련 규정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

정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과 발급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은 특혜무역협정 수출물품의 원

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은 본 규정과 상응한 특혜무역협정에서 확정한 원산지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1)

세관총서는 원산지증명서 증명발급기관이 이 규정에 따라(제12조) 특혜무역 

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

관은 정기적으로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혜 무역협정 수출물품의 원산지증

명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22)

1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물품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조
1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물품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2조
2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1조
2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2조
2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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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종합해보면 중국 원산지관련 최상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해관법이 

있고, 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서 일반 원산지 관리 규정인 국무원이 정한 제416호

령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 원산지조례와 특헤 원산지관리제도인 해관총서

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 화물 특혜 원산지 관리규정이 있다.

실제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북경 수출입검험검역기구23)』

에서 공지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신청 절차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이다. 

23) 북경 수출입검험검역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전담관리자 규정에 
대한 내용은 부록3 참고

구 분 원문 국문

중화인민공
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제11조~
제13조

第十一条 法律、行政法规规定的有权
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的机构（以
下简称签证机构）可以签发优惠贸易
协定项下出口货物原产地证书。

第十二条 签证机构应依据本规定以及
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所确定的原产
地规则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

第十三条 海关总署应当对签证机构是
否依照本规定第十二条规定签发优惠
贸易协定项下出口货物原产地证书进
行监督和检查。 

제11조 법률(法律), 행정법규규정(行
政法规规定)에 따라 수출화물원산증

명서를 발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

관(이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은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화물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본 

규정 및 해당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

한 원산지규칙에 따라 수출화물원산

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총서는 원산지 발급기관

이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

혜무역협정하의 수출화물원산지증명

서를 발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하여야 한다.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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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4> 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절차 및 주요내용

구 분 중국

관세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条
例》、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普
遍优惠制原产地证明书签证管理办法》

원산지규정

비특혜 특혜
ž 대외무역법

ž 해(세)관법

ž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  

  지조례 국무원령 제416호

ž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  

    특혜 원산지관리규정」

ž 각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 제17조 수출화물의 탁송인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国家质量监督
检验检疫总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소속의 각 지방 수출입검사검역기구, 중
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분회(이하 증명발급기관이라 약칭함)
에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
监督检验检疫总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로 전국의 상품
의 품질·개량·수출입상품의 상품검사·출입국 위생 검역·수출입 
동식품 검역 및 품질인증 인정·기준화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세부내용

1. 원산지증명서 신청
ž 북경지역 수출기업은 화물 수출 전 사업지 검
역신고 후 등록번호 취득하여야만 원산지증명
서 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2. 온라인 등록 신청 

ž 홈페이지（http://ocr.eciq.cn）에서 원산지증  
   명서 등록 신청
ž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검역기관 제출용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등 
7건)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 10일 이내 제출 완료 후 원산지증명
서 등록증 배부

3. 발급
ž 신청기업(원산지증명서 신청)에 대한 검역기
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온라인 심사 후 원산
지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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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국

티커)

5. 온라인 심사 신청
ž 화물 운송 전 온라인 심사 신청
ž 원산지증명 신청서 및 원산지증명서 출력 및  
  기입하여 검역당국에 제출, 수수료 납부

6. 심사

ž 등록일 만기(1년) 30일 전 반드시 원산지 등록  
  심사가 필요
ž 등록 제품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기 시 재등  
  록이 필요
ž 심사 통과 제품은 원산지등록증 날인, 미통과  
  제품은 재등록  진행

7. 등록 변경

ž 원산지증명서 등록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  
  을 시 변경 수속을 통해 변경 신청
  - 제품 등록 증가, 신청인 변경, 신청업체 변경  
    등
ž 변경 시 제반 서류 출력 및 기입 후 온라인  
  제출

8. 원산지증명서 배정  
   번호  

ž 원산지증명서 번호는 총 16자리
ž 원산지증명서 신청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배  
  정
  - 일반특혜관세제도 등 11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예) G12XXXXXXXXX0001, X(9개)는 등록  
     업체 번호임 

9. 증명서 변경 신청

ž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재신청을 통해 변경 신  
  청 
ž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첨부, 수수료 재  
  납부

10. 증명서 재발급 신청 

ž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재발급을 통해 재발급  
  신청
ž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첨부, 수수료  
  재납부

11. 원산지표준조사결  
   과표 신청

ž 원산지표준조사결과표 신청

12. 신청인 면허 갱신 ž 신청인은 반드시 면허 만료 1달 전 갱신 수속

13. 신청인 등록사항 변경
ž 신청인 변경이 필요한 기업은 변경 수속을 진  
  행
  -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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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국

신청 방법 
및 

주요내용

2. 서류등록 신청업체, 연1회 심사는 모두 원산지업체등록홈페이지
（http://ocr.eciq.cn)에서 업체기본정보, 업체제품정보, 업체 제품상
세 설명, 업체신청자정보, 업체주요 생산가공 설비목록, 업체전자문
건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조직 및 기관 코드 사본 스캔) 등 신청
정보를 기입해야 함. (등록지역이 북경시 해정구, 창평구, 연경현 
지역의 업체 및 신청자는 업체기본정보와 신청자정보 소속기관, 증
명기관, 수령기관은 북경해정국본부를 선택, 기타구현의 업체는 북
경국 본부를 선택) 전자문건은 저장 및 제출하고, 제출 후 작성한 
문건을 인쇄하여 등록업체 대표자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다. 모든 
서류를 북경출입국검사검역국으로 제출해야 함

3.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상품검사검역국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원
산지검사관증을 보유한) 검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4. 신청업체의 증명서에 날인할 인감도장은 반드시 중문, 영문의 인감
도장 모두 일치해야 하며, 크기는 6CM(길이) × 4CM(넓이)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색감과 형태의 제한은 없음 

5. 신청등록업체는 신청일부터 만 12개월 1달 전에 반드시 감사수속
을 신청해야 함. 감사수속 같은 경우는 <원산지신청등록증>을 지참
해야 함. 신청등록제품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 초과 시에는 외지
제품<원산지표준검사결과서>원본을 제출해야 함. 감사 시 신청등록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수정내용을 비고란에 기입해야 
하며, 단독으로 수정내용 변경신청은 불가

6. 신청등록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많을 경우, <원산지증명신청인등록
변경서식>을 작성하고 변경내용 신청수속을 진행 

7. 제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제품 출하 전에 검역기관이 현장에서 업
체 및 제품현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

8. 타지 제품<원산지표준조사결과서식>은 생산업체가 현지검역기구에 
신청.

9. 북경 소재의 업체 생산제품은 <제품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제품
비용명세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음

10. 본 서식의 모든 페이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고 수정되
거나 공백의 페이지가 있어서는 안됨. 법정대표인 서명과 원산지
검사관 모두 친필 서명을 해야 함

11.  HS코드는 세관법에 따라 8-10자를 기입
12. 수입제품의 성분은 제품 수입성분의 함유량을 말하며, 수입성분이 

없다면 0을 기입하고, 수입성분이 있다면 수입성분의 공장출고가
격의 백분율을 기입 

1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발급은 반드시 법적 원산지등록증명 자격증을 
보유한 감사원에 신청을 함 

    별첨(사본은 반드시 A4 용지로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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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날인본 각 1부; 
2. 수출입영업허가 자격증명, 증명서 허가, 대외무역영업자 등록서류 

사본 및 날인본; 
3. 기관 및 기구코드 원본 및 사본; 
4. 북경 소재의 업체생산제품은 <제품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자재

구매영수증 복사 및 날인본; 
5. 북경 외 타지역 업체생산제품은 현지검역기관이 발부한 <원산지표

준검사결과서식> 정본을 제출; 
6. 법적 대표자 신분증 복사본; 
7. 현지의 검사관 신분증 사본; 
8. 검사관 자격증 사본;
9. 기타 서류

발급기관의 
기업 현장 

조사

발급기관의 생산기업 현장 감사 공정
1. 기업 대표의 기업 기본 현황 소개
  1) 기업현황(기업의 성질, 인증현황, 투자생산일자, 생산규모, 가공능력  
     및 구성원 현황)
  2) 제품원재료, 부품 출처 현황
  3) 제품생산공정
2. 감사단의 기업 기본정보 조사
  1) 기업명 부합 여부
  2) 등록주소 일치 여부
  3) 기업의 자질(사업자등록증, 수출입허가증, 기업조직코드 등)
3. 감사단의 제품원재료, 부품 출처 증명서 조사
  1) 기업의 원재료, 부품구매영수증 및 재료공급에 대한 증명 
  2) 기업의 <제품비용명세서>
4. 감사단의  제품생산과정, 공정순서 및 제품생산가공설비 현장 조사
  1) 생산과정, 공정순서의 부합 여부 현장감사
  2) 생산가공설비의 부합 여부 현장감사
  3) 생산가공설비 명칭, 수량과 신청내역정보와 일치 여부 현장 감사
5. 감사단의 원재료, 부품 출처 현장 조사
  1) 원재료창고 내 원재료, 부품의 출처 현장 감사
  2) 생산가공 원재료, 부품의 출처 현장 감사
6. 감사단의 수출제품 수량, 포장 현장 조사
  1)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수량 현장 감사
  2)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포장 현장 감사
  3)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포장케이스 현장 감사
7. 현장 샘플 수집(필요 시)
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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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국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1년 

수출관련
기록보관
의무

신고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관련 무역증명서는 모두 3년 이상 보관

신청비용 500위안

비밀정보 
유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중
국해관총서(세관)은 본 규정에 따라 획득한 상업비밀에 대하여 법에 
의거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세관은 누설하거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법률, 행
정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밀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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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트남

한⦁베트남 FTA는 지난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하여 한편‘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협의 하에서 상품무역에 관한 특혜원

산지 대우를 위한 AK양식 발행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한⦁베트남 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증명이다. 발급기관은 수출당사국의 정부에 의

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

국을 말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먼저 베트남 관세법(Luat Hai Quan), 수출입세법(Luat Thue Xuat Khau, 

Thue Nhap Khau) 등 2개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관세법상 다수의 시행령, 시

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 하고24) 있으며, 관세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관세

청이 제정 하는 각종 시행규칙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 통관규제의 경우, 농수산물은 농업개발부, 우편물

은 우정통신부, 의약품등은 보건부, 유해화학물질은 산업무역부 등이며 자동차

의 경우 교통운송부 등의 확인허가서 등 자료가 필요하다.

베트남 관세청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본청과 지방청으로 구분되며 일선세관

의 3층 구조 형태이다. 전국 63개 시⦁성중 33개에 해관국이 설치되어 있다.25) 

각 시⦁성 소속 세관직원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이고 관세법령 업무수행과 관련 

관세총국이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인민위원자도 조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통

관 업무는 세관지국에서 수행하지만 통관 후 감사는 본청⦁해관국에서도 실시

할 수 있다. 

24)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관련 구제제도 및 분쟁사례 수집분석, 2014
25) 수상고시- 02/2010/QD-TTg (201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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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규정은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관리 및 

발표하는 절차를 취한다. 한-ASEAN FTA의26) 경우에‘한국과 동남아 연합국

가(ASEAN)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체제 하에서 상품 무역하에 관련된 

특혜원산지 AK양식 발행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한국과 FTA역시 이 프레

임 워크 안에서 절차에 따른다.27)  

나.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한-베트남 FTA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아세

안 FTA와 유사하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Form KV로 특정하고 있어 활용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이 기존 200달러 이하(한

-아세안 FTA)에서 600달러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특혜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26) 한국과 동남아 연합국가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의(여기서는 
“AKFTA 협정”으로 명시함)에 관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룸프에서 2006년 8월 24일 공식적
으로 서명하였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Form AK(여기서는 원산지증명서 Form AK로 명시
함)는 원산지증명서 Form AK를 발행하는 당국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이다.

27) 부록5 참고

<표 III-5> 한-베트남FTA와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비교28)

구분 한-베트남 한-아세안

발급방식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AK) 기관발급(통일서식, Form KV)

제출면제
본선인도가격조선(FOB)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본선인도가격조선(FOB)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사후

검증

검증방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검증요청 

회신기간

수출국 세관은 2개월 내 검증결과

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수출국 세관은 6개월 내 검증결과

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사후검증 

소요기간
6개월 10개월 

서류보관
수출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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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29)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40/2015/TT-BCT

ngày 18 tháng 11 năm 2015 của Bộ Công Thương quy định thực hiện

Quy tắc xuất xứ trong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Việt Nam - Hàn Quốc)

28) 박지은 외 한명,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재구성
29)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관련, 한-아세안은 총 18곳, 한-베트남은 3곳이 추가되어 

총 21곳임. 그러나 현재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내용은 베트남어 버전만으로만 되
어 있음

  STT   Tên đơn vị
1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Hà Nội

2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TP. Hồ Chí Minh

3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Đà Nẵng
4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Đồng Nai
5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Hải Phòng
6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Bình Dương
7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Vũng Tàu
8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Lạng Sơn
9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Quảng Ninh
10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Lào Cai
11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Thái Bình
12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Thanh Hoá
13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Nghệ An
14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Tiền Giang
15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Cần Thơ
16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Hải Dương
17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Bình Trị Thiên
18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Khánh Hoà
19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Hà Tĩnh

  20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khẩu khu vực Ninh Bình
  21 Ban quản lý các   Khu Công nghiệp và Chế xuất Hà N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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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주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한국의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호주 측의 경우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모두 

채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발급은 수출자⦁생산자, 호주의 경우 호주 상공회의

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호주에

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관련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 기업 정보를 

먼저 등록(FormCO4) 해야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호주의 관세법 체제는(Customs Act 1910)과 시행령인 관세율법 The Customs 

Tariff Act 1995를 통해 원산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The Customs Tariff 

Act 1995는 관세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관세 양허표를 규정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관세청 공고로 대신하여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에서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을 모두 통합적으로 

규정하되 FTA 원산지절차는 협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0) 

관세법(Customs Act 1910)31)에는 통관절차, 세관검사 및 보안, 상품의 수출

입, 관세부과, 금지⦁제한 품목, 관세양허, 반덤핑 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체결에 따라 2014년 10월 21일 관세법 개정 (Customs 

Amendment(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14)을 

공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양국 간 수출입업자에 대한 FTA 체결에 대한 쌍방

적 특혜 원산지 제도 역시 이 법에서 규율한다. 원산지규정은 특혜와 비특혜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특혜규정은 협약에 의거 상대방국가에 적용하

며, 기타는 비특혜 규정을 적용하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30) 김석오⦁정재완(2010), pp66-67
31) 관세법(Customs Act 1910)에서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을 담고 있으며, 하위 

법으로 원산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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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호주에 경우에는 국가의 위임에 따라 호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권한을 가지

고 있으며,32) 각 지역별로 대행기관이 발급업무를 맡고 있는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제반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자율발급은 서명일 부

터 2년, 기관 발급은: 발급 일부터 2년이다. 한-호주 FTA 발효 전에 서명되거

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다(서명일 또는 발급 일부터 2년), 포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관은 시작 일부터 종료일(From ~to), 증명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으며,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III-2> 호주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자료 : 저자작성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 후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사용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영문으로만 작성되야 하고 한－호주　FTA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해야한다. 다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 

천불 이하일 때 호주로 수입되는 경우 1천불 AUD 이하일 때 각각 원산지증명

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호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회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30.00이고, 

비회원의 경우 $70.00이다.

32) 호주의 경우 특혜목적의 원산지증명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상 원산
지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호주 외무성에서 FTA 원산지증
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 원산지증명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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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공회의소 기업회원 신청 서식(FORMCO4) - ACCI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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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공회의소 기업회원 신청 서식(FORMCO4) - ACCI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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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도 

2010년 1월 1일 발효된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15년 현재 시행 6년째를 맺고 있다. CEPA란 상품교역, 서비

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

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표 III-6>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

근거 주요내용

증명 방식 기관증명

증명 주체 수출국 정부지정기관

발급기관

한국: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증명서 제출면제
개인 간에 송부된 물품 또는 소포,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

를 구성하는 상품

유효 기간 1년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 

자료: 저자작성

 가.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한국⦁인도 FTA협정문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정부지정기

관에 의해 발급되는 기관발급 형식이며, 원산지증명제도는 대한민국과 인도공

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4장(원산지절차)에 규정되어 있다. 인도

의 경우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또는 인도 정

부가 위임한 그 밖의 기관이 발급기관이다. 특히 인도수출검사위원회는 중앙정

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수출과 관련된 원산지 증명 업무 이외에도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를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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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인도의 경우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인도 상공회의소와 FIEO(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zations)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원산

지증명서는 인쇄형태 또는 전자형태를 포함한 그 밖의 매체이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림 III-3>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인장

자료: 주간무역

 나.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인도에서 한-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인도에서는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상공회의소, FTEO(인도 협회)에

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도수출검사위원

에서 발급 받는걸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는 양

국간 통일증명 양식으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도수출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Affidavit signed by Importer in Stamp Paper

② Original Invoice

③ Covering Letter

④ Certificat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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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 확인서 및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 NOTE(기재

요령)가 인쇄되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가 불인정되지만, 한⦁인도CEPA의 경우 

OVERLEAF NOTE가 인쇄되지 않아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된다.

다음은 인도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제출 서류는 아

래와 같다. 

원산지증명서 / 상업송장 사본 증명서 / 포장명세서 등의 발급을 위한 인도

상공회의소 (ICC)사무처장 주소가 기재된 원본 편지지에 쓴 커버레터 서명권

자가 제출할 경우 입증된 허가증 사본이 첨부돼야 한다.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플러스 (기록보존용 추가 사본) 작성하지 않은 원

산지증명서 양식들은 50장당 구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송장을 비롯해 포장명세서, 신용장이나 구매 주문서, 혹은 

이메일 주문서 등 모든 서류는 수출 신청자가 직인을 찍고 서명해야 한다. 다

른 국가로 수출되기 전에 수입된 물품의 경우, 그 물품들이 모든 조세공과를 

지불한 후에 합법적으로 수입됐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수입신고서가 관세국으

로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수출자는 원산지입증서를 신청할 때마다 ICC 기록용

으로 자료를 추가로 1세트 더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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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증명서 서식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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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증명서 서식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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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증명서 서식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발급

1.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INCEPA)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이다.

2. 조건: KINCEPA의 특혜관세 대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i) 수입당사국의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ii)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른 운송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iii)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이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입해야 한다.

4. 각 물품이 요건을 충족할 것: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유사한 물품 혹은 예비부품을 송부할때에도 그러하다.

5. 품명: 상품의 명세서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6.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상품의 6단위로 한다.

7. 담당자 기재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대우 부여 여부를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에 

표시한다.

8. 비고: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6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

증된 진본일 경우에는 제6란에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9. 제3국 송장발행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이 정보를 제14란에 기재한다.

주의 : 이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뒷면에 복사되가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원산지 기준 제 10란에 기입
(a)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취득 또는 생산
된 상품

“WO”

(b)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
조 제1항 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RVC 35%”

(C)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 비율
 -세번병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세번병경+역내 가치포함비율
 -특정공정 
 -기타 

“ CC/CTH/CTSH”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 %”
 예시 :＂“RVC X ３５%”
“ CC/CTH/CTSH”or “RVC X %”
“ CC/CTH/CTSH”+“RVC X %”
“SP”
“Others”

(d) KINCEPA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4
조를 충족하는 상품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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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1. 자율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FTA협정이 정하

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가 신속·편리하고 기관발급 원

산지증명서에 비해 관련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FTA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며, 자율발급 협정의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부여

되고 있다. 33) 이와 관련하여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마다 많은 양의 증거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 한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출자 자격을 획득하

게 되면 월산지 증명의 간소화 및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다.

33) 시행령 제9조의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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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우리나라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자료: 관세청 

나.  한⦁EU FTA 이행 현황 

 (1) 한-EU FTA 개요  

한-EU FTA 논의는 2007년 5월부터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2009년 3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

되었다. 이후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이 종결되었으며, 9월초 한ㆍ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가 완료되었다.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이 이루

어졌다.

<표 IV-2> 한·EU FTA 협상 주요내용

날 짜 주요내용

협정 인증前 인증後

한-EU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Ÿ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Ÿ 첨부서류 제출
Ÿ 수출신고필증 사본 
Ÿ 원산지소명서
Ÿ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Ÿ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그 밖의 경우 ) 

Ÿ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Ÿ 발급절차 간소화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의 서명 필
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
의 서명 생략 

한-페루
미화 2,000달러를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만 가능

미화 2,000달러를 초과 물품을 수출
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기타 동 제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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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교통상부

  

 (2) 한-EU FTA 교역 동향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한-EU 간의 교역량은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2년 유럽 재정

위기가 본격화되며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유럽 내수 소비 감소로 인해 대 EU 

수출이 9.0% 감소한 반면 수입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9.3%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3.5% 증가한데 반해, 수입금액은 13.2% 큰 폭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 기준 무역적자는 약 137억 달러로 늘어났

다. 2015년 1~10월까지 한-EU 간 수출은 약 549억 달러, 수입금액은 621억 달

러로 나타났다.

날 짜 주요내용
2006.07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09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11 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2006.12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007.04 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2007.05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2007.07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07.07 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09 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10 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7.11 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8.01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2008.05 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서울)

2009.03 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2009.10 한-EU FTA 가서명

2010.10 한-EU FTA 정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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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한-EU 연도별 교역 동향

단위 : 천달러,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54,883,263 -11.0 62,123,536 -12.5 -7,240,273

2014년 71,646,485 3.5 85,349,881 13.2 -13,703,396

2013년 69,204,729 1.3 75,412,339 5.7 -6,207,610

2012년 68,299,711 -9.0 71,323,345 9.3 -3,023,634

2011년 75,087,341 7.8 65,260,030 17.0 9,827,311

2010년 69,626,864 24.3 55,759,599 27.1 13,867,265

2009년 56,016,608 -27.0 43,862,349 -18.3 12,154,259

2008년 76,696,711 7.7 53,696,697 11.9 23,000,014

2007년 71,197,898 18.1 47,986,833 28.3 23,211,066

2006년 60,282,078 14.1 37,410,197 11.3 22,871,881

  

 주: 2015년은 10월까지 누적금액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3) EU와 FTA 체제와의 관계 

EU는 1960년대부터 많은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EU의 FTA 체결은 EU 공동통상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FTA정책은 

공동통상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동통상정책은 각 관할

주체의 역할에 따라 FTA 체결 시에 집행위원회는 협상개시의 필요성을 이사

회에 제안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다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

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EU가 체결해 온 FTA를 살펴보면 주요 유럽 인근 국가들과의 체결 

및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체결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지리적

⦁문화적인 요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 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

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메르코수르（MERCOSUR）, 걸프협력회의회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2010년 10월 6일 공식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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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2009

년 7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9년 10월 15일에 가서명 됐다. 

한-EU FTA에서　가장　특징　적인　것　중　하나는 건별 6,000유로 이상 

수출기업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현재 총28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

어 있는 거대한 지역공동체이며 거대한 단일시장이다. 특히 EU는 다양한 분야

에서 공동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통상정책을 운영하면서 통상과 관련

하여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 



- 45 -

다.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요

한-EU FTA에서는 양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원산지 신

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적용 

받는다. 34) 특히 6,000유로 이상의 수출자의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의 원산지인

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EU 지역

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한-EU FTA 협정문 상에서 인증수출자에 대한 내용은 제17조에 기술되어 있

으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IV-4> 한-EU FTA 협정문 제17조

34) 한-EU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구 분 영문 국문

제17조

1.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may authorise any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roved exporter’, who exports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conditions in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party. An exporter seeking 
such authorisation must offer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on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grant to 
the approved exporter customs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
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송품장신
고서를 적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출
을 수출하는 수출자를(이하 “인증수출
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
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
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
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
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
여하여야 한다.

3. 관세당국은 송품장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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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EU FTA 협정문 제17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U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먼저 수출국 세관 당국은 수출건수가 빈번한 특정 수출자 즉 인증된 수출자

가 국내법과 규제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 금액에 상관없이 인보이스 신

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증수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빈번한 수출 건수와 더불어 상품의 원산지

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guarantees)을 세관 당국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해야 하며, 협정문에 의한 다른 기타 요구조건 또한 충족해야 한

다.

세관 당국은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증수

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세관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는 세관승인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umber)를 부여해야 하며, 

인증수출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 영문 국문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does not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improper use of 
the authorisation.

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i) 언급
된 보증(guarantees)을 공하지 아니하거
나, (ii) 언급된 조건은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ii)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
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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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관은 언제라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협정에 명

시된 취소 조건으로는 먼저 인증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guarantees)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격의 부적절한 이용 등의 경

우를 들고 있다.

협정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인증수출자는 ‘수출국의 세관 당국이 적절하

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수출국 세관 당국이 동 자격을 부

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문 내용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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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제도

 가.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EU가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발급형태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

율발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EU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비특혜 원산지증

명서의 경우는 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

세 당국 등 관련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국가마다 세부적으로 이행 규정이 다르긴 하나 EU 집행위원회는 원칙적으

로 상공회의소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의 위임을 선호하지는 않

으며, 어떠한 경우에서든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각 국가의 세관 당국의 책임 

하에 발행되어져야 한다.

먼저 EU 관세법 26조에 따르면, 관세법 혹은 기타 EU의 특별법규는 상품의 

원산지가 서류의 제출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제1

항). 35)

관세법 시행규칙(EC Regulation No 2454/93)36)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47~6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47조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에 조건에 부합

하여야 한다. 

EU의 원산지증명서는 EU 회원국가의 관련 정부기관이나 각 국가에서 원산

지증명서 발급을 허가 받은 기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의 원산지가 

EU 공동체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5) Article 26 
    1. Customs legislation or other Community legislation governing specific fields 

may provide that a document must be produced as proof of the origin of goods.
36) 부록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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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나 국가에서 정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가받은 기관(reliable authority 

or agency duly authorized for that purpose by the country of issue)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고 명백하

게 그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표 IV-5> EU 시행규칙 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

구 분 원문 국문

E C 
Regulation 
No 2454/93
제48조

When the origin of a product is or has to 

be proved on importation by the 

produc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at 

certificate shall fulfil the following 

conditions: 

(a) it shall be made out by a reliable 

authority or agency duly authorized for 

that purpose by the country of issue; 

(b) it shall contain all the particulars 

necessary for identifying the product to 

which it relates, in particular: 

— the number of packages, their nature, 
and the marks and numbers they bear, 

— the type of product, 
— the gross and net weight of the 

product; these particulars may, however, 

be replaced by others, such as the 

number or volume, when the product is 

subject to appreciable changes in weight 

during carriage or when its weight 

cannot be ascertained or when it is 

normally identified by such other 

particulars, 

— the name of the consignor; 

(a) 이 증명서는 교부국(交付國)에 의해 

필요한 보증을 할 수 있으며 엄격한 자격

을 가지고 있는 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발

부되어야 한다.

(b) 수량, 성질, 상표 및 일련번호, 상품의 

용적 및 총 혹은 순수중량 등 상품을 식

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시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만일 상

품이 운송도중 민감하게 변화하거나 혹

은 그 중량 이 확정될 수 없거나 그 식별

이 일반적으로 기타의 사항, 즉 발송인의 

이름에 의해  보증되는 때에는 수량이나 

용적 등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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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55조와 제56조에 의하면 비특혜 수입(special non-preferential 

import)을 이용해 제3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농업 상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 관련해서는 제3국가의 관련 정부기관(the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ies 

of the third countries concerned)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제63조에 의하여 제3국은 집행위원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과 주소, 

스탬프(stamp)를 송부해야 한다.

구 분 원문 국문
(c) it shall certify unambiguously that the 

product to which it relates originated in 

a specific country. 

(c) 위의 사항에 부합하는 상품에 대해서

는 명확하게 특정국이 원산지라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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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U 원산지증명서 발급형태 

 (1) EU 원산지증명37)

  EU에서는 기관증명(승인된 양식 및 기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자

율증명방식(invoice Declaration)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 기관발급

이 인정되지 않지만 EU가 체결한 기타 FTA의 경우  EURO1, 혹은 EURO_Med

와 같은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 유

렵연합의 원산지규정은 PANEURO방식을 적용하며 협정마다 매우 유사한 내

용을 담고 있다. 

 ① 기관발급 -  Movement Certificate EUR.138)

기관증명에 의한 발급방식은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승인의 대리인(수출자의 

책임하에서)의 서면으로 작성된 신청서에 따라 수출국(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의해 발행되는데, 작성되는 언어는 협정 또는 수출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세관 당국에 의해 원산지증명서(Movement Certificate EUR.1)가 발

행되는 경우 수출자(신청자)는 관련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적

정한 모든 서류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편 세관 당국은 EUR.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물품의 원산지 지

위와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세관은 어떤 증거를 요청하거나 수출업자의 보고서 및 계정을 검사

하며, 또는 기타 적절한 검사를 수행한다. 

EUR.1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수출된 이후 발급될 수 있는데, 오류, 비자발

적 누락, 특별한 환경 등으로 인해 수출시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못했거

37) http://exporthelp.europa.eu/
38)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으로서 EU국가 내 또는 EU에서 지정한 국가들에 한하여 특혜용 또는 비

특혜용으로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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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수입지 세관당국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수락되지 않은 경우로써,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출 이후에도 발급될 

수 있다.39)

EUR.1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안에 유의해야한다.

- EUR.1은 1건의 화물만을 커버하는 서류이며, 반드시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날인이 필요

- EUR.1 양식은 해당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4, 5개월 혹은 10개월로 그 유효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

<표 IV-6> EURO1 and EURO-MED양식의 유효기간40)

39)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거절된 경우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수락 거절
(DOCUMENT NOT ACCEPTED)"이 라고 표시,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이를 다시 수입업자에게 반환. 이와　같은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업자는 요건
을 충족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업자로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수출업자가 다시 발급
받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재발급(issued Retro- spectively)"이라고 표시됨

구분 국가별 유효기간

EUR1, EURO-MED 

EFTA, Algeria, Egypt, Lebanon, 
Israel,
Faroe Islands, West Bank/Gaza Strip,
Jordan, Tunisia, Morocco and Turkey.
EURO1 Certificates for exports to:
South Africa, Macedonia,, Croatia, 
Albania Bosnia -Herzegovina, Serbia, 
Montenegro and Kosovo,

4개월 

EUR.1  
ACP/OCT countries, Mexico, Chile or 
a GSP
beneficiary country.

10개월

기타 5개월 



- 53 -

한편, EUR.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도난, 손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

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이에 따

라 세관당국이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한 경우 서류상에 영문으로 "DUPLiCATE"

라고 표시가 된 원산지증명서(a Duplicate Movement Certificate EUR.1)가 발행

된다.

원산지물품이 공동체 세관의 통제 하에 있을 때, 물품을 공동체 밖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물품이 분할되어 서로 다

른 수입국 세관에서 통관을 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기초로 하여 대

체발급도 가능하다. 이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은 물품의 통제

하고 있는 세관에 의해서 발급될 수 있다.

② 자율발급 – 송품장신고서(Invoice Declaration)

자율발급방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

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별도로 규정된 원산지증명

서를 구비할 필요 없이 단지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기

재하고 발급자가 서명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범유럽（PanEURO） 원

산지규정에서는 송장신고방식(Invoice Declar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장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 되어야 한다. 

- 상품 발송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모든 사업자

- 발송 가격이 6,000 이상인 경우 인증 수준자만이 작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지위가 있는 경우, 수출자는 EUR.1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수출업자는 수출국 세관당국의 요

청이 있을 때 관련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 및 기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출업자는 규정된 언어 중 

40)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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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이용하여 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상에 기록, 서명, 출력하여 발급하면 

된다.

2) 유럽연합 인증수출자 

EU의 인증수출자 제도는 FTA 체결국간의 혹은 기타 관세동맹 등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 업무를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EU의 인증수출자 제도는 인증수수출자 지위 획득을 

신청하는 수출자(생산자, 중소기업 등)를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증수출자 자격에 대해서는 EU차원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건수가 빈번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보증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보증(guarntee)을 세관당국이 만족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함과 동시에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충

족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한 수출자에 대해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로 지정

하며 송장신고시 표시되는‘세관인증번호(CAN, Customs autorisation Nunmber)

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송장신고(invoice Declaration)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에는 수출자

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지만, 승인된 수출자가 송장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면 약속을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한 경우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을 할 

필요는 없다. 송장신고는 물품이 수출되는 때 또는 물품이 수출된 이후 발급

될 수 있는데, 수출 후 발급되는 경우는 관련 물품의 수입 후 2년 이내에 수

입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는 정기적으로 공동체 내 에 생

산된 물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자들에게 세관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이들 수출업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은 수출자는 세관절차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율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련 서류는 최소한 ‘3년’동안 원산지증명서 관련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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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해야 한다. 

 <그림 IV-1> EU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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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원산지제도 

가. EU 현행관세 법령 체계

(1) 관세법 

EU 회원국은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관세 법령 및 시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2년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이른바 CCC[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라는 관세법과 역시 1993년 제정돼 수차례 개정돼 온 시행규정으

로서의 CCIP[Customs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이 존재하고 있다. 관세 법령은 특혜 및 비특혜 규정에 관

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 사항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 포함하고 

있다. 다만 법령 위반시 조사·처벌 등은 개별 회원국 규율에 따른다.

EU의 원산지규정은 1968년 이래로 품목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물품의 

원산지 개념에 관한 이사회규칙（Regulation (EEC) No802/68)에서 원산지를 판

정하는 기준이 있다.

이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1992년)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

고　 종전의 이사회규칙（Regulation (EEC) No802/68)을 폐지하고 원산지를

‘EU 공동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에 편입시켜 규정하였다. 이로써 그간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던 공동체 

관세법규 및 절차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41).

41)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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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Regulation(EU) NO 952/2013)을 공포했다. 따라서 2016년 5월 1일부터는 EU

신관세법인 『Regulation(EU) NO 952/2013)』이 시행될 예정이다42). 신관세법

은 통관환경 분석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세 규정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세

당국 행정의 일관된 지침 및 EU 역내 무역업계에 대해 법령의 명확한 적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이행법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결

정되고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이행은 회원국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43)

(2)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도입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이른바　관세법(Union Customs Code)

『Regulation(EU) NO 952/2013)을 전면 공포했다. 新관세법은 새로운 관세 규

정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세당국 행정의 통일된 지침 및 EU 역내 무역업

계에 대해 법령의 명확한 적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이행법

령 제정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결정되고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이행은 회원국

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2015년 7월 28일 EU집행위는 UCC 세부 집행 규정을 2016년 5월 1일까지 

구체화　하기로　명확히　했으며,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UCC의 전면 시

행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다. 

한편　UCC 전면　공표（2013년） 당시에는 구체적인　세부 집행 규정 제정

을 통한 전면 시행을 2016년 6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동 발표를 통해 1개

월을 앞당겨　５월부터　전회원국에　적용하도록 최종결정하였다. EU집행위는 

각　회원국별　권한있는　세관　 및　무역업계　등　관련　유관　이해관계자

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해 세부 집행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42) http://ec.europa.eu/
43) 현재 운용되고 있는 「Regulation (EC) No 450/2008」(Modernized Community Customs Code; 

현대화유럽관세법), 「Regulation (EEC) No 2913/92」(Community Customs Code; 유럽관세법), 
「Regulation (EC) No1207/2001)」는 2016년 5월 1일자로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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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요

EU는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놓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현대화유럽공동체관세법

(Modernized Customs Union; MCC)을 대체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 30일부터 

신관세법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규정 UCC의 기본 내용 및 개념만이 공개됐을 뿐 전면 시행은 2016년 

5월로 미뤄졌으며, 그때까지는 기존 세부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기로　

정했다.

또한 EU 전체에 적용되는 세관 행정을 EU 집행위원회에 상당 부분 위임하

기로 하고, 신관세법의 원활한 이행 및 수정 보완을 위해 리스본 조약에 의한 

위임규정(Delegated Act; DA), 실행규정(Implementing Act; IA)을 EU 집행위에

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임규정 및 실행규정 도입과 동시에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Electronic 

Transit System (ETS) 확대 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하였다. 또한 EU는 

UCC 도입에 맞춰 2020년 말까지 역내 전자통관 시스템을 전면 실시(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할 예정이다. 

신관세법에서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

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자통관시스

템 확대하고 이외에도 회원국 간 정보 공유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UCC 개편과 함께 물품 통관지와 AEO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세관 당국에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역내 EU 세관 행정을 통일성을 

높여 통관절차 진행의 간편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44)된다.

마지막으로 2018년 말까지는 그간 적용되었던 관세법(CCC) 규정에 의한 절

차 진행도 가능하도록 기간을 두기로 밝혔다.

44) 코트라,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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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U 신관세법 원산지 관련 규정45)

EU 원산지규정 체계상 특이한 점은 비특혜원산지 관련 규정과 특혜 원산지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모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법은 

원산지에 관한 일반적인 원산지 원칙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적

용이나 시행에 관해서는 별도의 관세법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EU 신관세법에 명시된 원산지 관련 규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6)

한 국가 또는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은 그 국가 또는 역외에서 원

산지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관 규정에 따른 세관신고에서 원산지가 작성된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인

에게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는 추가적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무역의 긴급 상황에서 

요청되는 경우, EU차원에서 발행될 수 있다. 

<표 IV-7> EU의 원산지 관련 新관세법 조항으로 수정

 자료 : 박광서 외,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건국
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116

45)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2015년 자료 인용하여 작성함
46) 주한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EU의 신관세법(UCC) 개요⌟(2013), P.15.

법령 비특혜분야 특혜분야

EU 

관세법

59조 : 적용범위

60조 : 원산지취득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61조: 원산지증명

62조: 권한의 위임 

63조: 이행권한

64조 : 특혜원산지

65조 : 권한

66조: 이행권한

67조 : 위원회가 취한 조치(특정물품 원산지의 규정)

68조: 이행권한의 허여(제285조 4항에 따른 검사절차에서 이행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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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망 및 시사점

EU는 UCC와 더불어 2013년 발표한 Customs Union 2020　 및　전자통관시

스템(Electronic Transit System (ETS) 확대 계획(Work Programme)　계획을 통

해 2020년까지 EU 각　회원국　세관별　세관 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Customs Union 2020’은 관세 2020은 회원국　관세당국이 정보와 전문

지식을 창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EU 협력 프로그램이다．유럽 전역

의 국가 공무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뿐만 아니라 범유

럽 주요 IT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Customs 

Union 2020은 2014-2020년 기간에 적용된다. 

2014년에는 EU집행위 산하에 유럽세관정보포털(European Customs Information 

Portal; ECIP, ec.europa.eu/ecip)를　통해 통관정책과 회원국 세관의 주요 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EU 세관 행정의 완전 통합을 위한 시초47)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UCC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충분히 인지 후 대응해

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관세법 개편 내용이 종전에　 운영되었던　 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에　비해　개정된　사항이　있어,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EU 인증수출자 제도의 운영

EU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수출자에 대한 EU 관련 법규는 

EU 관세법시행령(CCIP, Customs Code Implementing Provisions) Article 117에

서 명시하고 있다. 

47) 코트라,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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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에 따르면 공동체세관당국은제 98조(2) 의미내에서 유럽연합이 원

산지인 제품을 수시로 선적하고 그제품의 원산지지위를 확인하고 본 기타요건

의 충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만큼 제시하는 

모든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함)에게 해당제품의 가액과는 상관없이 인보

이스를 작성하도록 허용 할 수 있다. 

세관은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증수출자인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스신고서에 적힐 통관인가 번

호를 부여하여야한다. 또한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허가 받은 대상

에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든 철회 할 수 있다. 세관당

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이 정하는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가사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구 분 영문 국문

C C I P , 
C u s t o m s 
C o d e 
Implementing 
Provisions) 
Article 117

1.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ed exporter’, who makes 
frequent shipmen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98(2), and who 
offer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제117조

1. 공동체세관당국은제 98조(2) 의미내
에서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제품을 수시
로 선적하고 그제품의 원산지지위를 확
인하고 본 기타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세관당국이, 만
족할 만큼 제시하는 모든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함)에게 해당제품의 
가액과는 상관없이 인보이스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 할 수 있다. 

2. 세관은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붙여서 인증수출자인가를 부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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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수출자 자격의 부여 및 유지

 앞서 살펴본 EU 관세법시행령 (CCIP, Customs Code Implementing Provisions)

과 마찬가지로 EU인증수출자 규정은 EU가 체결한 각 협정과 인증수출자 자격

을 부여함에 있어 매우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U 회원국가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자격요건은 국내법을 따르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인증수출자의 요건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각국의 결정에 위임하고 있

지만, EU는 인증수출자 제도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아래는 A User's Handbook의 기록된 인증수출자 관련 세부 내용이

다.

구 분 영문 국문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assign 
the approved exporter a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does not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improper use of 
the authorisation 

3.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신고서에 적힐 통관인가 번호를 부여하
여야한다. 

4.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가 이용
을 감시하여야한다. 

5.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
든 철회 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인증수
출자가 제1항이 정하는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이 정하는 조건
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자격을 철
회하여야 한다. 

구분 영문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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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문 국문
'approved exporter', who makes 

frequent shipments of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or invoice declarations 

EURO-MED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An exporter 

seeking such authorisation must offer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grant to 

the approved exporter a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or on 

the invoice declaration EURO-MED.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no longer fulfils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an incorrect use of the authorization.

을 “인증수출자”로 승인할 수 있다. 승

인을 구하는 수출자는 반드시 관세 당국

에게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고, 이 

프로토클의 다른 필요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할 수 있

다. 

3. 관세당국은 송장신고서에 기입할 인증

수출자 관세당국 인증 번호를 허용해야 

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사용을 

감시해야 한다. 

5. 관세당국은 언제든지 인증수출자 승인

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인증수

출자가 더 이상 제1항에 언급된 항목에 

대한 보장을 하지 못하고 2항에 따른 조

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혹은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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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exporter" may refer to persons 
or undertakings exporting from the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roducers 
or traders, as long as they comply with all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Protocol. 
Customs clearance agents may not be 
granted approved exporter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rotocol.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may be 
granted only after an exporter has 
submitted a written application. When 
examining this, the customs authorities 
should give particular consideration to the 
following points:

- whether the exporter exports regularly: 
here, rather than focusing on a given 
number of consignments or a particular 
sum, the customs authorities should look 
into how regularly the operator carries out 
such operations;

- whether the exporter is at all times in a 
position to supply evidence of origin for 
the goods to be exported. In this 
connec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exporter knows the current 
rules of origin and is in possession of all 
the documents proving origin. In the case 
of producers, the authorities must make 
sure that the undertaking’s stock 
accounts allow identification of the origin 
of goods and, in the case of new 
undertakings, that the system they have 
installed will permit such identification. 
For operators who are traders only, 
examination should focus more specifically 
on their usual trade flows;

“수출자”라는 용어는 이 프로토콜의 
다른 조항을 따르는 한, 생산자 혹은 무
역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들 혹은 
기업을 의미한다. 통관 직원은 이 프로토
콜의 의미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증수출자 지위는 수출자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만 부여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이에 대한 검토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하다.

n 수출자가 정기적(regularly)으로 수출
하는가 이 경우 관세당국은 특정 탁
송품 수량이나 금액대신 정규 활동에 
집중한다.

n 수출자가 항상 수출 상품에 대한 원
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러한 경우 수출자가 현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
를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생산
자의 경우, 관세당국은 반드시 재고계정
(Stock Account)으로 상품의 원산지 식별
이 가능하고, 신생 기어의 경우 설치된 
시스템에서 이러한 식별이 가능한지 파
악해야 한다. 무역업자로만 구성된 운영
자의 경우, 통상적인 교역 흐름에 보다 
집중해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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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ther, in the light of his past 
exporting record, the exporter offers 
sufficient guarantees concer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and the 
ability to meet all resulting obligations.
Once an authorisation has been issued, 
exporters must:

- undertake to issue invoice declarations 
or invoice declarations EURO-MED only 
for goods for which they hold all the 
necessary proof or accounting elements at 
the time of issue;
-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way 
the authorisation is used, particularly for 
incorrect origin statements or other 
misuse of the authorisation;
- assum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the 
person in the undertaking responsible for 
completing invoice declarations or invoice 
declarations EURO-MED knows and 
understands the rules of origin;
- undertake to keep all documentary 
proofs of origin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years from the date that the 
declaration or invoice declaration was 
made;
- undertake to produce proof of origin to 
the customs authorities at any time, and 
allow inspections by those authorities at 
any time.

The customs authorities must carry out 
regular controls on authorised exporters. 
These controls must ensure the continued 
compliance of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and may be carried out at intervals 
determined, if possible, on the basis of 
risk analysis criteria.
The customs authorities must notify the 

수출기록을 바탕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실히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수반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증명서가 발급되면 수출자는 반드시 

n 발급시 필요한 모든 증거나 회계 요
소가 있는 상품에만 송품장신고서를 
발급함을 약속해야 한다. 

n 승인 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
며, 특히 부정확한 원산지 진술이나 
다른 승인지위남용을 책임진다고 가
정 

n 송장신고서 작성에 대한 책임과 원산
지 규정을 이해하는 인을 보장할 책
임이 있다고 가정

n 신고서가 작성한 날로부터 최소 3년
간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모든 증빙서
류를 보관할 것을 약속한다.

n 언제든지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증명
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허용하며 관세
당국은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정기적
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통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지위 
사용에 있어 규정을 부합함을 확실히 한
다. 또한 가능한 경우 점검 빈도는 위험 
분석 기준을 근거로 정한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정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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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f the national numbering system used for 
designating authorised exporters.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ill then pass on the information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other countries.

COMMENTS:
An exporter is deemed to be the person or 
undertaking who either owns the goods or 
has the legal right to dispose of them. An 
exporter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the producer of the goods.
An approved exporter is an exporter who 
has met with certain conditions impos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nd has thus 
been granted certain rights, by those 
customs authorities,
with regard to the proofs of origin he 
presents. In order to obtain that status an 
exporter must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to the customs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 approved exporter will only obtain that 
status when he has satisfied the customs 
authorities of his suitabilit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he is suitable, 
the customs may lay down whatever 
conditions they see fit and the exporter 
must comply with them. He must also give 
certain undertakings as requir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Please 
remember that the conditions imposed in 
one partner country may differ from those 
imposed in another.
When an exporter has been approved by 
the customs they will grant him an 
authorisation number which he must quote 
on the invoice declaration. For their part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partner 
countries are obliged to inform the 

국가번호를 위원회 측에 통보해야 한다. 
ECC 다른 회원국 관세당국에게 이 정보
를 전달한다. 

해설
수출자는 상품을 소유하거나 이를 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 인이나 기
업으로 간주된다. 수출자는 반드시 상품 
생산자일 필요는 없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부여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관세당국으로부
터 제출한 원산지 증명에 대g여 특정 권
리를 승인 받은 인을 말한다.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
당국에게 자국법(national legislation)에 
의거한 신청서를 제시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의 조건을 만족시
켰을 경우에만 승인 받을 수 으며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세당국은 그들
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제시하
고 수출자는 반드시 이에 부응해야 한다. 
수출자는 반드시 이조 제1항에 요구된 사
항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다. 또한 상대
국에 부과된 조건이 다른 국가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 

수출자가 관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송장신고서에 기입할 승인 번호를 부
여 받게 된다. 수출자에게 있어 상대국 
관세당국은 위원회 측에 인증수출자 지
정에 사용된 국가 번호를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반대로 위원회는 이 정보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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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of their national 
numbering systems used for designating 
approved exporters. The Commission in its 
turn will convey that information to all the 
other partner countries.
Furthermore, the customs are obliged to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and 
should the approved exporter be found to 
have abused or misused his authorisation 
the customs are entitled to withdraw it. 
Another reason for withdrawing the 
authorisation is the inability of the 
exporter to offer the guarantees requir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QUESTION:
1. WHAT ARE THE OBLIGATIONS 

INCUMBENT ON AN APPROVED 
EXPORTER?

An approved exporter must have satisfied 
the customs authorities of his suitability 
before being granted that status. 
However, in order to re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the trader must undertake 
to fulfil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obligations:
a) An approved exporter must undertake 
to issue invoice declarations or invoice 
declarations EURO-MED only for goods 
for which he has all the necessary proof 
of origin or accounting elements at the 
time of issue;
b) He must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use the authorisation is put to, 
including any misuse;
c) The approved exporter must ensure 
that the person responsible for completing 
the invoice declaration or the invoice 
declaration EURO-MED in the undertaking 

모든 회원국에게 전달한다.

또한 세관은 인증수출자 지위 사용을 감
시하고 인증수출자 지위가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권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른 철회 사유로는 수출자가 이 조 제1
항에 요구된 내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
우가 있다.  

질문
1. 인증수출자의 의무

인증수출자는 그 지위를 부여받기 전 반
드시 관세당국으로부터 적격성을 충족시
켜야 한다. 그러나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
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a) 인증수출자는 필요한 모든 원산지증명
서나 회계 요소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송장신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b) 인증수출자는 오용을 비롯한 승인 사
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C) 인증수출자는 송장신고서 작성에 책
임이 있는 인은 원산지 규정을 이해함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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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s and understands the rules of origin;
d) The exporter must agree to retain the 
documentary proofs of origin for a period 
of at least 3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relevant declaration was made;
e) When asked to do so by the customs, 
an approved exporter must agree to 
produce a proof of origin at any time and 
to allow inspections by the customs 
authorities. (RETURN TO CONTENTS)

2. HOW CAN AN EXPORTER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An exporter who wishes to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must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to the customs. The 
customs have the obligation under this 
Article to satisfy themselves that an 
exporter is suitable before granting 
"approved exporter" status. Amongst the 
criteria to determine suitability are the 
following:

a) The exporter must be regularly 
exporting the types of goods for which the 
authorisation is being sought and must 
have a good record with regard to 
previous exports;

b) The applicant exporter must be able to 
offer sufficient guarantees concer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and be able 
to meet any resulting obligations;

c) In the light of his record of previous 
exportations, the applicant must be in a 
position to supply evidence of the origin 
of the goods being exported;

d) In the case of an exporter who is also 
a producer, the authorities must be 

d) 수출자는 반드시 신고서가 작성된 날
로부터 최소 3년간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e) 세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인증수출자는 
언제라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
세당국의 심사를 허용해야 한다.

2.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인증수출자” 발급을 원할 때는 반드
시 관세당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당국은 이 조항에 따라 “인증
수출자”지위를 부여하기 전 적합한 수
출자임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적격성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자는 반드시 승인을 구하는 상품 
종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양호한 수
출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신청 수출자는 반드시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해 충분히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 이전 수출 기록에 비추어, 신청인은 
반드시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라) 수출자가 생산도 하는 경우 관세당국
은 반드시 해당 상품 재고에서 상품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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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EU 차원에서‘정기적（또는　빈번하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

리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액수나 수출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 보다는 

세관당국이 해당 신청자가 얼마나 정기적으로 수출을 실시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48) 신청자(수출자)는 수출되는 수출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모든 증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신청자 혹은 수출자가 원산

지규정에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수출자가 언제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입증할 수 있는 입장에 있

닌 여부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현행 원산지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지와 원산지 입증을 위한 모든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의 경우, 세관당국은 맡고 있는 재고계정(stock account)이 원산지 물품

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새롭게 맡게 된 경우에는 정착된 시스템에 

이러한 확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무역업자의 경우 각 세관당국은 

평상시의 교역량에 특히 중점을 두어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 과거의 수출기록에 비추어 수출자가 물품의 원산지 지위와 모든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능력에 관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출에서 신청자 혹은 수출자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원산지규정에 따

르는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48) 'A Un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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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ied that the undertaking’s stock 
accounts allow the identific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s;

e) In the case of trader/exporters, the 
authorities will examine the usual trade 
flows to verify if they merit the granting 
of approved exporter status.

지 식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무역업자/수출자의 경우,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
가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적
인 교역 흐름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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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수출자에 대하여 세관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를 지정하며, 송품장 신고에 명시되는 세관승인번호

(Customs Authorisation Number)를 부여한다.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 부여된 국가별 인증번호체계(National Numbering 

System)를 EC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2) EC 집행위원회는 세관당국에 대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 전달한다.

한편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이용하는 인증에 대하여 감독하는데, 만일 

수출자가 세관당국에 지속적인 보증을 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원산지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인증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출자의 지위를 철회한다.

(2) 역외 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해서 일반원산지제도 및 특혜원산지제도에서

의 공인수출입업체의 공인 절차에 관한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 

1207/2001 of 11 June 2001)49)법을 두어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키고 있

다.50)

49) 본 규정에서는 첫째 EU와 특정국 간 특혜 무역에 관한 조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을 EU내에서 
신고하거나 발행하는 사안과 EU내 여러 회원국내에서 유효한 허가를 받은 수출업체 문제,  
마지막으로 EU회원국 간 행정협력 방안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0) 상기 규정에는 장기공급자신고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업체가 특정 고객에게 상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여 그 상품의 특혜원산지규칙 관련 상채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가능하며, 이러한 ‘장기공급자’신고서는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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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규정 제8조는 수출자가 소재지에서보다 다른 회원국에서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영외의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

격는, 수출자의 소재지가 있고51), 다른 회원국 경유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행정

문서대장에 표시할 수 있는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인증수출자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 모두에게 부여되며 인

증수출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세관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하는 신청서 및 신청서 내용은 각국 세관 당국이 정한 국내법

(national legislation)에 의해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제8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설

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

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그는 자신

이 설립되고 원산지증명이 들어 있는 기록이 보관된 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세

관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이 정하는 세관당국이 관련협정상 또는 자율특혜제도 관련 공동

체법률상의 원산지규약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발급

한 경우, 그 세관당국은 관련 회원국 관세 행정 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1) 수출자가 소재하며, 다른 회원국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행정문서대장을 
통해 표시할 수 있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구분 영문 국문

제8조

Article 8

Approved-exporter authorization

1. An exporter who frequently exports 

goods from a Member State other 

than the one in which he is 

established may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covering such exports. 

For that purpose, 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customs 

제8조

인증수출자의 허가

1.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

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

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설립되고 원산지증

명이 들어 있는 기록이 보관된 회원국

의 관할권 있는 세관당국에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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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U는 28개 국으로 구성된 단일영역이다52). 이에 따라 EU는 역외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수출자가 소재한 국가 이

외에서도 수출을 할 수 있다. 

아래는 수출자는 프랑스에 위치해 있으나 최종 수출은 다른 나라에서 발행한 

사례이다. 

프랑스에 위치한 수출자는 자신이 프랑스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네덜란드에 

있는 물류센터로 운송하여, 거기에서 자동차를 제3국으로 수출. 제조공장이 프

랑스에 소재하며, 제시된 원산지결정기준에 자동차가 충족한다는 증명을 행정

52) EU(유럽연합회원국)은 1958년의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를 바탕으로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확장과 EU 공통관세법을 함
께 살펴보면 1951년 최초의 회원국이었던 6개 국가(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
드, 룩셈부르크)에서 공통시장과 상품 교역이 시작되었다. 1968년에는 이 6개 국가들을 시작
으로 공통관세에 대한 책임이 부여 되었으며, 1992년 Community Customs Code 완성되었
다.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가입함에 따라 EU의 회원국은 총 28개 국가가 되었다.

구분 영문 국문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he is both established and 

keeps the records containing the 

evidence of origin.

2. When the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satisfied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origin 

Protocols to the relevant Agreements 

or in the Community legislation 

concerning the autonomous 

preferential regimes are fulfilled, and 

issue the authorisation, they shall 

notify the Customs administrat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이 정하는 세관당국이 관련협정

상 또는 자율특혜제도 관련 공동체법

률상의 원산지규약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발급

한 경우, 그 세관당국은 관련 회원국 

관세행정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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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에 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프랑스 관세청이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권자가 된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수출을 하는 회

원국의 관세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네덜란드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

무팀이 그 중앙 관할 부서이다. 따라서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수출될 물품에 대

하여 영외 ‘인증수출자’인증 허가가 다른 회원국에서 부여될 때에는, 네이메

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의 중재를 통해, 네덜란드에서의 관련 업체에 대하

여 상호와 주소, 소재지를 통보하게 해야한다.

만약 네덜란드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이 발급된다면, 다른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정보를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에 보

내 다른 회원국에서의 관련업체의 인증번호, 상호, 주소, 소재지. (인증수출자 자격

을 부여한) 관세 당국이 그에 대한 준수를 점검할 책임이 있으며, 물품이 수출되

고 수출절차가 시행된 회원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수출자가 네덜란

드에서 수출할 경우 프랑스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여 전적인 책

임을 지게 되고 네덜란드 세관당국은 이와 아무 연계가 없다. 

또한 EU측의 이러한 인증수출자 제도 사례는 국내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EU측의 이러한 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은 EU 회원국 어느 나라

확장 가능성 및 범위, 허용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자는 프랑스에 위치해 있으나, 최종 수출

국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 사례는 비교적 단순하나 이를 확대 

해석해 보면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회사가 네덜란드 이외 지

역에서도 인증수출자 지위를 이용하여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국내

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도 있

다. 따라서 EU회원국별 인증수출자 제도 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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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근본적인 내용은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관세법 및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는 네덜란드 관세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특혜원산지규정 및 인증

수출자(Toegelaten Exporteu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특혜 규정에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송품장 신고) 작성을 하기 위한 인

증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인증수출자’라고 한다.

수출자란 다음을 뜻한다.

□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써, 원산지에 대한 내용(성격, 특성) 표시된 회사

(생산자)

□ 네덜란드 또는 유럽연합 내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통

하여, 자신의 행정업무에, 적용된 협정의 맥락상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공급자). 

□ 통관 대행자(douane-expediteurs')는 생산자로도 공급자로도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인증수출자’(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자격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통관대행자는 – 관세사 및 물류운송자와 마찬가지로 - 네덜란드 또는 유

럽연합 다른 장소에 소재한 ‘인증수출자’의 대리인 역할을 물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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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로 지위를 획득한 경우 수출자의 행정업무 외에도 회사의 행정조

직업무 또한 매우 중요하게 따르게 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관련 답변이 요구

되는 중요한 질문에서, 원산지 신고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며, 내부 점

검(내부 관리)이 시행되고 있는지의 문제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에게는, 수출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의 정합성에 대한 책임은, 새

로운 통관환경에서, 원산지 관련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네덜란드 역시 EU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에 적합한 자 빈번한(veelvuldig) 수출활동을 하는 수출자로 자격을 획득한

다.. 이 요건은 수출자가 기타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근거하여 이미 서류상 검

증된 경우 또는 전자 신고 현지통관절차 수출 인증수출자 자격53)를 소지한 경

우에서와 같이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세관에서 

정한 신청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세관 홈페이지54)에서 다운로드 받

을 수 있다. 신청서는 신청자의 소재지 관할 세관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아

래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처리의 개요가 나와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접수 시, 올바른 세관에게 요청이 제출되었는지 

판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청은 일반관세규칙 제1:4조, 2003 국세청 

수출규칙 제 5조 7항에 근거하여 권한이 주어진 감독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

다.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을 한 수출자에게, 요청 사항의 관하여 서면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수출자로 신청하기 위해 수출자는 상공회의소(Kamer van Koophandel)

에서 발급받은 최근 상업등기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동시에 수출입업자 

세관등록 번호(EORI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53) 사전지정을 받으면, 물품을 직접 세관에 가져가지 않고, 전산망으로 신고하는 현지통관절차로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합니다.  

54) www.kvk.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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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심사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 상공회의소의 정보55)

•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56)

• 수출자의 행정업무에 대한 초기 조사

특히 수출자에 관한 상공회의소의 서면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수출자가 사용 중인 EUR.1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또는 EURO-MED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및 상공회의소에 제시한 증빙자료의 인정도에 관한 여러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55)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획득의 일부분으로서, 수출자에 관한 상공회의소의 서면 의견 및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는 수출자가 사용 중인 EUR.1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또는 
EURO-MED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및 상공회의소에 제시한 증빙자료의 인정도에 관한 여러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상공회의
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은 상공회의소 웹사이트(www.kvk.nl)에서 찾을 수 있다.  

56)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어 기타 통관절차에 관한 점검보고서와 같은, 수출자에 대한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동시에 수출자의 역내가공절차 허가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그 경우에 행정문서대장에서 수출시 관세미환급(no drawback)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시 관세미환급 조항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http://www.kvk.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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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신청 과정57)

공급자/생산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
권한있는 감독관에게 요청이

제출되었는가?
예

접수 확인 통보

상공회의소 의견 및 자료 요청
아니오⇨ 추가 자료 요청


데이터베이스 정보


초기 조사

1.일반 요건

2.생산자의 행정업무

3.공급자의 행정업무

4.완전성 점검

5.다양한 협정 구분

6.증빙서류 구비
예

인증 발급 가능한가? 아니오⇨ 발급불가 서면으로 통보

예
원산지담당부서에 인증번호

신청

예
관리프로그램 작성

예
서류

57) 참고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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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서식집(Modellenboek)’에

서 확정된 인증수출자 자격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하기 전에, 먼저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

업무팀(Nijmegen/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에 인증번호를 요청해야 한

다.58) 

‘인증수출자’지위는 해당 감독관에 의해 발급된다. 인증수출자 자격이 부

여될 수 없다고 보고서에 확정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항소 가능한 결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의신청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Handboek)의 

32.00.00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243조, 관련조

항 일반관세법 제8:2조, 관련조항 일반행정법 제7:1조)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7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인증수출자 관리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과 동시에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점검 빈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역할을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

다. 

n 업체의 특성 : 제품종류 및 제조공정이 일정한 생산자는 품목 변화가 많은 

공급자보다 점검빈도가 낮게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현재 

공장 인근에서 확보한 강의 진흙으로 타일을 제조하고 있지만, 갑자기 제 

3국의 진흙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도, 원산지결정기준에 항상 충족하게 될 

것이다.

n 물품의 특성 : 예를 들어 생산자가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제작할 때, 원산지는 가격기준(예를 들어 40% 규정)이 적용될 때보다 변경

되기 쉬울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납품자로부터 취득하여 사용한 

58) 팩스(팩스번호(024) 381 37 00) 또는 관세국 원산지업무부(Douane Dny Oorsprongszaken)
의 내부 이메일로,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NAW-자료), EORI 번호, 인증수출
자 자격 부여 코드를 기재하여 요청한다. 인증번호는 당일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 (Nijmegen/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에 의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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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인해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원산지 제

품은, 예를 들어 축소된 이윤폭과 연료 및 환율 파동에 의해 비원산지 제

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기록 및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다.

▪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7년)

▪ 납품자 신고서의 유효기간 (최대 1년)

▪ 정보자료 INF4를 통한 납품자 신고서 테스트 

② 서류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초기 조사 보고서

▪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와 주고 받은 문서

▪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자격서

▪ 관리 프로그램

▪ 정기 점검 보고서

▪ 외국으로부터 수령한, 사후 점검 요청에 관한 보고서 및 통신 문서

③ 정기점검

‘인증수출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행정적 점검은 점검 프

로그램에 부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납품자 신고서에 대한 점검 또한 정기점

검의 일부분이다. 

점검 소견은 보고서로 기재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그 보고서 

사본(공개된 부분)을 받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해당 인증기간 동안에 



- 81 -

특정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하였음이 명시될 경우, 보고서 사본을 네

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LTO)에 송부하여야 한다. LTO는, 부정하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통관지정국의 세관 당국에 전달할 지 여

부를 (필요시 점검 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점검 공무원에게는 이 정보 

전달 사항이 제공된다.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결정되면,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

자는 LTO로부터 이의신청 가능 결정 사항을 통보받는다.

④ 인증수출자 허가 취소

모든 특혜 규정에는 관세 당국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

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원산지 점검을 위해 필요한 보증을 수출자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허가서에 제시된 특별 조건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여러 제한사항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인증수출자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도, 허가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행정업무가 요건에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승인에 연관된 제한사항 또는 지시시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유럽

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8, 9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 1:1조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경고 후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A.TR 물품운송 관련 인

증서 발급 시 인증수출자가 지속적으로 부주의함을 보일 때에는, 어떤 경우라

도 취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는 항소 가능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신청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Handboek)의 

32.00.00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8조, 제 9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1:1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8:2조, 관련조항 일반행

정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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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증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경

우 또는 무작위 선정에 의해, 외국의 관세 당국은 해당 인증수출자에 대해 조

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먼저 LTO에 접수된 다음, 인증수출자의 

관할소재지의 원산지 전문가에게 통보된다. 외국의 관세 당국 요청에 따라,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정기점검과는 구별된다. 여러 협정의 의정서에 기재된 기간과 연

계하여, 조사는 늦어도 요청 접수 후 6개월에는 사후 검증이 마감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 사후 보고서는 조사 소견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한다. 또한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물품이 검증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었는

지 설명해야 한다.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이전 시기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들에도 이러한 부정발급 사례가 있는지 심층

조사해야 한다.

수출시 그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관세법상 면제 또는 환급 

부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이 지침서의 2.3.33, 16.00.00의 일

부분, 9.1.3.~9.1.8. 참조), 환급금지 (no drawback) 규정을 만족하는지 마찬가지

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역내가공으로 취득한 물품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관세법상 면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일 때에는 더욱이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216

조에 따른 관세 벌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급금지(no drawback) 규정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인증수출자 자

격 소지자가 관세 면제는 여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관세 면제 수혜 포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원산지증

명서의 유효성이 상실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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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사후 검증 요청 접수 후 즉시-6개월 이내까지라 하더라도 - LTO

에 송부해야 한다. LTO는 보고서를 평가하고 외국의 검증요청에 회신한다. 

LTO의 평가에 따라 보고서가 미비하거나 점검 공무원의 결론이 공유되지 않

았을 경우, LTO는 보고서에 질문사항 또는 의견을 보충하여 돌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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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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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관세국(Douane)

국세청(Belastingdienst)

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 자격

특혜원산지증명자율발급 

신청

사용설명  

이 서식은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특혜 
원산지 증명 자율발급 신청서입니다. 이 인증
수출자 자격은 이른바 원산지 신고서(송품장 
신고서) 작성 수행에 대한 승인을 제공합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사용하여, 유럽연합을  원
산지로 하거나-누적 관련하여 – 기타 지역 또
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위의 사
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의 안내 설
명 또한 읽어주십시오. 

질문에 충실하게 답해주십시오. 변경사항  통
보 시에도 이 서식를 사용하십시오. 그때는 질
문 1a, 1b, 1c와   질문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
는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첨부서류

질문에   대한 기입난이 충분하다면 첨부 서류
를   작성하십시오. 첨부서류마다 귀하의 성명
과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송부

신청서에  서명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Belastingdienst/Douane,Postbus3070,6401
DNHeerlen

1. 신청인 기본 정보
1a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우편번호 및 소재지

1b 상공회의소 등록번호

1c EORI 번호

1d 원산지관리 전담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2. 신청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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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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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4. 관세규정 하에 수출을 시행하는 HS-CODE

HS-code

설명

HS-code

설명

HS-code

설명

5. 기타 EC회원국 내 업체

6. 회계/행정업무 소재지 및 회계/행정업무 종류

소재지

종류

7. 허가서 사용 개시일(Ingangsdatum)

8. 추가정보

9. 서명

서명

거주지

일자

귀하의 서명
*칸 안에 서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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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원본)



- 89 -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인증수출자, 특혜 원산지증명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시 안내 설명
1 신청자
1a  신청자의 성명 전체 및 주소 전체를 기재합니다. 신청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받는 
당사자입니다.

1c  귀하의 EORI 번호를 기재합니다. 귀하의 EORI 번호는 귀하의 RSIN과 추가 부분으로 구성
됩니다. 
EORI 번호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귀하의 RSIN을 기입하십시오.

1d  관세청(국)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담당자의의 성명, 직책,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신청의 종류
적어도 다음 코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1 = 첫번째 신청
2 = 인증수출자 자격의 변경 신청 (해당 인증수출자 자격의 번호 제시) 
3 = 영외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3 통관지정국 

이른바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물품으로써, 귀하의 업체에 의해(또는 대신하여) 수출하는 물
품의 통관지정국이 될 국가를 기재하십시오. 

4 관세규정 하에 수출이 시행되는 물품의 GN 코드 (8자리)

GN 코드 전체를 기재하십시오.
(*번역자 주 : GN 코드(Gecombineerde nomenclatuur)는 HS코드를 세분류한 네덜란드의 품목
분류코드)

설명
교역에 대한 설명 및/또는 기술적 설명을 쓰십시오.

5 유럽연합 기타회원국에 있는 업체

기타 EU 회원국에 소재한 업체로써, 귀하의 인증수출자 자격에 근거하여 이른바 원산지 신고
서를 작성할 업체의 상호 전체 및 주소 전체를 기재하십시오.
주 : 귀하의 신청이 영외 인증수출자 자격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입하세요.

6 회계/행정업무의 소재지 및 회계/행정업무의 종류

회계관리가 수행되는 위치를 기입하십시오. 이는 신청자의 상업ㆍ세금서류 및 기타 회계문서
가 보관되거나 그를 대신하는 그와 같은 서류가 보관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용 중인 회계시
스템의 종류 또한 기재하십시오.
 
사용 중인 행정문서대장(재고행정관리)의 종류도 기재하십시오. 
행정문서대장이란, 관세당국이 이른바 송품장 신고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필요한 
모든 정보 및 기술적 특이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말합니다. 

7 개시일자

인증수출자 자격이 효력을 발휘해야 할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8 추가 정보
기재된 질문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모든 기타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 90 -

  나. 독일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독일 역시 원

산지증명서 발급은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

며 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세관에서 하고 있다.59) 

독일의 상공회의소(IHK)는 현재 80여개의 IHK가 존재하며, 중심 기관으로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DIHK, Association of German Chambers of Industry and 

Commerce)이 독일 기업체를 대변하고 있다.

독일의 다른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 수공예 관련 사업(handicraft business), 

프리랜서(free professions), 농업(farms)를 제외한 모든 등록 기업은 상공회의

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공회의소의 제6대 사업 분야는 지역 발전, 

창업과 기업 프로모션, 직업 훈련, 혁신성과 환경, 국제 업무, 법적 문제와 공

정성 등이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독일에서 인증수출자 제도의 경우 인증 수출제도 설명서(Merkblatt ermähtigter 
Ausfürer(Version 20. Januar 2015)을 만들어 운행하고 있다. 본 설명서는 신청 

절차뿐 아니라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

보면 특혜증명의 간소화 청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특혜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 동의자가 “인증수출자”로서 법적으로 개입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그러나 광범위한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청 절차 이외에도 업체 내부의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이 요구되고 이는 기

업 구성원에의 지시사항을 나타내며, 관련 경영절차, 문서작성 및 책임소재의 

확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59) 유럽공동체관세법(The Community Customs Code) EC Regulation No 2913/92의 관세법
집행규칙인 EC Regulation No 2454/93에 따라 독일의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독일의 각 지
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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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신청 절차뿐 아니라 간

략한 근로 및 조직 지침(A&O: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활동 과정을 문서화하는 작업과 기업의 최근 정

보 기록을 확약하는 작업, 그 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을 통해 문의한 후 개

별 신청서 작성 필요하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① 인증수출자 권리

대부분의 특혜규정에는 “인증수출자” – 짧게는 (EA,ermähtigter Ausfürer) 
로서의 특혜 제시 간소화 청구 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가 해당 세관의 동

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수출자는 자체 인증의 테두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 수출가치와 관계없이 특혜법적인 원산지 증명을 자체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또는/그리고)

§ 터키와의 무역교류(관세 동맹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에 있어서 사전 인증되

거나 특별 스탬프 인쇄로 인증된 movement certificate(Certificate (EU 역내 

또는 EU 가 FTA 체결시 EUR.1 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원산

지증명서, 한 – EU FTA 와는 관련 없음) A.TR.을 사용할 수 있다. 

§ 동의권의 소유자로서 인증수출자는 세관을 통해 movement certificate 

A.TR, EUR.1 또는 EURO-MED 를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대한민국과의 무역교류에 있어서는 원산지 증명이 견적에 독점적으로 규정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품목의 가치가 6,000유로를 넘어설 때에는 인증

수출자로서의 지위가 필히 요구된다.  



- 92 -

② 인증수출자의 의무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위 획득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가 뒤따른다.

첫째, 터키로의 수출에 있어서 자유 유통 시점에 서명된 상품에 한해서만 

사전준비된 무역인증서 A.TR.을 사용해야 한다(세법에 있어서의 “공동 품

목”)

둘째 견적서에서의 원산지 증명은, 그 작성 시점에 각각의 특혜규정에 부합

하는 원산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관리 대장과 영수증을 통해 항상 원산지 증명 지위 및 터키의 

수출에 있어서는, 장외 시장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넷째 절차의 적절한 활용 책임을 지고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요구되는 지

식과 업체 내부적인 관리 가능성에 능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증수출자에 의해 특혜증명의 테두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복사본

과 관련 문서들을 주어진 시기 이내에 보관하고 세관의 보관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 시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셋째에게 특혜 증명 작성 규정의 준수하고 있음을 항상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해당 업체 외부 검사와 기타 감독 조치도 포함한다. 

독일에서 “인증수출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여기에 정해져 있는 특정 신청 양식은 없다. 신청은 해당 세관에서 

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업체가 위치해 있는 곳의 관할 세관을 말한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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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8> 독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주요내용

독일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고자 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전제 조건 :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AuO“)을 두고 

있다. “인증수출자” 는 업체 내부 조직을 통해 원산지 특성을 확실히 검사하고 

감독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 AuO). AuO 는 

업체 내부의 절차를 문서화 하는 한편, 관할 관세청에 업체의 최신 정보현황의 

문서화를 제공한다. 60)

관세청의 집무 규칙(VSFZ 4216)에 따르면 AuO 에 의해 만족되어야 할 최소 

요구사항이 존재하며 EA 는 업체 내부 조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60) 관세청의 집무 규칙(VSFZ 4216)에 따르면 AuO 에 의해 만족되어야 할 최소 요구사항이 존
재한다.

구분 주요내용

서류 
상업등기 서류 또는 영업신고증  

작업 및 조직운영지침 (이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 참조!)

기입사항

업체명 및 주소지

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

주소지와 특혜법 관련 서류 보관지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보관 주소지 

유럽연합 이내 다른 나라의 주소지 또는 발송/운송지에서도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VO(EG) Nr. 1207/2001 제 8조에 따른 허가를 첨부하고, 해당 주소지와 국가도 기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 업체(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받은 경우 그 등록번호

와, “회계분리” 및 수출입 업자, 역내가공절차 또는 보세창고 등록 번호 기재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간소화 절차 청구 예정인 월별 수출위탁 추정횟수와 

존재할 경우 무서명 약정서 

서명

EA(Ermähtigter Ausfürer)로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필사 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EA 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는 허가 신청 시 다음 전문을 

통해 약정서 실행 선언을 해야 한다. “본 서명자는, 견적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증명 

책임을 지며, 이로써 모든 필사 서명을 대신한다.(장소, 날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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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적인 원산지 품목에 대해서만 견적서에 원산지 증명을 포함해야 하며

• 자유 유통에 해당하는 상품에만 Movement Certificate을 적용시켜야 한다.

원산지 증명에 있어서는 원산지 기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특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른바 작업 및 조직 지침

서가 – 이하 AuO가 조직내부의 절차 지시로서 작용한다. 이후 AuO는 인증수

출자 허가의 구성요소가 되며, 업체 당사자 관련 조치로써, 특혜법적인 관점 

하에 절차 방식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AuO를 통한 최소 요청 사항, 즉 기본 인증수출자 선정 조건

- 특혜권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총 책임자 명명

- 기업 활동의 종류(회사 소개 자료 등)

- 품목에 따른 원재료 내역

-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소재국 기입 및 해당 혜택 관련 규정

- 원산지 소명서 기재 내용 입증 서류 :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공급자 증명과 관련된 요구사항, 평가 및 원산지 증명 작성 대장 비  
치)와 기타 중요 서류（제품 생산공정 증명서 등)

- 원산지 확인 서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 증명을 갖춘 원산지관리 책임자 명명 

자료: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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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증명서발행간소화동의신청

(인증수출자)

해당시 x 표시 또는 기입

개시 스탬프

1.일반항목

1.신청자(성명 또는 상호명, 주소지, EORI – 번호
상업등기번호)

2.원산지전담 관리자 전화, 팩스, 이메일

3.특혜증명서의 완성 및 서명 책임자 전화, 팩스, 이메일

4.업체 비즈니스 행위 종류 (영업/생산)

5.중앙회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정확한 주소지)

6.특혜 효력 문서 보관 장소 (정확한 주소지)
중앙(정확한 주소지)
다음 (법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사업장, 및 장소(정확한 주소지, 필요한 경우 EORI 번호
첨부서류 확인

7. 원산지 특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동적인 방식으로

-EDV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중앙에서(정확한 주소지)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사업장 및 장소에서(정확한 주소지,

필요한 경우 EORI번호)

-첨부서류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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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증수출자 신청서(번역본)

8. 간소화가 적용되어야 하는 수출 월별 예측 횟수

9. 이미 승인된 간소화 및 내부/외부화 또는 AEO(Approved Economic Operator)

(형태, 세관, 승인번호)

10. 우리는 특혜 증명서의 개별 절차를 …(시점)으로부터 진행했으며

특혜 인증 수출의 경우, 달마다 평균적으로 다음 증명서를 제시했다.

(원산지증명/원산지 증명 EUR-MED(횟수/부수 기입)

Movement Certificate Eur.1/Eur-MED(횟수/부수 기입)

Movement Certificate A.TR. (횟수/부수 기입)

11.총 책임자는 ….(시점)부터 특혜법에 능통하며

다음과 같은 기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특혜 증명을 통해 수출되는 배송물에 관한 진술(EUR.1/EUR-MED/원산지증명

/A.TR.)

12.다음 증명서의 사용을 요청한다.

□ 사전 승인된 movement certificate A.TR.

□ 특별 스탬프가 인쇄된 movement certificate A.TR

터키와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 스탬프가 인쇄된 movement certificate A.TR(우뭇가사리

협정에 포함된 EGKS – 재료 및 생산품 제외)

(참고: 특별 스탬프 인쇄는 사전승인된 인쇄업체의 것이어야 하며, 시범 인쇄의 검사는

승인을 맡은 세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13.포장 및 적재 장소( Movement Certificate A.TR의 간소화 수출의 경우에만, 12번 항

목이 요청된 경우에만)

□ 사전 스탬프 인쇄는 다음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사에서(정확한 주소지) 관할 세관:

□ 다음 (법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사업장 및 장소: 관할 세관:

□ 첨부 서류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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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간소화 승인은 다음 증명서에 대해 청구되어야 한다.

□ 절차가 적용될 모든 국가 관련 원산지증명서

□ 절차가 적용될 모든 국가 관련 EURO-MED 원산지증명서

15.규칙적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 첨부서류(문서) 확인

16. 수출 품목은

□ 자체 생산된 품목이다.

□ 영업 품목이다.

17.“서명 생략” 신청(“인증수출자” 매뉴얼 3페이지 참고, 원할 경우에만)

“나 서명자는 모든 회계서와 경영 문서에 대해 필사 서명을 했을 때와 동일한 책임을

질 것을 선언한다. “

장소, 날짜, 서명 및 성명 : …………………….

18. 본 기재 항목의 정확성을 입증한다.

…………………………………………………………. ……………………………

………………………………

장소와 날짜 총 책임자 서명 및 성명, 인쇄체로

…………………………………………………………… ………………………

…………………………….

장소와 날짜 총 책임자 서명 및 성명, 인쇄체로

첨부서류:

특혜증명서 발행 간소화 승인에 대한 무형식 신청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AuO) (2부)

문서 서식 “업체 기본 데이터 발행”(채워진 채로)

원산지 증명 및 원산지 증명 EURO-MED 회계 견본

필요한 경우, 평가 도식 그리고 장기 공급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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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영국상공회의소(BBC: British 

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영국 국세

관세청의 원산지발급사무소(HMRC: HM Revenue and Customs Central Issuing 

Office)에서 발급하고 있다.

  EU 회원국가 마다 원산지 관련 이행 규정이 다르긴 하나 EU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의 위임을 선호하

지는 않으며,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국가의 세관 당국의 책임 하에 발

행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영국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HMRC 인증수출자 신청양식을 작성하게 되며, 

신청비용은 우편비용과 같은 단순한 행정비를 제외하면 별도로 요구되는 비용

은 없다.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영국 역시 EU회원국으로 공통이사회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정기적

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인증수출

자는 EUR.1 대신 금액에 제한 없이 인보이스 신고서를 작성할 있다. 수출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수출할 의사가 있고, 수출품이 원

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증수출자 허가를 신청할 있다. 영국 HRMC의 

지역 사무소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며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세관은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보이스 신고

서에 작성할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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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원산지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Guide to Importing & Exporting 

breaking down the Barriers(2009년) 본문 원산지증명 관련 규정 내용은 A 

Guide To Export Procedures Section iii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61). 그러나 동규

정은 NOTICE 827로 개정되었고, 영국 수출입관한 내용은 동 법규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 EUR1, APPROVED EXPORTER 관련 

자세한 조건을 Notice 827라고 규정했다.

영국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 허가(Approved-exporter authorisation)는 영국 

HMR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마련하여 인증수출자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IV-9> 영국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규정(Rules)62)

자료: http://www.strongandherd.co.uk/

먼저 영국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관세법상 따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HMRC가 제공하는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유럽연합특혜수출절차 5.1 내용을 살펴보면 수

출시 비교적 완화된 개념으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61)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
62) http://www.strongandherd.co.uk/

구분 주요 법적근거

1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s-Section 5&20

2 CIP (11) 67 Tariff Preference- More About Approved Exporter Applications

3
CIP (11) 15 Tariff Preference New EU -South Korea Agreement Approved Exporter 
Requirement

http://www.strongandherd.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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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ection 5.1에서는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소개 및 정의를 내리고 있

으며 section 5.3에 부분에서는 인증수출자 자격회득과 관련한 내용이 수록 되

어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관세당국이 아래 사항을 납득하도록 하여

야 하며 동 규정 역시 EU공통회원국에 적용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첫째 

수출자가 정기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하고자 한다는 것, 둘째 수출대

상상품이 특혜문서의 발급에 적합한 관련 원산지규칙을 충족한다는 것, 셋째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적절히 보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신청서’ 

양식 C1454를 HMRC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작성한 다음 작성하여 HMRC 

Authorization and Returns Team 로 제출해야 한다.

<표 IV-10> 영국 유럽연합특혜수출절차  Notice 827 

구 분 영문 국문

Notice 827

《ECEP02150 - Control: approved 
exporters (Notice 827 - section 5)-HMR
C》  

 Simplified Procedures for Approved 
Exporters.

5.1  Are there any special arrangements 
for traders who regularly export to 
preference giving countries?
Yes. If you are a regular exporter you 
may qualify to become an ‘approved 
exporter’. This means that subject to 
our authorisation you will be able to issue 
a ‘no value limit’ invoice declaration. 
This does not need to be presented to 
Customs, a Chamber of Commerce or 
Institute of Chartered Shipbrokers office 
for authentication prior to export.

통지 827 유럽연합특혜: 수출절차

5.1 FTA 에 정기적으로 수출하는 무역회
사를 위한 특별방안이 있는가?

그렇다. 정기적 수출자는 “인증수출
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인증을 받으면 
“가액제한 없는” 인보이스신고서를 발
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신고서는 세관, 상공회의소 또는 공인 운
송주선업자협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통지 제827호 유럽연합특혜: 수출절차
2012년 4월
53면 중 18면
특혜문서의 범위와 사용에 관한 세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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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refer to section 20 for full details 
on the scope and usage of preference 
documentation.

5.2  What is an invoice declaration?
It is a statement of origin inserted on the 
invoice, delivery note or other 
commercial document by the approved 
exporter (see section 12).
At the time of approval, you will be 
given an authorisation number and be 
advised of the wording of the declaration 
to be used. Please refer to section 20 for 
the value limits.
Such declarations need not be signed, 
provided that the exporter undertakes in 
writing to accept full responsibility for 
the declaration(s) as if it had been 
signed. The exporter must have been 
given approval by HMRC for this 
procedure as part of the general 
procedure for obtaining approved 
exporter status.
Invoice declarations issued by 
‘approved exporters’ are not to be 
confused with those issued in respect of 
low value exports. No prior approval is 
required for low value declarations (see 
paragraph 6.1 for further details), 
although these declarations must always 
be signed in manuscript.
Any invoice declaration should be made 
out at the time of export, or after 
exportation, so long as it is presented in 
the importing country no longer than 2 
years after the importation of the 
products to which it relates.
Note: for Mexico and South Korea the 
time limit is 1 year from their date of 
issue

용을 보려면 제20절을 참고하시오. 

5.2 인보이스신고서는 무엇인가?
이것은 인증수출자가 인보이스, 인도전
표 또는 기타 상용문서에 삽입하는 원산
지신고서이다(제12절 참조).

인증을 받을 때 인증번호를 부여 받고 사
용할 신고서문구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인증수출자 제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제20절을 참조하시오.. 수출자가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신고서에 대해 모든 책
임을 지겠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신고
서에의 서명이 면제된다. 수출자가 인증
수출자 자격을 얻기 위한 일반절차의 일
부 이러한 절차에 대해 수출자가 HMRC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인보이스신
고서를 금액이 낮은 수출물품에 관해 발
급하는 신고서와 혼동하면 안 된다. 금액
이 낮은 수출물품에는 항상 자필서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전승
인이 필요 없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
6.1항을 참조하시오). 

해당 제품의 수입 후 2년 이내에 그 수입
국가에 제출되는 모든 인보이스신고서는 
수출 당시나 수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주: 멕시코와 한국에서는 그 제한시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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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How can I qualify for approval?
You may be authorised as an approved 
exporter if we are satiied that:
•you export or intend to export on a 
regular basis
•the goods to be exported satisfy the 
relevant origin rules to qualify for the 
issue of preference documents
•you will correctly complete the 
documents and take proper care of them
If you are interested in applying for 
authorisation, you can download the 
‘Application for Approved Exporter 
Status’ form C1454 from the HMRC 
website. When completed send to:
HMRC Authorisation and Returns Team 
Peter Bennett House 
Redvers Close 
Lawnswood Business Park 
Leeds 
LS16 6RQ 

5.3 인증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관세
당국이 아래 사항을 납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정기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
나 수출하고자 한다는 것.
수출대상상품이 특혜문서의 발급에 적합
한 관련 원산지규칙을 충족한다는 것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적절히 
간수하겠다는 것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수
출자 자격신청서’ 양식 C1454를 HMRC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를 작성하여 HMRC Authorization and 
Returns Team 로 발송한다.
HMRC Authorization and Returns Team
Peter Bennet House
Redvers Close
Lawnswood Business Park
Leeds

자료: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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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동 규정 영국 5.3을 살펴보면 영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는 수출자가‘인증수출자 자격신청서’(양식 C1454)를 HMRC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그 신청서를 작성(회사자료, 상품 관세율 분류 등)한 후 

HMRC(인증 및 보고서 팀)에 제출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 양식은 총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련 

원산지규칙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HMRC가 신청서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신청자가 상품의 특혜원산

지를 입증할 충분한 증빙을 제시하였는지를 점검한다. 

HMRC가 그 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면 AE 인증을 부여하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유보하고 추가 문서 또는 자료를 요구

하게 된다. 

<그림 IV-2> 영국 인증수출자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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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EU 회원국 전역으로 EC전역 대상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이미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경우 따로 HMRC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구 분 영문 국문

Notice 827

5.4  EC wide approvals

UK exporters who frequently export 
goods direct from other member states, 
but who wish to issue invoice 
declarations in the UK for the products 
concerned can apply to the HMRC 
Authorisation and Returns Team at the 
address shown at 5.3 for a new or 
extended authorisation to enable this to 
happen.
It should be noted that exporters already 
approved for ‘UK exports’ are not 
automatically able to use this facility. 
They must apply to have their existing 
approval extended.
UK Customs is obliged to refer any such 
applications to the relevant authorities in 
the member states from which such 
exports would be made.
Once an authorisation is granted, a copy 
of the authorisation letter will be sent to 
the HMRC Preference Policy Team in 
Southend.
There will be occasions when checks will 
be required of companies who are 
exporting goods direct from the UK, on 
behalf of commercial operators in other 
member states, who have applied to 
their own Customs authorities to issue 
invoice declarations for the directly 
exported goods concerned.

5.4 EC전역 대상 승인

다른 회원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영국 수출자가 해당 제품에 대
한 인보이스신고서를 영국에서 발급하고
자 하는 경우, 그는 5.3항에 그 주소가 나
와 있는 HMRC 인증 및 신고서 팀에 이를 
위한 신규 또는 연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영국 수출품” 승인을 받은 수출
자가 이러한 방안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영국세관은 모든 신청서에 대해 그 수출
이 이루어지는 회원국가의 관련당국에 
이를 조회할 의무가 있다. 

인증이 부여되면 그 인증서 사본이 
Southend의 HMRC특혜정책팀에 발송된
다. 

다른 회원국에 있는 사업자가 영국으로
부터 직접 수출된 해당상품에 대한 인보
이스신고서 발급을 자신의 관세당국에 
신청한 경우, 그를 대신해서 영국으로부
터 직접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에 대해 검
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료: 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Expor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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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증수출자 신청서63) form C1454

63) 영국 HMRC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인증수출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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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랑스

프랑스는 관세법전 상에서 특혜원산지 혹은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과 관련한 

부분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앞에 기본 EU의 인증수추자 규정을 따르고 있다.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회사정

보, 상품 관세율 분류, 해당 원산지 규칙 등)하여 프랑스 관세당국에 발송한

다.

관세당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청서에 적힌 원산지규칙이 정확한지를 점검

한다. 추가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위(Approved Exporter)AE지위가 부여된다. 

64) 수출 상품의 특혜 원산지를 확정하고 목적지 국가에서 특혜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원산지 분

야에서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송장 

원산지 신고서 또는 상품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업서류에 날인하는 방

식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특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서 수출자는 EURO1 증명서 또는 EURO-MED 증명서를 작성해서 수출세관의 

매번 허가를 받는 서류절차를 피할 수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법체계 

프랑스 역시 EU 28개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법 및 시행규칙을 따

라고 있으며 인증수출자 제도 역시 EU공통이사회규칙을 따르고있다. 또한 지침

사항으로 유럽연합-대한민국 자유무역 협정 질의/문답(QUESTIONS/REPONSES 

SUR L'ACCORD DE LIBRE ECHANGE UE-COREE DU SUD)65)을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 인증수출자 지위획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하테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64) 2015년 5월 15일자 2015 GTEC SERIES KOREA-EU FTA, 서울, 발표자료 참조
65)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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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는 인증번호를 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이 인증을 

보유하면, 수출자는 본인 스스로 관련 무역협정의 « 원산지 » 규약에서 정해

진 송장 또는 기타의 무역서류에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 기재 내용은 하기와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관련 협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기재 내용은 특히 유럽연합/칠레, 유럽연합/멕시코, 유럽연합/페

루 및 유럽연합/콜롬비아의 협정은 다르다)

«본 자료의 상품 수출자는 (세관 인증 n° FR...../....), 분명한 다른 내용의 

표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 특혜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신고한다».
결론적으로, 인증은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 처리시 세관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개별적

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원산지 관련 정보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지위(statut d'exportateur agréé communautaire)를 

얻고자 할때는, 승인조건을 준수하고 수출상품이 특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

생산자 또는 무역인 등 모든 수출자는 프랑스 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서를 작성(회사정보, 

상춤 관세율분류, 원산지규정 등)하여 프랑스 관세당국에 보낸다. 이후 프랑스 

세관은 자료를 충실히 살펴본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와의 면

담을 주선하거나, 만약 자료가 충실하다고 여겨지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

한다.66)

 

 

66)  2015년 5월 15일자 2015 GTEC SERIES KOREA-EU FTA, 서울,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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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기 위한 원산지 사전 신고서 » (DPO) 양식

을 2부를 작성해서 수출세관의 장소에 무관하게 프랑스 영토에서 유효한 세관

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수출자 지위의 혜택을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으로 확장 신청하는 경

우, 프랑스 세관이 관련국가에 알리는 방식이다. 수출자는 세관에 서면으로 신

청해서 원산지신고서 서명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수출자는 본인 스스로 관련 

특혜원산지의 « 원산지 » 규약에서 정해진 송장 또는 기타의 무역서류에 상품

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 처리시 세관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개별적

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원산지 관련 정보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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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페인

스페인은 1986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EU 공동 관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스페인 관세청67)(agenciatributaria)에서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스

페인 역시 EU 공통이사회규칙(Reglamento (CEE) nº 2913/92 del Consejo), de 

12 de octubre de 1992, por el que se aprueba el Código Aduanero 

Comunitario. (DOUE 19-octubre-1992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역외 

인증수출자 제도 EU 공통이사회규칙(CE) 제 1207/2001의 제8조에 따르고 있다

고 공개하고 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스페인에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측이 회사에서 

적법하게 서명 및 날인한 신청서를 제조세 부서 및 세관 부서 (원산지 관리청, 

일반 세관 관리국, 주소: Avda. Llano Castellano, 17-28071 Madrid)에 제출하여 

요청하면 된다. 

또한 스페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때 스페인 신분증 번호 

(Electronic DNI, Spanish National ID), 전화확인 Electronic certificate, PIN24H 

등이 필요하다. 

마드리드가 아닌 지역에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서는 관세

청의 지방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 사무소는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

된 관계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제조세부서 및 세관부서(Departamento 

de Aduanas e II.EE)로 발생하게 된다.

67) 국세청 및 관세청 기능 수행.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청으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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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위 획득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들을 일반 세관 관리청에 팩스68)를 통

해 직접 전송 할 수 있다. 이때 인증수출자 자격 요건 충족여부 검토하기 위

해서 : 신청기업의 재정능력, 제품 공정과정, 원자재 공급자 파악, 수출대상지

역, 연간수출규모 등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몇 가지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첫째 상품에 설명 및 네 자리로 된 해당 제품의 관세 품목에 

대한 설명, 둘째 각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성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산국에 대한 설명, 셋째 수출의 대상인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사용된 비 원산지 재료의 비율, 상기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

는 것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

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해서 스페인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 할 때 아래와 같

은 사항을 주의해야한다.

□ 빈번한(정기적으로) 수출 

□ 수출의 대상인 물품은 원산지 규정 및 관련 특혜 협정에 명시된 기타 

요건을 준수

□ 세관 당국 또는 관할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으로 그러한 지

위를 부여

□ (관리) 송장에 신고문구를 작성한 수출자는 수출국 세관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제품의 원산지의 성격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혜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68) 마드리드 관세청 팩스번호 91 729 2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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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인증수출자 제도 신청 서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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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인증수출자 제도 신청 서식(예시)

부록I: 인증수출자의 지위 요청에 대한 신청서 예시

납세자 식별 번호(NIF)가 ***이며, 본사가 (본사,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에 있는 (회사명) 회사의 (직책)으로, 신분증 번호(DNI)가 ***인 성인, (성명)은;

본 요청을 위한 연락 담당자(연락 담당자의 성69)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 번

호, 이메일)를 두며, 회사를 대리하여 

다음을 신고합니다.

(회사명) 회사는 6,000 이상 금액의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완전히 취득 또는 충분히 가공하여) 수출할 제품은 한국과 EU의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에,

한국과 EU의 자유 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프로토콜 1, 제 16조의 통

상 수출자에 대하여 나타난 바와 관련하여,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

(날짜)

(요청자의 성명 및 서명)

(회사의 날인)

제조세 부서 및 세관 부서의 담당자 앞

69)  Spanish National ID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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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탈리아 

이탈리아 역시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인증수출자 제도 적용받고 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법체계

  이탈리아 역시 앞서 언급한 규정 실행 지침 90, 117조(Reg. Cee 2454/93, 후

에 DAC을 따르고 있으며 제3국과 유럽 연합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에서 

규정한대로 연합 세관 관청은 자주 수출하는 어떤 업체라도 그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송장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한 증명

서를 요구하는 수출업자는 제품의 원산 특성의 확인을 위한 만족할 만한 보장

을 세관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신청과 발급

  이탈리아의 경우, 각 주(州)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증수

출자 등록 이전에 해당 업체의 본사가 소속되어있는 주의 상공회의소에 등록

되어있는 업체만이 인증수출자로의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관세청(ufficio dogana, 본사는 로마에 위치) 역시 

각 주마다 배치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각 주에서 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

하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류 작성 후 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각 업체

당 고유 인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수출 시 인보이스에 기재한 고유 인증번

호를 통해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70)

  이탈리아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두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다. 역

시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는데 먼저 지속적인 수

출을 해야 한다. 이때 당해 년도 안에 정기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증명

을 요구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산지에 대한 보장에 대한 내용인데 인증수

출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

고 원산지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0) ITCCK(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문의내역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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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수출 시행

□ 제품의 원산 특성에 대한 확인을 위한 만족할 만한 보장 제공

한편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는 기관은 회사의 행정적 본사가 위치한 해

당 주정부에 위치한 세관이다. 회사는 또한 인증수출자 지위의 확장할 경우에

는 주 정부가 아닌 곳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에 언급한 요건들의 

해당 여부를 준수하였는지 해당 지역 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행한다.

 동시에 기업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얻고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지역의 해

당 세관은 위에 언급한 요건들을 기업이 잘 시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제 조건들의 크게 두가지 사항이다. 먼저 ‘수출 빈번도’에 대한 사항인

데 이와 관련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한 대상자가 발행한 실제 송장과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세관증명서를 비교해 본다.

이 결과를 통해 회사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 세관 당국은 인증 수출업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해서 숫자 알파벳 조화 인

증 코드를 부여한다.

종합해보면 이탈리아에서는 AE 신청서가 관세당국에 제출되면 관세당국이 회

사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수출자가 수출대상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칙

을 알고 있는지  출자가 수출대상상품의 특혜원산지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세관당국이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AE인증

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유보하고 추가 자료/문서를 요청한다. 

EU 관세당국들은 인증수출자 인증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접근법

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팁은; 

상품의 관세율분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제조업체의 경우, 재

고계정(Stock Account)으로 상품의 원산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71)

71) 2015년 5월 15일자 2015 GTEC SERIES KOREA-EU FTA, 서울,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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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세관 인증수출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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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세관 인증수출자 Q&A

세관과 독점관련 기관 로마 2015.9.15

프로토콜 번호 100881/R.U. to.

이메일:

언급: DCAC 관련 공제 조합 지원 및 행정적 협력

사무소 앞 본부

첨부 DCLPD 관련자들과의 관계 및 다른 단순화,

AEO 사무소 앞 본부

관련 주제: CE 규정 번호 1207/2001의 전 8조항 인증수출자 지위 허가 목적에 대한

정보 요구

위에 있는 주제에 관해 해당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본 사무소에 2015.9.10일 이메일로

도착한 요구 사항에 대한 언급을 하고 또한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CE규정 1207/2001은 일반적인 것과 아래의 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약에 관해

일정한 조치와 그 진행 과정에 대해 설정해 놓았다. A) 회원국 측이 EURO1 증명서

의 발행과 유럽 연합 수출업자들의 송장에 대한 증명서의 작성; B) 회원국내에서 유

효한 인증수출업자 자격허용; C)회원국 간의 행정적 협력 방법의 적용.

특히 어떤 설정되지 않은 State 않은 회원국으로부터 물건을 자주 수출하는 업체는

이것에 관해서 본 부처에서 공포했고 agenziadoganemonopoli.gov.it (2011.05.18일자

프로토콜 30019/RU와 2011.06.30일자 프로토콜 77977/RU. 두 문서 모두 이탈리아어로

만 되어있음)사이트를 통해 알린 UE와 대한민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적용

방법에 대한 특별한 표기와 방법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언급한 ALS UE-대한민국 사이에서 유럽 연합 차원으로 규정한 인증 수출업자 자격

허가 조치에 대한 발행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소식을 얻을 목적으로 유럽 연합 이사

회(Tazation and Customs Union/Directorate General/Unit B4; 이메일

TAXUD-UNIT-B4@ec.europa.eu)의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다.

사무소장 친치아 브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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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비교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14개, 51개 국

가와 FTA를 발효했다. 신규 FTA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이행체계 효율

화와 더불어 체약상대국의 FTA이행체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수집도 동시에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주요 FTA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FTA 이행관련 주요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시행하였다. 특히 한-EU FTA 원

산지 증명에 있어 인증수출자 제도(Approved Exporter)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ㆍ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인증수출자’가 선택이 아닌 필

수 요소가 된 상황에서 국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발급절차 및 세부내용도 매

우 유의해야 한다. 

한ㆍ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자격이 필

수72)적이며 유럽 인증수출자 제도는 EU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

고 있다. 특히 EU는 각 회원국에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법안 작성 및 운영의 세세

한 부분은 동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자율적인 방식

에 맡기고 있다. 

EU의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동시에 채택

하고 있었다. 특히 자율발급은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무역과 관세동맹 국가와의 무

역에서 원산지증명서 간소화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게 하고 있었다. 특히 송품장 

신고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상품 가격이 6,000유로 이하, 6,000유로 이상의 경우에

는 인증수출자 만이 송장 및 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2) 한ㆍEU FTA의 경우, 한ㆍ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를 통한 인
보이스 신청서 작성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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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과 EU 인증수출자 제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과 EU 인증수출자 제도 비교

구 분 원산지인증수출자(한국) 원산지인증수출자(EU)

목적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

원활화 촉진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

원활화 
범위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인증권자 세관장 해당 국가별 인증수출자 담당자

대상자 업체/품목별

수출자, 생산자, 중도매인, 소매인, 중

소기업 등 다양 포괄인증

(수출자, 생산자, 중도매인)

  *관세사는 제외되지만 고객 대신 

인증을 요청 할 수 있다.

인증
조건

n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자(생산자 

포함)

n C/O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관

리전담자 지정․운영

n 최근 2년간 FTA관세특례법 및  

관세법 미위반

n 속임수 및 부정한  C/O 미 발급

n 최근 2년간 5회 이상 C/O 발급신

청 반려사실 無

n 정기적*으로 수출하고 수출자(생

산자 포함)가 정기적으로 수출을 

할 의사가 있는자 

  *EU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음 

n 상품의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모

든 자료 세관당국 요청시 제공할 

의무가 있음 

n 담당세관의 관리를 받게 됨 

n 기타 EU 각국별 조건 충족

인증
신청

n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

서(생산자와 수출자 상이시), 원산

지소명서 입증서류

각 국 세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입증

서류

인증
관리

인증서(번호포함) 교부, 3년간 유효

세관장의 사후관리

세관당국은 업체별로 세관인증번호 

부여하고, 모니터링 실시

인증
혜택

n 원산지증명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신청서만 제출)

n 발급기관의 원산지확인 생략

수출금액에 상관없이 인보이스에 원

산지신고서 작성 허용

(EUR.1 작성 할 필요가 없어 편리

세관인증번호 기재, 서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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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경우 인증수출자 발급은 세관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상공회의소에 대한 

기업등록을 요구 하고 있었다. 또한 EU 회원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으

로 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각 국

가별 운영지침을 두어 운영하고 있었다. 

그 중 독일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원산지 

관리 운영 지침을 두어 철저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사실 확인 할 수 있었다.

구 분 원산지인증수출자(한국) 원산지인증수출자(EU)

   ※인증물품의 원산지기준 또는 물  

     품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새로  

     운 인증을 받아야 함(새로운 인  

      증번호 부여)

n 인보이스 증명관련 단순실수를 포

함한 절대적인 책임을 지게됨

n 회사내 담당 세관과 수시로 연락

할 수 있는 담당연락자 지정

n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

관/ 원산지 검증에 협조의무

인증
취소

n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시

n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원산지기준

이 변경된 경우

n 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n ․세관장의 인증수출자에 대한 정보

나 첩보 입수시

n 인증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 입증

서류 미제출시

n 세관의 정한 조건 미충족시

n 인증수출자 자격의 부적절한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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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EU 주요회원국인 6개국의 인증수출자 제도를 10개 영역으로 비교 분석

해 본 내용이다.

 EU와 주요 6개국 인증수출자 제도 비교

연번 조사항목 국가 주요내용

1 공통법 

NL

공통
관세법

ž 관세법에 해당하는 유럽이사회규칙   
   제2913/92 (Council Regulation (EEC) No 2  
   913/92)
ž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Regulation(EU) NO   952/2013)을  
  공포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DE
FR
UK

ES

시행
규칙

ž 시행규칙에 해당 유럽이사회 규칙 제  
  2454/93  (Council Regulation (EEC)   
  No 2454/93)

IT

2

EU 역내 
역외

인증수출자 
규정 

NL

공통
인증수출자 관련유럽이사회 규칙 제

1207/2001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제8조)73)

DE
FR
Uk
ES
IT

3
국가별 

인증수출자 
관련 규정

NL 일반관세법의 제1:1조, 제1:18조, 제8:2조, 제1:32조

DE 관세청  Merkblatt ermächtigter Ausführer
*관세청의 집무 규칙(VSFZ 4216)

상의 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FR
 지침사항으로 유럽연합-대한민국 자유무역 협정 질
의/문답(QUESTIONS/REPONSES SUR L'ACCORD DE 
LIBRE ECHANGE UE-COREE DU SUD)

UK
NoticeNotice 827: European Community preferences - 
export procedures

ES -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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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사항목 국가 주요내용

UK approved exporter
ES EXPORTADOR AUTORIZADO 
IT Esportatore Autorizzato

5 관세당국

NL 세관 (Belastingdienst)
DE 세관 (Zoll)
FR 세관 (Douane)
UK 세관 (HMRC)
ES 세관 (AGENCIA TRIBUTARIA)
NL 세관 (AGNEZIA DELLE DOGANE)

6
인증수출자 
발급기관의 

심사

DE

상공회의소의 기업등록, 수출자에 관한 상공회의소 
서면 의견
(*상공회의소는 수출자가 사용 중인 EUR.1  또는 
EUR-MED 인증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자료를 
보유)
일반 데이터베이스
*예를들어 수출차 통관 내역, 점검보고서, 기타사항 

FR
최근 영업신고증 , 작업 및 조직 지침(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이하 AuO 가 조직내부의 절차 
지시로서 작용)

UK 빈번한 수출자 수출 시행, 제품의 원산 특성에 대한 
확인을 위한 만족할 만한 보장 관련 규정ES

IT

IT

이탈리아의 경우, 각 주(州)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증수출자 등록 이전에 해당 업체
의 본사가 소속되어있는 주의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이 인증수출자로의 등록 신청이 가능함

7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기입내역)

NL
* 홈페이지에 서식 게재
(신청자 기본 인적 사항, EORI번호, 원산지 관련 전담자)

DE

홈페이지에 서식을 게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관 담
당자에게 요청할 경우 표준서식을 개별 제공. 
*(업체명 및 주소지, 업체 담당자 및 연락처(*주소지
와 특례법 관련 서류 보관지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보관 주소지, 유럽연합 이내 다른 나라의 주소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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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사항목 국가 주요내용

발송/운송지에서도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VO(EG) 
Nr. 1207/2001 제 8조에 따른 허가를 첨부, 해당 주소
지와 국가도 기재), “(AEO) 인증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번호와, “회계분리” 및 수출입 업자, 역내가공절차 또
는 보세창고를 위한 허가 번호 기재 ,수출입업자 세관
등록번호(EORI), 월별 수출입 횟수(예상), 무서명 약정
서 내용 포함) 

FR

DECLARATION PREALABLE D’ORIGINE EN VUE 
D'OBTENIR LE STATUT D'EXPORTATEUR AGREE
(회사정보, 상품 관세율분류, 해당 원산지 규정 관련 
자료)

UK
c1454(* (회사자료, 상품 관세율 등 총8개 조항으로 
구성)

ES

신청기업의 재정능력, 제품 공정과정, 원자재 공급자 
파악, 수출대상지역, 연간수출규모 등의 관련 서류 제
출
『*① 상품에 설명   ②둘째 각 제품의 제조에 사용
된 원료, 성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
산국에 대한 설명, ③수출품의 사용된 비 원산지 재료
의 비율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세청이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IT -

8
인증수출자 
심사 기간

NL -
DE -
FR -
UK -
ES 6개월 
IT -

9

원산지
증명서 

발급대장 
및 

NL
▪ 상공회의소와의 수출입 관련 문서 
 
▪ 인증수출자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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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Article 8 of Council Regulation (EC) N° 1207/2001 of 11 June 2001
1.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

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설립되고 원산지증명이 들어 있는 기록이 보관된 회원국의 관할권 있

는 세관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이 정하는 세관당국이 관련협정상 또는 자율특혜제도 관련 공동체법률상의 원산지규약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세관당국은 관련 회원국 관세행
정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4) 한국⦁EU FTA 질의/문답 Q&A
75) 상동
76) 상동
77) 상동

연번 조사항목 국가 주요내용

서명카드 

▪ 관리 보고서, (또는, 그리고) 빈도수 게재

▪ 정기 점검 보고서

DE
작업 및 조직 지침(Arbeits- und Organisationsanweisung, 
이하 AuO)

FR -
UK -
ES -
IT -

10
증빙서류의 
보존기관

NL 7년
DE

증명 서류, 계산서, 원산지 증명, WVB 의 보관은 제
출 또는 유효 시작 후 최소 6년간 회계 문서와 분리
해서 보관

FR 5년74)

UK 5년75)

ES 5년76)

IT 5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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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네덜란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78)

78) 본 보고서의 수록된 [참고] 한글 번역 자료는 원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
되었으며, 반드시 원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특혜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이드라인

7.1 일반 사항

수출자는 수출시, 조건에 충족할 경우 송품장 또는 그밖의 상업서류에 특혜 원산지
에 관련된 신고를 기재하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원산지 신고서- 
대부분의 특혜 규정에서 송품장 신고서(factuurverklaring)을 가리킨다- 작성시 가
격 제한은 구애받지 않는다. 송품장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한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라고 한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다른 회원국에 
있는 사업장 – 또는 회사의 부서를 이용하여- 으로부터 물품을 수출하는 ‘인증수
출자’의 경우는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N.1207/2001의 제8조, (역내) 영외 ‘인
증수출자’ 규정에 정해져 있다. 7.2.18 참조 .

 ‘인증수출자’(자율발급 원산지증명) 허가 이외에도 A.TR 물품운송(제조지 확인)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한 간소화 절차가 있다. 이 규정을 활용하려면 별도의 
인증수출자 자격이 필요하다. 조건을 충족하고 이 인증을 소지한 수출자를 ‘인증
수출자(A.TR)’라고 한다.  
다른 회원국에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터키에 물품을 수출하는 ‘인증수출자 
(A.TR)’에 대해서는, 유럽연합-터키간 관세동맹의 결정 제 1/2006호 제12조에 (역
내) 영외 수출 규정이 정해져있다.  A.TR 인증서 자율발급절차는 원산지 신고서 작
성절차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7.2.19에서 별도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요
건을 충족하는 화물집산시설type E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에게, 사전 서명한 대체
인증서에 추후 요구 자료를 보충하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7.4.4. 참
조

7.1.1 인증수출자

특혜 규정에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송품장 신고) 작성을 하기 위한 인증수출
자 자격을 받은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라고 한다. ‘ 예를 들어, 수출시 현지통
관절차(local clearance procedure)와 같은, 다른 간소화된 통관절차에서 말하는 인
증된 수출자와 '인증수출자'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형태의 인증수출자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문서통신 등에서 ‘인증수출자’(자율발급 원산지증명)로 사
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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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란 다음을 뜻한다:

▪ 원산지 성격(character of origin)이 그의 회사 내에서 표시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수행하는 자(생산자);

▪ 네덜란드 또는 유럽연합 내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자신
의 행정문서대장에, 적용된 협정의 맥락상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는 자(공급자). 

통관 대행자는 생산자로도 공급자로도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자
율발급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자격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통관 대행자는 – 관세사 및 물류운송자와 마찬가지로 – 네덜란드 또는 유럽
연합의 다른 장소에 소재한 ‘인증수출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인증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7.1.2 회계상 및 경제적 이해 

수출국에서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에 재정상 또는 회계상 이해의 측면에서 직접적
인 부담을 받지 않는다. 협정 당사국에서 수입시 원산지 신고서가 감세 또는 면세 
권한을 부여하므로, 그 재정적 이해는 상대국에서 생긴다. 이는 여기서 작성된 원
산지 신고서와 발급된 EUR.1 및 EUR-MED 인증서가 신뢰성이 있어야 함을 뜻한
다. 수혜국 및 협정 당사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기
대하는 바도 동일하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특혜는 - 유럽연합과 기타지역 모든 곳에서- 원산지 조건을 
또한 실제 충족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7.1.3  특혜 규정에 정해진 ‘인증수출자규정’

모든 특혜 규정은 – 시리아와의 규정은 예외 - 유럽연합 내 ‘인증수출자’가 작
성한 원산지 신고서 사용을 인정한다.

7.1.4 국가적 조항

일반관세법의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간소화 절차 부여에는 일반관세법 조항
이 적용된다. 이는 특히, 행정문서대장(일반관세법 제1:32조)에 관해 유럽연합공통
관세규칙(CDW)에서 정한 보완 조항과 행정행위결정(beschikking) 형태로의 인증수
출자 자격 발급(일반관세법 제1:18조), 이의 신청 및 항소 가능성(일반관세법 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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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해당된다.

7.2 절차 

7.2.1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대상자

빈번한 수출활동을 하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의 고려 대상자
이다. 이 요건은 수출자가, 기타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근거하여 이미 서류상 검증
되거나 전자신고 현지통관절차(local clearance procedure)수출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서처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6.1.1 참조. 

7.2.2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에는 신청 서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서식은 
www.douane.n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자의 소재지 관할 세관의 
감독관에게 제출된다.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처리의 개요가 
아래에 나와있다.

공급자/생산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권한있는 감독관에게 요청이 제출되었는가?(7.2.3.참조)

접수 확인 통보
상공회의소 의견 요청(7.2.4.참조)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 (7.2.5.참조)

초기 조사
1.일반 요건 (7.2.6 참조)
2.생산자의 행정문서대장 (7.2.7 참조)
3.공급자의 행정문서대장 (7.2.8 참조)
4.완전성 점검 (7.2.9 참조)
5.다양한 협정 구분 (7.2.10 참조)
6.증빙서류 구비  (7.2.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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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 처리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요청을 접수하면 담당 감독관에게 요청이 제출되었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관세규칙 제 1:4조, 
2003 국세청 수출규칙 제 5조 7항에 근거하여 권한이 부여된 감독관에게 요청을 
이첩하여야 한다. 요청의 이첩 관련 사항을,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을 한 수출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인증수출자 자격 요청에는, 상공회의소(Kamer van Koophandel)에서 수출자가 
발급받은 최근자 상업등기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시에 수출입업자 세관등록 번
호(EORI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심사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 상공회의소의 정보
▪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
▪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에 대한 초기 조사

7.2.4 상공회의소의 정보 

조사의 일부분으로써, 수출자에 관한 상공회의소의 서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공
회의소는 수출자가 사용 중인 EUR.1 물품유통 관련 인증서 또는 EUR-MED 물품유
통 관련 인증서 및 상공회의소에 제시한 증빙자료의 인정도에 관한 여러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상공회의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은 상공회의소 웹사이트(www.kvk.nl)에서 찾을 수 있다.  

7.2.5 고객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정보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면 다른 통관절차에 대한 점검보고서 같은, 수출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동시에 수출자의 역내가공절차 허가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그 경우에 수출시 과세미환급(no drawback) 규
정 준수 여부를 행정문서대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수출시 과세미환급 조항이 적용
되는 국가의 경우 2.3.33. 참조.

http://www.kvk.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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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초기 조사 – 일반적 요건

원산지 신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조사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신고서 작성의 정당성이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는 수출자 회사(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수출할 제품의 종류와 그에 대해 확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 외에도 회사의 행정조직 또한 중요하다. 이에 특히 답변이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원산지 신고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며, 내부 
점검(내부 관리)이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밖에도 몇 가지 위험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통관대행부서가 있는 기업은 관세국
과 접촉이 많으므로, 판매부서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보다 위험요인이 
더 적을 수 있다. 
판매부와 같은 부서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더 강할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산지 
신고서 작성법에 관하여 수출자가 그 절차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신고서 작성 절차 설명서로부터 몇 가지 사항이 명확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수출자 회사 내부에서, 제품 신고서를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자 신고서를 요구
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누가 책임지는지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매부서)

그리고 회사 내 어느 부서가 원산지 신고서 발급에 권한이 있는지, 예를 들면 구매
부서 또는 수출부서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내부 점검의 
시행 여부 및 그 사항의 기재 여부가 명확해야한다.

화물의 규격 및 그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행정
조직에는 더 높은 요구조건이 제시될 것이다. 여건이 달라지면 작성된 원산지 신고
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회사에 완전한 책임이 있음을 수출자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

7.2.7 초기 조사 – 생산자의 행정문서대장 

생산자인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요건은, 우선,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에 다음의 기준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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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제품의 품목번호가 아닌 다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세번변경) 재료 사용 기준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물품에는, 제품별로 제조공정 설명과 함께, 가공된 재료의 HS
코드(4단위)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세번의 모든 재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가 유럽연합 또는 – 누적의 경우- 협정 당사국이라고 주장하
는 경우, 납품자 신고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행정문서대장에 존재해야 한다. 

부가가치 요율 결정시 사용할 수 있는 계산모델이 부록 5에 수록되어있다. 

가치기준

가치기준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물품에는, 가공된 비원산지재료의 관세가격과 제
작 및 수출된 제품의 공장도 가격이 행정문서대장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그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물품의 구성 또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공된 비원산
지재료에 대해 특정한 HS 코드의 제한을 가치기준과 결합시킨 경우와 같이, 복합
적인 기준이 제품에 적용된다면, 마찬가지로 제조공정 설명이 존재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 또는 – 누적의 경우 – 협정 당사국이 원산지였다고 주장하는 가공
된 재료에 대하여는, 납품자 신고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특혜 원산지증명
서가 존재해야 한다. 

특정 공정기준

특정 공정기준이 원산지 요건으로 적용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예. “섬유로부터 가
공” 원산지 요건인 남자 상의) 마찬가지로 제조공정 설명이 존재해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 누적의 경우- 협정 당사국이 이미 원산지였다고 주장하는 가공된 
재료에 대하여는, 납품자 신고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해야 한다. 특정한 몇 가지 제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확정하는 방법에 대
한 특수 지침이 작성된다. 이에 관해서는  관세국 네트/전국관세팀/전국원산지업무
팀 (DouaneNet/Landelijke Teams Douane/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을 참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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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획득” 기준

완전 획득 기준에 근거하여 원산지 지위로 간주되어야 하는 수출제품이 부분적으
로 다른 업체와 관련될 경우, 납품자 신고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발급된 특혜 원산
지증명서가 존재해야 한다.  

수출자의 업체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서면 신고로 충분하
다.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 원칙과 특정 협정에서 허용되는 완화의 관점에서, 작업 및 가공이 특혜 
지역 외부에서 수행되어 발생하는 만일의 물품 이동 또한 행정문서대장에서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7.2.8 초기 조사 – 공급자의 행정문서대장

공급자인 수출자의 행정문서대장에서, 유럽연합(또는 EEA) 내 다른 장소에 소재하
는 납품자가 발급한 납품자 신고서를 통하여, 제품의 원산지가 드러나야 한다. 다
른 장소에서 발급된 EUR.1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및 원산지 신고서 또한 증빙자료
가 될 수 있다.

7.2.9 초기 조사 – 완전성 점검

초기조사시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측면은 완전성 점검에 대한 가능성이다. 점검 
수행시에 어느 원산지 신고서를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가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정
해져야 한다. 그에 대한 입증으로, 원산지 신고서 사본 (그와 같은 신고서가 기재
된 상업서류 사본)이 행정문서대장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발급된 원산지 신고서의 완전성이 담보되도록 행정문서대장이 그와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채무 관리와 통계 개요, 수출 보고서가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7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
다.

7.2.10 초기 조사 -  다양한 협정의 구분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생산자와 공급자 모두-의 행정문서대장에는, 어느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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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수출 제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특혜 규정이 
구분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여러 원산지규정 및-특히-여러 누적조항에 의해, 다른 특혜 규정의 범주 내에
서는 원산지가 유럽연합인 제품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한 특혜 규정의 범주 내에
서는 때로는 원산지가 유럽연합인 제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다. 

7.2.11 초기 조사 – 증빙서류 구비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되는 순간에 표시될 수 있어야 함을, 조사 
중에 수출자에게 지적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시점에 원산지가 표시될 
수 없었던 것으로 점검에서 드러난다면(예를 들면,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순간에 
납품자 신고서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점검 중에 수중에 없는 것으로 판
명되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는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7.2.12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시 초기조사의 모든 소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원산지 결정기
준으로 물품이 검증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었는지 또는 표시될 것
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보고서는 부여할 인증수출자 자격 및 점검 프로그램 작성에 
기초로 사용된다.  

7.2.13 인증수출자 자격

보고서에 근거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 시에는 ‘서식집’에서 정한 인증수출자 자격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하기 전에, 먼저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
(Nijmegen/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에 인증번호를 요청해야 한다. 

팩스(팩스번호(024) 381 37 00) 또는 관세국 원산지업무부(Douane Dny 
Oorsprongszaken)의 내부 전자우편으로,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NAW-자료), EORI 번호,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코드를 기재하여 요청한다.

인증번호는 당일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 
(Nijmegen/Landelijk Team Oorsprongszaken)에 의해 부여된다.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은 감독관에 의해 발급된다. 인증수출자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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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될 수 없다고 보고서에 확정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항소 가능한 결정이 채
택되어야 한다. 이의신청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Handboek)의 32.00.00 부
분에 설명되어 있다.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243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8:2조, 관련조항 일반행정법 제7:1조)  

7.2.14 관리 프로그램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과 동시에 관리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때 점검 빈도
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업체의 성격 :  품목 변화가 많은 공급자보다 제품 종류 및 제조 공정이 일정한 
생산자에게는  원산지 점검빈도가 낮게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공장 인근
에서 확보한 강의 진흙으로 타일을 제조하는 업체가 갑자기 제 3국의 진흙을 사용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항상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 물품의 성격 : 예를 들어, 생산자가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제작
할 때, 가격기준(예를 들어 40% 규정)이 적용될 때보다 원산지 변경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납품자가 사용한 재료의 획득으로 인해 원산지가 변
경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윤폭 축소와 연료가격 및 환율 
파동으로 인해 원산지 제품이 비원산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  

▪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7년)

▪ 납품자 신고서의 유효기간 (최대 1년)

▪ INF4 정보증명서를 통한 납품자 신고서 검증 (7.3.8.참조)

7.2.15 서류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초기 조사 보고서

▪ 상공회의소 문서

▪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자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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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프로그램

▪ 정기 점검 보고서

▪ 외국으로부터 수령한, 사후 점검 요청에 관한 보고서 및 통신 문서

7.2.16 정기 점검 

‘인증수출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행정적 점검은 관리 프로그램
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납품자 신고서에 대한 점검 또한 정기점검의 일부분이
다. 7.3.8.참조

원산지 관련 점검 소견은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그 
보고서 사본(공개된 부분)을 받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해당 인증기간 동
안에 특정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하였음이 명시될 경우, 보고서 사본을 네
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LTO) 에 송부하여야 한다.  LTO는, 부정하게 작
성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통관지정국의 세관 당국에 전달할 지 여부를 
(필요시 점검 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점검 공무원에게는 이 정보 전달 사항
이 제공된다.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결정되면,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LTO로부
터 이의신청 가능 결정 사항을 통보받는다.

7.2.17 외국 세관 당국의 요청에 대한 검증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또는 
무작위 선정에 의해, 외국의 관세 당국은 해당 인증수출자에 대한 조사 실시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먼저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에 접수된 다음, 
인증수출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원산지 전문가에게 이첩된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
라,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조사는 7.2.16에서 의미하는 만일의 정기점검과는 구별된다. 여러 협정에 따른 
의정서에 기재된 기간과 연계하여, 사후점검 요청 접수 후 늦어도 6개월에는 조사
가 마감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조사 소견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한다. 또한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물
품이 검증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해당 원
산지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음이 명시될 경우,  이전 시기에 발급된 원산지증
명서들에도 이러한 부정발급 사례가 있는지 심층조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
급에 따라 관세법상 면제 또는 환급이 부여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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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서의 2.3.33, 16.00.00의 일부분, 9.1.3.~9.1.8. 참조), 
환급 금지 (no drawback) 규정을 만족하는지 마찬가지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서
에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역내가공으로 취득한 물품이 관세법상 면제 또는 환
급 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밖에도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216조에 근거한 관세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환급 금지 (no drawback) 규정에 만족되지 않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원산
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는 여전히 
관세 면제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소지자가 면세 혜택
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상실됨
을 뜻한다. 

보고서는 사후 검증 요청 접수 후 즉시-6개월 이내까지라 하더라도 - LTO에 송부
해야 한다. LTO는 보고서를 평가하고 외국의 검증요청에 회신한다. LTO의 평가에 
의거하여 보고서가 미비하거나 점검 공무원의 결론이 공유되지 않았을 경우, LTO
는 보고서에 질문사항 또는 의견을 보충하여 돌려보낸다.

7.2.18 영외‘인증수출자’ 규정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제1207/2001호의 제8조는 (역내)영외 ‘인증수출자’에 
대한 유럽연합 공통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출자가 소재지에서보다 다른 
회원국에서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영외의 ‘인증수출
자’ 인증수출자 자격는, 수출자가 소재하며 다른 회원국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행정문서대장을 통해 표시할 수 있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신청해야 한
다.

7.2.19 A.TR 인증수출자 

유럽연합-터키간 관세동맹 결정 제 1/2006호의 제 11조에는, 특정한 수출자에 의한 
A.TR 물품운송(3.2.5 참조) 관련하여 인증 (자율)발급에 대한 간소화 절차가 수록되
어있다.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한 수출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인증수출자 자격은 문서통신 등에서 ‘A.TR 
인증수출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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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규정은 농업생산물, 철ㆍ강철 제품을 제외한, 이 지침서의 부록 3에 수록된 기
타 제품에 한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품들에 대하여는 말하자면 제품이 터키
로 수출될 경우 유럽연합이 원산지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적용되는 것이다. ‘인증
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의 범주 내에서 정해진 사항이 이 
제품들에 준용된다.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A.TR) 인증수출자’ 인증은 수출자의 관할 소재지 감독관에게 허가 신청될 수 
있다. 이에는 신청 서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신청 서식은 www.douane.nl에서 다운
로드한다. 요청을 접수하면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되었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담
당 감독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요청은 일반관세규칙 제 1:4조 및 2003 국세청 
수출 규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권한이 주어진 감독관에게 이첩되어야 한다. 요
청의 이첩에 관해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대상자

‘(A.TR)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에 적합한 수출자는 다음과 같다. 

▪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 이 요건은, 수출자의 소재지와 세관 사이의 거리가 
수출자의 기업경제적 이해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융통성은, 수출자가 전자발급 역내가공절차 수출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인증수출자’ 허가(자율발급 원산지증명)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기타 
간소화된 통관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으로 점검되는 경우에 발휘될 수 있다. 

▪ 물품이 유럽연합의 자유무역 상태에 있는지, 따라서 A.TR 인증 발급 조건에 충
족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행정문서대장을 작성하는 수출자.

▪ 관세ㆍ세금관련 법률상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르지 않은 수출자.

▪ 관세 당국을 만족시키고자, 물품의 유럽연합 공통 관련 사항에 관련된 모든 보
증을 제공하는 수출자.

통관대행자는 – 관세사 및 물류운송자 역시 – 감독관이 제시한 조건하에서, 네덜란
드에 소재한 ‘인증수출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이들은, 수출자
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문서대장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수출자를 대신하여 A.TR-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A.TR-인증서로부터 수출 배송별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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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산지가 도출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A.TR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이 부여된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절차 

이를 위해 언급된 요건들은, 유럽연합공통의 통관운송 범주 내 간소화규정(인증 배
송자)에 관하여 유럽연합공통관세 적용규칙(Tvo.CDW) 제399조에서 제시된 요건과 
대부분 일치하며, 담보설정 관련 조항은 예외이다. A.TR 인증의 특성으로 인해 (해
제 서류가 아니다) 그 측면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에는 ‘인증배송자’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시와 동일한 절차
가 수반된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하기 전에, LTO에 인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팩스(팩스번호
(024) 381 37 00) 또는  관세국 원산지업무부(Douane Dny Oorsprongszaken_Postbus) 인
트라넷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자료 및 EORI 번호,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코드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A.TR 인증서 서명

유럽연합-터키 관세동맹 결정 제1/2006호의 제11조는 A.TR인증의 발급(서명)을 두 
단계로 나눈다. 
 
1. 첫번째 단계는 ‘인증수출자’ 자신이 12번 칸에 특수한 스탬프를 찍어서 A.TR 
인증을 갖출 수 있음을 제시한다. 특수 스탬프의 모델은 유럽연합-터키 관세동맹 
결정 제 1/2006호의 부록 III에 수록되어 있다. 스탬프의 규격, 모델, 칸 분할, 기재
와 관련하여 변칙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수 스탬프를 찍어서 사전에 인증을 인쇄하
는 것은 허용된다.

2. 두 번째 단계는 관세국이 업무용 철제 스탬프를 찍고(날짜 표시 없이) 공무원이 
수기 서명하여 사전에 12번 칸에 A.TR 인증을 확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 절
차 적용시 ‘인증수출자’가 8번 칸(의견)에 “간소화된 규정”이라는 문안을, 터
키어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23개 공식언어 중 하나로 적어야 한다. 이어서 ‘인증수
출자’는 인증서에 자신의 서명을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 절차는  통관대행자, 
관세사, 물류운송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A.TR) 인증수출
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지하고,  네덜란드에 소재한 ‘인증수출자’의 대리인
으로서 이 수출자를 대표하여 A.TR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들이다.  이를 위한 별도
의 서식 인증수출자 자격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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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인증수출자(ATR)’의 인증수출자 자격

2006년 7월 26일자 유럽연합-터키 관세동맹 결정 제 1/2006호의 제 12조는 (역내)
영외 인증수출자에 대한 유럽연합 공통규정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출자의 소재국가에서가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서 터키로 물품을 빈번하
게 수출하는 상황이 규정되어있다. 영외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는, 수출자가 
소재하며 다른 회원국 경유 물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부터의 제조지” 지위가 
행정문서대장에 표시될 수 있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관세당국은 그에 대한 준수 점검의 책임이 있다. 물품이 
터키로 수출되고 수출 절차가 수행되는 회원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이에 아
무 연관이 없다.

인증수출자 자격 발급절차

네덜란드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 다음 문구가 기재된 A.TR 인증수
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인증수출자 자격은 또한 (해당 업체의 상호, 주소)에 의해 (회원국)을 경유하
는 수출에 적용된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하기 전에, LTO에 인증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팩스(팩스번호
(024) 381 37 00) 또는 관세국 원산지업무부(Douane Dny Oorsprongszaken_Postbus)의 
내부 이메일로,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자료), EORI 번호, 다른 회
원국 소재 업체의 이름 및 주소 자료,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 코드를 기재하여 신청
한다. 인증번호는 당일에 LTO에 의해 부여된다.

7.3 상세 조항
7.3.1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의 모든 특혜 규정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사용에 적용된다. 예
외적으로 시리아와의 협정시 원산지 의정서에는 당분간 원산지 신고서 사용의 가
능성이 제외된다. 그 경우에는 세관이 발급한 EUR.1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를 사용
하여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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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신고서 작성시 다음의 문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언어로 된 문안은 부
록 4 참조)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NL./../….)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
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1. 원산지 신고가 작성된 서류가 유럽경제지역(EEA) 의정서 제 38조의 맥락상 세
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
우 수출자는 “CM”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2. 원산지 신고서가 스위스와의 무역에 사용될 경우, EEA 기재시 “/EU”를 추가
하여야 한다. 

서명 생략

다양한 특혜 규정에서, 원산지 신고서에 ‘인증수출자’가 서명할 필요가 없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제시된다.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완전히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가 서면 신고
서를 발행하는 것이 이를 위한 조건이다.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는 그에게 부여된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인하여 그의 업체 내부에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의 정당성
에 대해 이미 완전히 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서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는 당연히 서명이 불필요하다고 허용해 줄 
수 있다. 

7.3.2 사본 – 사후 발급

EUR.1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의 수출 후 발급(소급발급) 및 EUR.1 인증서 사본 교
부에 관한 조항은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 규정 내에서 적용된다.

7.3.3 납품자 신고서

일반사항

EUR.1 및 EUR-MED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발급과 유럽연합 물품 수출시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증빙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제 
1207/2001호의 납품자 신고서 및 INF 4 정보증명서가 적용된다. 

납품자 신고서는 유럽연합 내 교역의 납품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내의 납품에 대해
서도 납품자가 발급할 수 있다. 납품자 신고서의 취지는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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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적지인 유럽연합 외부 국가로 수출하려는 기업간의 물품 납품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협정 당사국에서 수입시 물품이 특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인증서 발급 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한 양식뿐만 아니라 아직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한 양식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원산지특성을 획득-가능한- 제품을 제작할 경
우에 쓰일 것이다.  

유럽연합 내 다른 장소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납품자 신고서는 수출자가 상공회
의소에 인증서 발급 신청시 및 원산지 신고서 작성시에 물품의 특혜 원산지특성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수출자는 납품자 신고서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일회용 납품자 신고서

납품자 신고서는 송품장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물품의 명세가 기술되어 식별될 수 있는 기타 상업서류에 작성할 수도 있
다. 그밖에도 납품자 신고서는 송품장의 별도 첨부서류나  별도 문서에 작성할 수
도 있다.
납품자 신고서는 사전인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문서양식은 아니다. 특혜 원산
지인 제품에 대한 납품자 신고서의 문안은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제 1207/2001
호의 부록 1에 수록되어있다. 원산지가 아닌 제품에 대한 납품자 신고서의 문안은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C)  제1207/2001호의 부록 3에 수록되어있다. (유럽연합 이
사회 규칙(EC) 제 1207/2001호의 제 3조 및 제 5조)

납품자 신고서(반복 사용 가능)

일회 납품에만 적용되는 납품자 신고서 외에도, 반복사용을 위한 납품자 신고서을 
발급할 수도 있다. 이는 납품자가 그 특성이 –특혜 원산지에 관련되는- 변형없이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특정 구매자에게 규칙적으로 납품하는 경
우이다. 이러한 납품자 신고서들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특혜 원산지인 물품
에 대한 반복사용 납품자 신고서의 문안은 유럽연합이사회규칙(EC)  제 1207/2001
호의 부록 2에 수록되어있으며, 특혜 원산지가 아닌 제품에 대한 반복사용 납품자 
신고서의 문안은 유럽연합이사회규칙(EC)  N. 1207/2001의 부록 4에 수록되어있다. 
(유럽연합이사회규칙  (EC)  제 1207/2001호 제 4조)
납품자 신고서 서명

납품자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한다. 송품장 및 납품자 신고서가, 
예를 들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성되거나 전산으로 송부될 때에는, 납품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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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체 내부에서 작성된 납품자 신고서 각각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서면 신고
를 구매자에게 수행하였다면 납품자의 서명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유럽연합이사회
규칙(EC)  N. 1207/2001 제 5조 3항)
 
납품자가 소재한 국가의 관세 당국은 이에 조건사항을 적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발급된 신고서에서 어떤 사항이 증명될 필요는 없다.

납품자 신고서 사후 작성

납품자는 납품자 신고서를 구매자에게 사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물품이 구매자에
게 실제 납품된 후 제출하여도 좋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납품자 신고서의 사후 
제출은 언제나 원산지 신고서 작성 또는 EUR.1(또는 EUR-MED) 인증서 발급 이전
에 이루어져야 한다. 

7.3.4 EEA의 납품자 신고서

납품자 신고서에는 유럽연합내부거래(intra-Community supply)용 이외에도, 유럽경
제지역(EEA) 내 비원산지물품 납품용도 있다. 4.2.8. 참조. 여기에는 두 가지 양식
이 정해져있다. 부수적인 납품용 양식과, 납품된 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장기간 
변형없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납품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규칙적으로 
납품하는 상황을 위한 양식이다. 이를 장기 납품자 신고서라고 한다. 양식은 EEA 
협정 의정서 4호의 부록 V, VI에 수록되어 있다. 이 납품자 신고서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며 EEA 협정이 정한 완전 누적의 범주 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납품자 신고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7.3.5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납품자 신고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와의 제휴협정 의정서 4호에서도, 이들 국가(또한 상호간)와 
유럽연합 간 완전 누적을 위해 납품자 신고서가 도입되어 있다. 납품자 신고서 양
식은 이 협정에 수반된 원산지 의정서의 부록 VI에 기재되어 있다. 

7.3.6 카리브공동체, ACP, OCT의 납품자 신고서

유럽연합 이사회규칙(EC)  제 1528/2007호는 이 규칙의 부록 1에 언급된 ACP 국가 
상호간의 누적, 카리브공동체(Cariforum) 국가 상호간 누적 및 카리브공동체국ㆍ 
기타 ACP국ㆍ OCT간의 누적 범주 내에서 뿐만아니라  카리브공동체ㆍ 기타 ACP 
국ㆍ유럽연합간의 누적 범주 내에서도, 납품자 신고서의 사용을 정하고 있다. 납품
자 신고서 양식은 유럽연합  이사회규칙(EC)  제 1528/2007호의 부록VI A(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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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및 부록 VI B(작업 및 가공 수행)와 카리브공동체와의 협정시 의정서 1호의 
부록 V A와 부속서V B에 수록되어 있다. 

OCT 결정의 부록 III에는 OCTㆍ 유럽연합ㆍ 카리브공동체ㆍ 기타 ACP국간의 누적
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납품자 신고서가 사용된다. 양식은 부속서 III의 부록 5 A 와 
부록 5 B에 수록되어 있다. 

7.3.7 터키의 납품자 신고서

PANEURO 범주 내에서(유럽연합ㆍ 노르웨이ㆍ아이슬랜드ㆍ 스위스ㆍ 리히텐슈타
인ㆍ페로 제도ㆍ 모로코ㆍ 튀니지ㆍ 알제리ㆍ 이집트ㆍ 시리아ㆍ 이스라엘ㆍ 팔레
스타인 자치구ㆍ 리바논ㆍ 요르단ㆍ 터키간의 누적)  유럽연합-터키 제휴위원회 
결정 제1/2006호에 의거하여 터키를 원산지로하는 물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서, 더 가공하거나 변형없는 상태로, 언급된 국가에 수출할 수 있
다. 터키 원산지 증명으로, 세부 통관지정지를 고려하여 납품자 신고서가 있으면 
터키 납품자는 유럽연합의 구매자에게 또는-반대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납품자
는 터키 구매자에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7.3.3의 내용이 준용된다.

주의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터키에서 발급된 EUR.1 인증서 제출 하에서는, 관세 
납부없이 유럽연합에 수입될 수 없다. 물품이 범유로지중해 구역의 한 국가를 통관
지정국으로 하여 운송될 경우 터키에서 발급된 EUR.1 인증서는 유럽연합에서 다른 
EUR.1 인증서로 대체될 수 있다.  
7.3.8 납품자 신고서 검증 : INF4  정보증명서

 ‘인증수출자’에게 실시되는 정기 점검의 일환으로, 납품자 신고서의 진위성 및 
정당성이 의심될 경우 검증이 시행될 수 있다. 이는 무작위 선정에 근거하기도 한
다. 이에 INF4 정보증명서가 사용된다. 

 ‘인증수출자’에게 INF4 정보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납품
자에게 문서를 요청해야 한다. INF4 정보증명서는 납품자가 소재하는 회원국이나 
국가의 관세당국이 발급하며, 정보증명서가 발급된 특혜 규정의 범주 내에서 당연
히 배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INF4의 2번 칸에 기재된 국가 또는 국가들
에 해당된다.  

 ‘인증수출자’가 INF 4 정보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INF 4 정보증명서는 ‘인
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발급한 부서단위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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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INF 4 정보증명서 발급 요청시 -그 INF 4에 해당되는 - 납품자 신고서
의 정당성을 판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상공회의소는 이와 아무 관련이 
없다. INF 4를 발급받은 부서단위는 INF 4 정보증명서의 사본을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한다. 

7.3.9 물리적 구분

물리적 구분의 의미는 2.3.30.에 이미 대략 기술되어 있다. ‘인증수출자’(자율발
급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자격의 범주 내에서 다음 사항은 여전히 중요하다. 원
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물리적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사실이 기본원칙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이라는 개념은, ‘인증수출자’ 역시 원칙적으로 원산
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어야 한다. 이는 창고에
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재고관리와 같은 회계업무에도 적용된다.

7.4 예외사항

7.4.1 회계 구분

물리적 구분의 일반 원칙을 확장하여, 대부분의 특혜 규정에는 회계상 구분의 형태
를 허용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있다. (2.3.31 참조) 제품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이다. 

이 규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수출자는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이미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 허가는 자격있는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회계 구분’ 허가서는 (‘서식집’에 미수록) 개인적 조건사항의 하나로
써,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수출자가 ‘인증수
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허가를 신청한다.  

7.4.2 회계 구분 – 일반 조건

 ‘회계 구분’ 허가 취득의 일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자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물리적 구분에 상당한 비용 또는 중
대한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구분 회계 시행이 부득이함을 제시해야 한다. 

▪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는 동일한 종류ㆍ 상업적 품질로 된 것이어야 하
며 동일한 기술적ㆍ물리적 특질을 지녀야 한다. 재료는 최종제품으로 가공된 후 원



- 146 -

산지 규정 적용시 서로 구분될 수 없어야 한다.  

▪ 구분 회계의 적용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제작에 사용된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
분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7.4.3 회계 구분 – 추가 요건

기업의 회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매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는, 보관 중인 재료 및 – 필요시 - 재료의 
가격이 수록된 자료를 기재하여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다음에 대한 수량이 기재되어야 한다.

▪ 사용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와 – 필요시 - 사용된 재료의 전체 가격

▪ 제조된 최종제품

▪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구매자에게 납품된, 제조된 제품

▪ 특혜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자에게 납품된, 제조된 제품

동시에, 제조시 또는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원산지 재료가 존재함이 재고관리상 나타나야 한다. 

이 자료들을 적시할 때에는 회계에 명시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참작해
야 한다. 제품에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 또는 발급되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재고의 잔고는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해 차변에 기입되어야 한다.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 또는 발급되지 않고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이 재료의 
잔고가 충분히 있는 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재고의 잔고만 차변에 기입할 수 있
다. 잔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의 잔고를 차변에 기입하여야 한
다.  

원산지 결정 시점

제품의 원산지가 결정되는 시점(제조 시점 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일자 내지는 
EUR.1(또는 EUR-MED) 인증 발급일자)은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와 협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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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시점은 허가서에 수록된다. 

초기 재고 결정

허가가 부여되기 전 관세국은 재고관리표에 근거하여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
료에서 어느 잔고를 재고로 보는지 결정한다.

허가소지자의 의무  

허가소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무가 있다.

▪ 허가서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며 부정하게 작성된 원산지 신
고서와 납품자 신고서 및 만일의 부정한 EUR.1(또는 EUR-MED) 인증서 발급의 결
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세관의 요청시, 서류, 문서, 계산서를 제공한다.

허가 거부 / 취소

회계 구분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담보하는 모든 담보 및 보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허가 발급은 거부되어야 한다. 

허가소지자가, 제시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결정된 보증을 제공하지 않
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향후 절차는 7.2.16 참조. 허가의 취소 또는 거부는 항소 
가능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제기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의 
32.00.00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8조 및 9조, 관련
조항 일반관세법 제 1:1조, 관련조항 제8:2조, 일반행정법 제 7:1조) 
7.4.4 사전 서명 대체인증서 허가 

Type E 보세창고(douane-entrepot type E) 허가를 보유한 업자에게, 보세창고 체계
상에 있고 그 업자의 창고에 보관된 비유럽공동체 물품(특혜 원산지 물품)에 대하
여 특정 경우와 조건 제시 하에서 EUR. 1ㆍ EUR-MED 또는 FORM.A 인증서의 사
전 서명 대체인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허가가 부여될 수 있다. 

허가가 부여된 후, 관세국이 미리 서명한 (일자 표시 및 공무원 서명이 없는 철제 
업무용 도장) EUR.1 인증서 및 FORM A 인증서가 허가 소지자에게 처분되며 허가
소지자 자신이 – 관련 안내 설명에 따라 – 누락된 정보를 인증서에 추가 기입해야 
한다. 인증서의 사전 서명 시와  대체 인증서 발급 사후에  - 회사의 행정문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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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 관세국이 점검을 수행한다.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나와 유럽연합 내 다른 장소에 위치한 통관지정지로 운송될 
경우에 허가서- ‘서식집’에 수록된 서식으로 작성된- 가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
다.

허가 신청

“FORM. A, EUR. 1 및 EUR-MED 사전 서명 대체인증서" 허가는 Type E 보세창
고 허가를 발급한 감독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허가 부여 대상자

이 허가에 전적으로 적합한 업자로는  Type E 보세창고 허가를 보유한 자, 그리고  

▪ 관세국의 경력자료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의 교체/분류를 요청하면서, 권한 있
는 세관에 빈번하게 조회하는 자. 이 명문화로 인해 모든 Type E 보세창고 허가소
지자에게 이 규정이 일반적,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배제된다. 
 
▪  행정문서대장을 작성하여, 발급된 대체인증서의 정당성을 간단한 방법으로 적
시할 수 있는 자. 이는 행정문서대장이 최소한 보세창고 체계상의 물품 배치 보고
서에 기재된 물품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적시사항은 배송시마다 다
음의 정보와 함께 추가 기재되어야 한다. 

- 원래의 원산지 인증서 종류 및 번호 (적용될 경우에) 

- 원산지 신고서가 제시된 상업서류의 번호 및 일자

- 대체인증서의 종류 및 번호

7.5 벌칙

7.5.1 일반사항 

정기점검 또는 사후점검 중에, 수출자가 상공회의소 또는 관세국에 물품이동 관련
하여 부정한 인증서를 신청하였거나 부정한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명
될 경우, 다음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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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세법 및 일반관세규칙에 근거한 제재

▪ 부정하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수입국에 통보(네이메이헌 세관 전국
원산지업무팀 경유)하며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을 보유한 경우
에는

▪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

제재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물품을 채택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행정적 벌금 부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 EUR.1 또는 EUR-MED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관
세당국에 A.TR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정하거나 미비한 자료를 제출하
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관세규칙 제 10:2조(부정한 원산지 신고서 작
성), 일반관세규칙 제 1:16조(물품운송 관련 증명서 발급을 위한 부정하거나 미비한 
자료), 내지 일반관세법 제 9:4조(허가의 의무사항 미이행))

물품이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납품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EUR.1, EUR-MED 물품운송 관련 인증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위한 납품자 신고서를 발급할 경우, 이는 행정적 벌금 부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관세규칙 제 10:2조(부정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
  7.5.2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

모든 특혜 규정에는 관세 당국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항에 따라 다음의 어떤 경우라도 취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원산지 점검을 위해 필요한 보증을 수출자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허가서에 제시된 특별 조건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여러 제한사항이 더 이상 충
족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허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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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허가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행정문서대장이 요건에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승인에 연관된 제한사항 또는 지시시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
공통관세규칙(CDW) 제 8, 9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 1:1조)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경고 후에도 원산지 신고서 작성 및 A.TR 물품운송 관
련 인증서 발급 시 인증수출자 자격소지자가 지속적으로 부주의함을 보일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취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는 항소 가능한 결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신청 및 항소 관련 절차는 이 지침서(Handboek)의 
32.00.00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유럽연합공통관세규칙(CDW) 제 8조, 제 9조, 관련
조항 일반관세법 제1:1조, 관련조항 일반관세법 제8:2조, 관련조항 일반행정법 제
7:1조)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에 인증수출자 자격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취소 통보는 취소 결정문 사본을 송부하면 된다. 
7.5.3 수입국에 대한 통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모든 사안을 통지 받아야 한다. 통지는 
네이메이헌 세관 전국원산지업무팀(LTO)을 경유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LTO는 보
고서를 평가하여 외국의 관세 당국에 통지한다. 이에는 7.2.16에 설명된 절차를 준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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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 설명서(매뉴얼)

(2015 년 1월 20일 자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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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 그 권리와 의무

▷ 인증수출자의 정의는?

대부분의 특혜규정에는 “인증수출자” – 짧게

는 (EA) 로서의 특혜 제시 간소화 청구 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가 해당 세관의 동의를 통

해 이루어진다. 인증수출자는 자체 인증의 테두

리안에서다음과같은권리를행사한다:

❍ 수출금액과 관계없이 특혜법적인 원산지 증

명을 자체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또는/

그리고)

❍ 터키와의무역교류(관세동맹규정에해당하

는품목)에 있어서사전인증되거나특별스

탬프 인쇄로 인증된 movement

certificate(Certificate (EU 역내또는 EU 가

FTA 체결시 EUR.1 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에만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 한 – EU

FTA 와는 관련 없음) A.TR.을 사용할 수

있다.

❍ 인증수출자는 세관을 통해 movement

certificate A.TR, EUR.1 또는 EUR-MED

를제시할필요가없게된다.

❍ 해당 품목을 자체적으로 생산했는지, 또는

매매 상품으로 취급했는지 여부는 동이 절

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관련 종사자(세

관 직원, 운송업체 등)에는 그 절차가 제공

되지않는다.

※지시사항:

특히 대한민국과 교역시. 수출물품의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할 때는 인증수출자로서의 지

위가필히요구된다.

  ▷ 인증수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인증수출자 (이하 EA) 로서의 지휘 획

득에는특히다음과같은의무가따른다.

❍ 터키로의 수출에 있어서 자유 유통 시

점에 서명된 상품에 한해서만 사전준

비된 무역인증서 A.TR. 을 사용해야

한다(세법에있어서의 “공동품목”)

❍ 계산서에원산지증명은, 그 작성시점

에 각각의 특혜규정에 부합하는 원산

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

성해야한다.

❍ 적절한 관리 대장과 영수증을 통해 항

상 원산지 증명 지위 및 터키의 수출

에있어서는, 장외 시장자격을입증해

야한다.

❍ 절차의 적절한 활용 책임을 지고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요구되는 지식과 업

체 내부적인 관리 가능성에 능통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 관련 증명

서류(모든복사본)와 관련 문서들을보

관해야하며, 세관이 정한보관규정을

준수하며 필요시 이를 제출 할 수 있

도록준비해야한다.

❍ 또한 인증수출자는 세관에게 특혜 증

명 작성 규정의 준수하고 있음을 항상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해당 업

체 외부 검사와 기타 원산지관련 관리

및감독역시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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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Antrag응용프로그램

▷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인증수출자” 로서의 허가 신청 절차는 서면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정해져 있는 신청 양식은 없

다. 

▷ 어디서 신청하는가?

신청은 해당 세관에서 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업

체가위치해있는곳의관할세관을말한다.

▷ 신청시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가?

신청시다음서류를첨부해야한다. 

❍ 최근상업등기서류또는영업신고증

❍ 작업 및 조직지침 (이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

참조!)

▷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업체명및주소지

❍ 업체담당자및통상적인연락처

❍ 주소지와 특혜법 관련 서류 보관지가 일치 하지

않을경우, 보관주소지

❍ 유럽연합이내다른나라의주소지또는발송/운

송지에서도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VO(EG)

Nr. 1207/2001 제 8조에 따른 허가를 첨부하고,

해당주소지와국가도기재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인증 업체(성실무역업

체)(AEO)” 인증을 받은 경우 그 허가번호와,

“회계분리” 및 수출입 업자, 역내가공절차 또는

보세창고를위한허가번호기재

❍ 수출입업자 EORI번호

❍ 간소화 절차 청구 예정인 월별 수출위탁 추정

횟수와존재할경우무서명약정서

  ▷ “무서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인증수출자(EA)로서 작성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자필서명 해야

한다. 하지만 인증수출자 허가를 받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는 허가 신청 시 다음 전문을

통해 약정서 실행 선언을 해야 한다.

“본 서명자는, 견적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증명 책임을 지며, 이로써 모

든자필서명을대신한다.

(장소, 날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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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및 조직 지침서(“AuO”)
▷ 작업 및 조직 지침서의 정의는?

▷ 인증수출자는업체내부조직에있어서다음

과같은사항을준수해야한다.

❍ 특혜적인원산지품목에대해서만견적서에

원산지증명을포함해야하며

❍ 자유 유통에 해당하는 상품에만 Movement

Certificate 을 적용시켜야한다.

❍ 원산지 증명에 있어서는 원산지 기준 규정

을반드시준수해야하며원산지특성을확

실하게입증할수있어야한다.

❍ 여기에는 이른바 (원산지) 작업 및 조직 지

침서가 – 이하 AuO는 승인의 구성요소가

되며 업체 당사자 관련 조치로써, 특혜법적

인 관점 하에 절차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한다.

▷ AuO(이하 원산지관련 조직 및 조직 지침)의 

샘플이 존재하는가?

❍ 완전하게 비교 가능한 두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상품군, 업체규모 및 구조, 내부 서열과 책

임소재, 보관, 생산, 영업 절차, IT 행위, 내

부 논리를 포함한 수많은 요소에서 차이로

인해 AuO는 신청 기업의 정황에 맞게 이

행되어야한다.

❍ 이에 따라 AuO 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

며 “AuO 샘플” 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는 샘플 양식은 되

도록사용하지않을것을권한다.

  ▷ AuO 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

되어야 하는가?

AuO 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

함해야한다:

❍ 업체는 주로 어떤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가?(생산/판매/유통 기타 등

등…)

❍ “총책임자” 는누구인가?

❍ 특혜증명의 작성과 필요한 경우 서

명책임자는누구인가?

❍ 상품 입하는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

떤소프트웨어로파악하고있는가?

❍ 시험 배송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서류

는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검사하

는가?

❍ 수출품목의 원산지 증명과 자유 유

통 자격은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문서화하는가?

❍ 작성된 특혜 증명과 관련 증명서류

보관은어떻게진행되는가?

❍ 특혜 증명에 관해 요구되는 부서 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은어떻게입증할수있는가?

다음 내용은 신청 업체에 맞는 AuO

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목적이있다.

신청 업체의 상황에 따라 이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초기 AuO 는 신청 전, 관할 세관

담당자와논의할것을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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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및 조직 지침서(“AuO”)

▷ 비즈니스 행위란 수출품목의 생산에 있

는 것인가? 또는 취급에 있는 것인가?

순수 영업행위에 있어서 원산지 특성 증

명에는 신청 업체의 입하 서류가 중요한

역할을한다. 반면수출품목을자체생산하

는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 규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신청 업체는 AuO 에 해당 비즈

니스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 품목 디테일

(품목명, HS 코드 또는 HS 분류 영업과

자체(생산 구분)을 기재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누구이며 어떤 책

임을 지는가?

총 책임자는 신청 업체에서 인증수출자

절차의 적절/적법한 실현을 책임지는 사람

이다.

이에 따라 신청 업체 직원 중 한 명을

말하는것이며, 해당인은특혜법관련지식

에 능통할 뿐 아니라 특혜법적인 전제 조

건 만족을 위해 경영 절차에 개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

불어 해당인은 특혜증명 관련 인력의 관리

감독을맡아야하며, 이들이원산지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

을확인해야한다.

AuO 에는 총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업체 내부에서의 역할과 권한도 명

시해야한다.

▷ 특혜 증명 완성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원산지 증명에는 관련 권한자만 관여해야 한

다.

AuO 에는 그들의 이름과 업체 내부에서의 역

할을언급하고, 그선택에있어서는, 책임자들이

특혜법에 능통할 뿐 아니라 요구되는 데이터로

의접근권한이있음을명확히해야한다.

특혜원산지증명과관련책임조직체와구원성

들이 대안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인사들이 조직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출 서류

에명시되어있어야한다. 

▷ 특혜증명의 서명은 누가 책임지는가?

견적서의 원산지 설명에는 무서명 허가가 없

는경우에만자필서명되어야한다.

AuO에는서명권한자의이름을명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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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O의 내용
▷ 재고관리는 어떻게 파악되는가?

신청업체는 AuO 에 재고입하가 어떻게

또는어떤소프트웨어로재고기록, 재고관

리체계등에파악되는지명시되어야한다.

그 가치(양적으로)와 더불어 재고 입하

분류파악이이루어지고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야한다.

재고 입하가 다음과 같이 파악 될 수

있도록규정을만들어라 : 

❍ 유럽 공동체 또는 유럽 연합의 원산

지의품목으로

❍ 기타 체약 당사국의 원산지 품목으로

(누적원칙적용시)

❍ 원산지 기준이 없는 품목으로 이해될

수있는지파악해야한다.

유럽공동체/연합 또는 기타 체약 당사

국에서 원재료의 경우, 이러한 원재료-원

산지는 이른바 특혜적인 예비 서류를 통

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 업체의 품

목이다음과같은경우그러하다.

❍ 가공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만 이루

어질경우

❍ 후속 가공 절차에서 원산지를 포함한

원재료로써투입될경우.

AuO 에는 원산지 특성과 함께 후속적

인 재고 입하의 특혜법적 특성에 대한 파

악절차도포함시켜야하는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공급자 확인에 있어서

만일의 누적 비고(備考)및 그 누락에 해

당되거나 문서화된 원산지 특성 유효성을

가진상품흐름제시에해당할수있다.

▷ 특혜법적인 예비 서류의 요구, 보관, 검사

에 관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특혜법적인예비서류는다음을말한다:

❍ 초기 견적 또는 초기 납부시 제출된 특혜

원산지의특성을가진품목의공급자확인

서(단기 또는 장기 공급자 확인서)(1회성

공급자의 경우 세관이 발행한 안내서

INF4 가 공급자 확인서의 유효성을 확인

시켜줄수있다)

❍ 수입된 원재료의 특혜 증명 및 관세사정

문서 AuO 에는 특혜증명 예비문서가 어

떤 방식으로 요구, 검사 및 보관되어야 하

는지명시되어야하며특히

❍ 장기공급자확인서의유효성이어떻게감

독되어야하는지

❍ 이러한예비서류가적절한시점에요구됨

을어떻게파악하고있는지

❍ 여기에포함된내용이누구를통해서어떻

게검사되어야하는지

❍ 예비 서류가 어떠한 방식으로(전자, 종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어야 하는지.

(여기에는 세법 147조(Abgabenordnung

147)를 참고하라. Moving Certificate

EUR.1 과 EUR-MED 및 견적서에 필사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그 원본이 보관되

어야한다!)

▷ 품목 보관 및 생산으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보관 재고와 생산에 투입되는 품목을 정의/

구분할수있는확실한규정을만들어야한다.

이는 이후에는 특혜적 예비 서류(공급자 확인

서/특혜증명서)에정확하게분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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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O의 내용
▷ 수출품목의 원산지 지위는 어떻게 획득

할 수 있는가?

특혜 협정이 비교 가능한 원산지 분류
법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각) 원산지 규정
의 형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
떤 품목의 원산지는 이에 따라 특정 특혜
규정과 관련지어서 검사되어야 하며 여타
특혜규정은적용이불가능한것이다.
따라서 신청업체는 품목의 원산지 검사가
해당하는 각 나라의 특혜 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함을확인해야한다.
후속적인 검사는 원산지분류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청 업체는 AuO 에 다음 중
어떤 원산지 규정이 검사에 사용되어야 하
는지확인해야한다.
❍ 완전한획득및생산
❍ 충분한가공
❍ 축척
신청업체는또한, 해당하는현재의원산
지 규정에 대한 정의와 고려가 어떤 방식
으로 확인되고 문서화 되어야 하는지 명시
해야한다.
신청 업체에 대한 기타 질문은 다음페이
지에서찾을수있다.

▷ 수출 품목의 자유 유통 지위는 어떻게 획득 

할 수 있는가?

터키로의 수출에 있어서 사전조율된
movement certificate A.TR. 의 사용은수출품
목이 유럽 공동체의 자유 유통 체계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조심: 여기에 해
당하는 터키와의 관세 동맹은 그러나 우뭇가사
리 규정과 이른바 ECSC(유럽 석탄 철강 공동
체)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품목이
터키로수출될경우에는원산지특혜규정이적용
되어야한다)
유럽 공동체의 자유 유통체계에는 다음 품목이
포함된다.
❍ 제 3국의 품목을 사용하여 (유럽 공동체에
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되어 제 3
국에서자유유통체계에편입된경우

❍ 제 3국에서 왔으며, 수입 절차가 통과되고
동일한 효력을 지닌 관세가 징수되며 완전
히또는부분적으로환불되지않은상품.
따라서 신청 업체는 AuO 에 수출품목의

자유 유통 지위가 어떤 방식으로 검사 및 문서
화되어야하는지명시해야한다. 
▷ 업체 내부의 소통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앞서 언급한 점들은 AuO의 작성에만 중요
한 것이 아니다. 투입된 원재료의 양, 종류, 가
치, 그리고 유래와 가공 절차는 허가가 났을 때
에중요한역할을한다.
내부의사소통은특혜권에요구되는정보의

부서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
다. AuO 규정에따라신청업체는모든원산지
관련 정보가 특혜 증명 책임 인력뿐 아니라 구
매부서및완성에관련된인력들에제공해야한
다. 신청 업체는 또한, 내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공방식을명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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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O의 내용
▷ 수출 품목의 원산지지위 획득에 또 어떤 것들이 고려해야 하는가?
원산지지위획득에있어서각업체별상황이다름으로인해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합의점을
찾아야할가능성이있다:
❍ 수출품목에 있어서 원산지 정보가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가?

❍ 다수의허가 업체의 주소지에서가
공이이루어지는경우, 정보교환은
어떻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데이터
는어떻해제공되는가?

❍ 수출품목 원산지 특성의 평가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하
는가?

❍ IT형식으로보호된특혜평가가 “덮
어쓰기” 되지 않음을 어떻게 보장
할수있는가?

❍ 원산지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
는 예비재료(원재료)가 사용 될
경우 이러한 재료는 구분 보관되
어야 한다. 이는 어떻게 보장할
수있는가?

❍ 수출품목의 해당 품목분류는 어떻
해이루어지는가

❍ 동일원리에의해, 생산된수출물품
은 생산과정에있어 사용된 원산지
에 대한 품목분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요
한의미를지닌다.

❍ 원산지가 없는 원재료를(어떤 경
우 원산지 지위가 존재하는 경우
에도) 다양한 원가와 관련시키는
경우

❍ 원산지 지위가 존재하는 원재료가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공급자 확인과 함
께 - 관련되는경우

여기에 있어서 회계 분리는 선입 선출 원칙만큼이나마 쓸모
가 없다. 
❍ 동일 원리에의 준수는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는가?
❍ 가공 절차가 신청 업체 외부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공계약서, “하청계약서(extended workbench)” 신청 
업체는 이러한 경우 가공 절차의 문서화가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공급자 확인서, 기
타 문서 등)

❍ 각각의 특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가공 절차가 행해
지는 경우 (영토주의의 예외적인 경우): 신청 업체는 
이러한 경우 가공 절차의 문서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 가공목록이 사용가능한 조건으로 이른바 지위 변경이 
예정된 경우(생산품은 기존의, 원산지가 없는 예비재료
의 생산과 다른 HS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가 없는 모든 예비
재료는 지위 변경을 해야 한다): 

❍ 원산지가 없는 예비 재료의 해당 HS 지위로의 적절한 
분류는 어떻게 명확히 할 수 있는가? 초기 서류(매입
서, 납품서)에 원산지가 없는 예비 재료의 특성이 그것
의 분류가 확실히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이어서 가공 단계가 입증이 가능한가?

❍ 예외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 가공목록이 사용 가능한 조건으로 가액약관(원산지가 
없는 원재료의 최고 허용 가치는 생산품의 공장인도가
격과 관련해서 퍼센트 비율로 정해진다.) 또는 원산지
가 없는 원재료 가치와 원산지가 존재하는 원재료의 
가치 비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특혜 평가에 있어서 활용 가능성, 정확한 공장도 가격,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실질적인 가치 그리고  
   투입된 원산지에 대한 가치가 활용 될 수 있도록 확인  
   해야 함
❍ 여기에 있어서 가격 변동은(예를 들어, 할인, 환율 변

동) 어떻게 고려되는가?
❍ 여기에 평균가격책정은 불가능하다.(예외는 개발국의 누적

효과 관련 수출에만 적용되며 이는 일반적인 특혜체계와 
해외에서의 테두리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혜법적인 요구사
항의 준수를 위해 최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사누적조항이 활용되는 경우: 각 매커니즘의 정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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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활용
▷ 허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해당업체는관련전제조건이만족되었을관할세관에서허가와허가번호를받게된다. 업

체는모든관련서류(예를들어, 신청서, 허가서, 차후변경사항) 를모아서보관해야한다.

허가의유효시간은정해져있지않으며인증수출자의간소화가예정되어있는모든특혜규정(규

정국)에적용된다.

관할 세관의 기타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업체는 신청일로부터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 할

수있다.(이 시점에협정이유효한경우, 또는여타방법으로유효성을인정받은경우)

업체명또는법적형식및총책임자변경은지체없이관할세관에서면으로보고되어야한다.

▷ 원산지 증명 절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각 원산지 증명 및 유통에 있어서

EUR-MED 원산지 증명은 각각의 규정

국과 관련이 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허가

번호가명시되어야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품목의 수출 시점 또는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이는 계산서, 납

품서, 또는 기타 자체 문서에 타자기로 치

거나, 스탬프로찍거나인쇄되어야한다.

생산품에 대한 서술은 동일 원리에 부합할

정도로정확해야한다.

서류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시,

모든페이지는 동일한(납품-/계산) 번호 및

각각의페이지번호가포함되어야한다. 원

산지 증명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생산품/지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서술되어야 한다. 계산서 및 기타

서류에 언급된 품목의 특혜적 원산지가 여

러지역에있다면, 그 나라의이름또는공

식적인약어가서술되어야한다.

▷ 사전조율된 movement certificate 

A.TR. 활용에는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

가?

업체는해당세관에항목 1과 13이이미채

워져 있는 movement certificate A.TR. 을, 서

식용지의수와번호가언급되어있는목록과함

께제출해야한다. 여덟번째항목 (코멘트) 에는

“간소화된 절차” 가메모가 있어야 한다. 이 목

록에는업체의허가번호가기재되어있어야한다.

해당 세관은 우선적으로 한달 동안 항목 12

의 “세관 증명서”를 공식적인 마크와 서명으로

채울것이다. 수출시점에서는업체가A.TR. 을

모든 필수항목에 완성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서

식용지뒷페이지의참고사항이반드시고려되

어야한다.

▷ 특별 스탬프가 인쇄된 movement 

certificate A.TR. 의 활용에는 무엇이 고

려되어야 하는가?

특별 스탬프가 인쇄된 서류는 (특별히) 허

가된 인쇄업체와 관련이 있다(다음 페이지에).

업체는수출시점에서식용지뒷페이지의참고

사항의 고려하에 A.TR.을 모든 필수 사항에 기

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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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및조직지시사항

인증수출자로서의 특례법 증명 절차를 위하여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이하 AuO)의 견본은 신청 업체 내부의 작업 절차를 나타내는 AuO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업체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본 견본은 즉각적으로 신청 업체에 적용 될 수는 없을 것이

다. 약간의 수정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I 로 표시된 

지시사항은업체의 AuO 에 적용되어야 한다,

힌트는업체의 AuO 작성을 쉽게하며 복제 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변형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것을 고르고 수정 된체 다시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된 AuO 버전은 특혜법적인 유럽 원산지 품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누적 

원칙은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적용 가능하다. 다른 나라(예를 들어, 스위스) 의 특혜법적

인 원산지가 사용되려면 개별 절차가 간소화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의 AuO 를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필요한 어

구가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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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이하 EU) 가 수많은 나라와 지역과 맺은 협정에 의해 유럽 공동체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상품교류에 감액된 관세 또는 무관세 원칙이 적용된다.

  무관세 또는 감세 청구의 감세 조건은 그러나 각 원산지 품목 및 자유 유통 품목이 각 해당하는 

협정의 의미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품목이 원산지/자유유통 품목이며 이로써 특혜법적으로 규정국에 수입 될 수 있다는 증명은 

상공회의소에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며 검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AuO 는 대한 상공회의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및 자유 유통 특성 그리고 증명 과정의 착수 

및 절차에 관한 업체 내부적인 문서화이다. 이는 이외에도 원산지 및 자유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와 직원의 책임 소재를 규정한다. 

AuO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원산지/자유 유통 관리 및 증명 절차를 보증하기 위해서;

특혜 증명과 관련 예비 조치, 벌금형 및 허가 취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혜 증명에 있어서 간소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Ⅱ. 개괄 

  1. 총책임

  모든 관련 인력의 협력과 특혜 증명서 발급의 책임자는 (이름)…. 이며 이는 경영진에 의해 총 

책임자로 선출되었다. …. 에게는 경영진과의 합의 하에 조직적인 조치를 통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 에게는 간소화 동의를 통해 주어지는 책임이 있으며 책임

자는 특혜법에 능통해야 한다.

 2. 약어/용어 정의 

 AuO 작업 및 조직 지시 사항

 AWP 공장인도가격

 EU 유럽 연합 및 유럽 공동체 

 HS 관세 및 통계 통합 분류표

 LE(en) 공급자 확인서

 LLE 장기 공급자 확인서

 UE 원산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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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P:

공장인도가격을 가지는 상품을 뜻하며, 상공회의소(이하 본사)가 유럽 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사들인 것들을 의미한다. 거래액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할인(예를 들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
한 대량 거래 할인 또는 특별 할인) 또한 결산 단가에서 빠져야 한다; 할인 및 추가이익은 피
해를 받지 않는다. 

원재료의 가치:

본사에서 특정 상품 공급을 위해 지불한 가격이다. 공동체에 수입된 품목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실제적으로 지불된 가격을 평가 할 수 있다면, 이 가격은 최악-원
칙(여기서는 최고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

최악-원칙에 따른 거래의 예시
상품관리의 분야에 있어서는 선입선출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외에 시간에 따라 
현실화 되는 본사의 연구에 따르면, 원재료는 (몇 – 비었어요) 달 마다 뒤집힌다. 최악 원칙 계
산을 하기 위해 본사는 원재료가 새롭게 입하될 때마다 지난 (몇 – 비었음) 달 중 최고의 구매 
가격을 책정한다. 여기에는 평균 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보관 기간을 고려 하기 위해 몇 달의 
가산금이 붙는다. 여기에는 Ist-가격 이 아니라 원재료를 위해 특정 기간 이후에 지불된 최고 
가격이 평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HS

상품번호의 첫 네 자리 수를 말한다. 이는 예를 들어, http://auskunft.ezt-online.de에서 참조 할 수 
있다. HS 지위는 특혜협정의 의미에서 원산지 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의 기준인 것이다. 

누적원칙

특혜 법에서의 누적원칙(누적)이라 하면, 특혜가 적용되는 파트너 국가간의 거래에서 하나의 
국가에서 행해진 작업들이 원산지 획득에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누
적” 될 수 있는 원재료는 충분히 가공 될 필요가 없다. 

간소화의 테두리 내에서 검사 비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본사는 누적 원칙을 활용
하지 않으며 유럽 원산지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를 이어 넘긴다. 개별적인 경우 본사는 일을 
관할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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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류 

수출 품목에 유효한 목록 상품 전제 조건의 파악을 위해서는, 품목이 정확한 HS 지위에 분류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름)에 의해, 필요한 경우 … 부서(예를 들어, 개발, 기술) 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 분류에 의문이 가는 경우는 본사에서 30169 하노버 관세청, 워털루가 5번지 관세 

및 원산지 안내 부서에 문의된다. 

i 참고사항: 이 경우 작업 규정의 검사를 받는 품목이 2006년의 품목 번호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2007년 분류 체계의 수정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S 지위가 불일치 

할 수 있다.

4. 문서 보관

증명 서류, 계산서, 원산지 증명, WVB 의 보관은 제출 또는 유효 시작 후 최소 6년간 회계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하며 이는 업체가 관세청 직원에게 요구하라 수 있다. 기타 규정에 의한 보관 기간

은 여기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 

5. 변경 공시 

본 AuO 는 규칙적으로, 실제적인 작업 절차와 비교 검사 된다.  (작업 절차) 를 포함한 모든 변경 

또는 AuO 와 허가의 확대는 필요한 경우 논의를 거쳐 …(지역) 관세청에 수정된 AuO 로 변경 공시

되어야 한다. 

Ⅲ. 원산지 특혜

1. 유효 범위 

해당국가

본 AuO 는 1 항목에 언급된 국가의 원산지 증명에 해당된다. 타국으로의 특혜적인 수출에 있어서

는 개별 케이스의 경우 본사가 각 해당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범위의 확대를 검사할 

수 있다.

 

자체생산된품목

이러한 절차는 1 항목의 자체 생산된 품목에 관한 매뉴얼을 따른다. 원산지 특성 검사의 조건은 

각각의 협정(www.wup.zoll.de참고)으로 발생하며 모든 협정국에 한해 항목 1 에 제시되어 있다. 특

혜 협정이 변경되는 경우 본사는 상품 전제 조건이 일치 하지 않는지 검토하게 된다. 

상품

이러한 절차에는 본사에 유효한 공급자 확인서가 존재하는 상품 절차에 적용 되어야 한다. 

참고: 형식적인 증명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중고 상품이 수출되는 경우, 본사는 간소화에 따

른 특혜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며, 이를 개별 케이스로 취급, 관할 관세청의 Movement 

Certificate을 신청하게 된다.

http://www.wup.zol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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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생산의 원산지 검사
소규모 거래의 경우 권고사항!!!

변형 1 – 개별적인 경우의 검사, 특히 자체적으로 충분한 가공/작업이 가능한 경우 

자체 생산의 경우 원산지 특성의 검사는 개별적인 경우로 취급, ….(이름 또는 부서) 에 의해 
항목 2의 평가 서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된 목록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평가 서식을 통
해서는 (해당) 품목에 유효한 상품 전제 조건(예를 들어, 가치 분류, 지위 변경) 이 만족 되었
는지 평가하게 된다. 만족 되었을 시 원산지 발생이 일어난다.  

우리 업체의 작업/가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원재료의 LE와/LLE 가 무제한적인 유럽 원산
지와 함께 개입하게 된다. 관련  LE/LLE는 평가 서식에 함께 포함 된다. 

우리는 다음 문서의 제출과 함께 작업/가공이 충분함을 증명한다:

n 평가 서식

n 품목 목록

n 초기 계산서, 결산서

n LE 및 LLE

항목 4에는 LE/LLE 의 처리와 요구에 대해서 나와 있다. 

다량 거래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평가

변형 2 – 규칙적인 간격의 검사, 특히 LE/LLE

자체 생산의 경우 원산지 특성 검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서 또는 이름)에 의해 이루
어지며, 중요한 변화의 경우(공장 인도가격, 원재료 가치 등), 즉각적으로 ….(부서 또는 이
름) 에 의해 이루어진다. 품목의 원산지 특성 변경은 이해가 가능하게 기록 되어야 한다. 

평가된 품목 목록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원재료가 사용 되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기본항목
의(5b 참고) 공급자확인 분류에 따라 투입된 원재료가 원산지 품목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상품에는 원산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무원산지 상품이 원재료에 투입되었다면, 이는 다음 단계에서 충분히 작업 및 가공 되었는
지 검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준적인 상품 전제 조건(예를 들어, 지위 변경, 가치 분류))
를 평가하게 된다. 상품 전제 조건 이 만족되는 경우 원산지가 발생하며, 아닌 경우는 무 원
산지 품목인 것이다. 

검사의 결과는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기본 항목에 문서화된다. 원산지 특성을 만족시키는 
품목은 “EU”로, 무 원산지 품목은 “NU” 로 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서류와 함께 작업/ 및 가공 절차가 충분했음을 증명합니다. 

n 품목 목록

n 초기 계산서, 결산서 

n LE 그리고 LLE

항목 4에는 LE/LLE 의 처리와 요구에 대해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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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언: 표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는 사관 없다. 우에 언급된 EU 또는 NU 는 하나의 예시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특혜를 가지는 품목에만 * 을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시가 일관성 있게, AuO 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IP : 대안적으로 원산지 특성 검사의 결과는 일정 간격을 두고 원산지 리스트 또는 비슷하게 문서

화 될 수 있으며, 후속적인 특혜 증명에 있어서 참고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조언 : EDV 를 통한 특혜 평가에는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언급되어야 하며 결과의 원산지 검사와 

문서화는 다른 여타 검사와 문서화와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상품 원산지 검사 

상품이란 더 이상의 작업/가공 절차 없이 배송 될 수 있는 생산품을 말한다. 특혜권이 적용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효한 LE/LLE 가 제시되어 있다. 적절한 증명이 없을 시 상품은 특혜권

을 적용받지 못한다. 

소량 거래때의 권고 사항

변형 1 – 모든 수출 행위를 일일이 검사

판매된 상품의 원산지 검사는 모든 개별 수출 행위시 이루어지며, 결산서에는 각 상품에 대해서 

공급자 확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량 거래 때의 기본 항목으로의 적용 

변형 2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검사 

원산지 검사와 기본 항목으로의 적용은 후속적인 공급자 확인의 테두리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상

품의 원산지 특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문서화되어야 한다. 

4번 항목에 LE/LLE 의 요구 및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다. 

i 지시사항: 우리가 유럽 공동체에서 임금을 주고 생산 또는 가공한 제품들은 ‘상품’으로서 다뤄

진다.

 4. 공급자 확인서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LLE 는 …(이름 또는 부서)에 의해 새해에 맞춰서(매년 1월 1일) 공급자에게 

새롭게 요구된다. 새로운 재료의 주문 또는 새로운 공급자와의 첫 주문에 있어서는 LE/LLE 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요구 된다. 원산지 검사에 있어서 LE/LLE 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 

이는 즉각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회귀 과정은 우리에 의해 감독된다.

초기의 LE/LLE 는 다음 항목에 있어서 …(이름 또는 부서) 에 의해 검사된다. 

1. 형식적인 정확성(예를 들어, VO(EG) Nr. 1207/2001 에 따라()

2. 입고된 상품의 동일성, 정확한 상품 표시 및 상품번호

3. 원산지국; 유럽 연합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만

4. 협정 파트너, 최소한 항목 1에 언급된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누적 원칙 여부; 누적 원칙이 적용된 LE 는 고려되지 않는다. 

6. LLE 의 유효 시간 (최대 1년)

7. 교부 장소, 날짜, 공급자 서명; EDV를 통해 작성된 LE/LLE 는 책임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동일인이 5조 3항 VO (EG) nr. 1207/2001 에 의무 선언(약정) 한 경우, 서명 없이도 유효하다.



- 183 -



- 184 -

유효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LE/LLE (예를 들어, 협정, 상품 누락)은 수정을 위해 공급자에게 

되돌려 준다. 

소량 거래의 경우 권고사항!!

변형 1 – 개별 수출 행위마다 검사 

유효한 공급자 확인서가 한데로 모아지고 수출 시 증명서 검사에 사용된다. 

다량 거래의 경우 기본항목으로의 적용 

변형 2 – 일장한 간격을 두고 검사

LE/LLE 의 검사 결과는 기본 항목에 포함된다. 원산지가 있다면 “EU” 로, 무 원산지 상품은 

“NU” 로 표시되어야 한다. 

….(부서 또는 이름) 은 회계 검사의 틀 안에서 우리 공급자의 경영 문서를 총 관리한다. 이에 적절

한 특혜 법적이니 사항이 발견 될 시, 이 문서는 평가를 위해 …(부서 또는 이름) 에 전달된다. 

이는 각 항목의 효력을 검토한다. 

 소량 거래의 경우 권고사항!!

소량 거래의 경우 모든 수출 행위 검사 

변형 1 – 모든 개별 수출 행위 검사 

원산지 특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는 확인서에 업무용 서류 미비(오류)로 표시된다. 

다량 거래시 기본 품목 목록의 적용

변형 2 - 다량 거래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검사 

원산지 특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기본 항목이 적용된다. 원재료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이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출품을 검사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변화 또한 기본 항목에 등록

된다. 

공급자 확인서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부서 또는 이름) 가 해당 상품 공급자에 대해서 

안내문서 INF4 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 임의 추출 방법을 통해 각 상품에 해당하는 INF4 

를 입수하기 위해 보류되며, 이는 공급자 확인서에 문제가 없을 시에도 그러하다. 

I 참고사항: 독일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거래 회계서 또는 기타 거래 문서의 진술로 인한 예외 

조항 적용으로 제한적으로만 유효한 장기 공급자 확인서의 경우, 법령 (EG) Nr.1207/2001 의 규정

내용에 의해 고려 되지 않는다. 참고 (홈페이지…..)

i 조언: 공급자 확인서는 최소한 허가된 모든 협정국에 대해서 만큼은 유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과(원산지국)은 더 쉽게 문서화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더 쉽게 입력될 수 있다. 업체에 의해 

모든 허가국에 유효하지 않은 공급자 확인서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 작업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     

 5. 누적원칙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 획득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특혜적 원산지를 유럽 공동체 

밖에서 획득한 원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럽 원산

지 품목의 특혜적 원산지 원칙만을 고수한다. 

품목의 특혜적 원산지 원칙만을 고수한다. 

  6. 수입 특혜 증명 

UE, WVB 가 있는 경우, 이를 특혜적인 원산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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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로 다른 원산지의 동일한 품목(원재료/수출품목)

옵션 1
서로 다른 원산지의 동일한 품목은 부적절한 경우의 원칙에 의해 다뤄지는데, 이는 동일
품목들이 무 원산지 품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옵션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을 경우, 원산지 품목 및 무원산지 품목이 분리된 채 보관
되며 이에 맞게 표시 된다(예를 들어, 서로 다른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재고자산회계를 통
해 우리는 원산지 품목만 특혜증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정확한 품목 구분/선택은 
(유 원산지 품목, 무 원산지 품목) 은 …. (이름 또는 부서)와 ….. (이름 또는)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8.관세환급 금지 및 면세 금지(Draw-back 금지)

몇몇 특혜 협정은 모든 원재료가 유럽 공동체의 자유 유통 체계(상품 자유 이동)에서 온 것이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수적 규정이다. 

 9. 원산지 증명

특혜 증명은 품목의 원산지가 명확히 증명되었고 모든 증명 서류가 제시될 시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옵션 -1 모든 개별 수출 행위에 대한 원산지 특성(2번 및 3번 항목) 검사 

원산지 물품은 “EU” 로, 무 원산지 품목은 “NU” 로 표시된다. 

옵션 -2 일정한 간격을 둔 규칙적은 원산지 특성(2번 및 3번 항목) 검사

…. 한 국가로의 회계에 있어서는, 재고 목록의 데이터가 활용된다. 원산지 물품은 “EU” 

로, 무 원산지 품목은 “NU” 로 표시된다. 

이와는 다르게 EWR(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내부의 물품 거래에 있어서, EU 원

산지 품목은 EWR 원산지 품목으로 표시된다. 

UE 는 규정국에 유효한 본문으로 계산서 마지막 부분에 인쇄된다. 필요한 경우, 표시에 대한 

설명도 덧붙인다(예를 들어, 계산서가 원산지 특혜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사용된 약어에 대

해서).UE 는 …(이름 또는 부서)에 의해 서명된다. 

i참고사항: 협정 변경의 경우 UE 의 본문은 www.zoll.de에 의해 그 정확성을 검사 받는

다

i팁: 관세청에 필사 서명을 했을 때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책임 약정서가 있을 경우 

필사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http://www.zol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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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유유통특혜(터키와의 무역에만 해당)

1. 유효범위

 본 AuO 는 터키 – EU 관세 동맹에 있어서의 모든 수출품목에 해당되며, EGKS 상품(전자 

관세율에 있어서, “수입 지시 사항” 에서 “EGKS” 로 표시된), 그리고 터키와 합의된 

우뭇가사리 규정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품목에는 협정 당사자가 원산지 특

혜품만 보증한다. 

2. 자유유통특성 검토

자유 유통 특성은 제시된 모든 경영 문서(예를 들어, 매입서, 발송서, 운송장, 수출입 절차

와 관련된 무서)를 통해 관리된다. 우리는 관리문서(transit accompanying document), TIR 

카르텟, ATA 카르넷 등) 없이 우리에게 온 품목은 유럽 공동체의 자유 유통 체계에서 온 

것으로 간주한다. 상품 수입은 평가를 위해 즉각적으로 …(이름 또는 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관세청의 관리(일시적 보관,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유예 및 관세 절차 – 외부화 과정

(outward processing 역외가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외)를 받는 품목은 WVB A.TR의 

발행 전에 자유 유통 체계로 건네진다. 발행자를 위한 사본에는 관세문서의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ß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3. Movement Certificate A.TR.

사전 날인(스탬프)에 있어서 우리는 1번에 회사 상호명과 주소 및 8번 항목 “간소화 절

차” 에 기입하며 13번 항목에 날짜를 기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으로 채운다. ….(이

름 또는 부서)는 한달 간 요구되는 WVB A. TR 과 WVB 개수에서 알 수 있는 교부서를 

(두 번) 사전 스탬프를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완성된 WVB A.TR 은 우리가 

보관하며 업체는 이를 터키로의 수출시 작성해야 한다. 발행자를 위한 사본은 여타 문서

와 함께 특혜 증명 인정에 필요한 문서를 위해 우리가 보관한다. 

i 팁: Movement certificate 의 완성을 위해 세관에 제출된 서류는 대리 서명할 수 없다. 



- 189 -



- 190 -

Ⅴ. 의무약정서

 

수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특혜 증명 제출 시점에 요구되는 모든 문서와 회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만 특혜 

증명을적용할 것,

특혜 증명 관련 모든 사항을 보증할 것, 특히 특혜 증명에 오류가 있거나 승인되지 않는 

적용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질 것,

원재료 또는 생산품의 원산지 및 자유 유통 증명에 쓰인 모든 문서를 특혜 증명 

날짜로부터 최소한 6년 동안 보관할 것,

세관 직원에 항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뀌지 않음을 인정할 것,

회계 또는 여타 문서의 모든 사항에 대해 필사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한 책임을 질 것,

특혜 증명 발행 담당자가 특혜규정에 관해 능통한 사람임을 보증하는 것

i 팁: 몇몇 세관이 본 의무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는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 범 유럽 지중해 원산지 프로토콜, 유럽 위원회 제 23항 –인증수출자- 에 의해 

뒷받침 된다. 이런 경우, 의무 약정서는 작업 및 조직 지시사항(AuO)에 포함시켜야 한다. 

 Ⅵ.서명

특혜 증명 발행의 책임자(III 9와 IV 3 항목 참고)

Mr/Mrs.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장소, 날짜) ____________(서명)

총책임자 (II 1 참고)

Mr/Mrs.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장소, 날짜) ____________(서명)

업체 대표

Mr/Mrs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장소, 날짜) ____________(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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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평가 서식 

자체 생산된 품목에 관한 특혜 원산지 증명 

상품 표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품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품목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장인도가격(AWP)                   유로

투입 원재료 총 가치                  유로

원산지특혜를 받지 않는 원재료 가치(VoU)    유로

원산지 특혜가 증명된 원재료 가치(VmU)      유로

상품 전제 조건

□ VOU 가치, AWP 의 최대 %

AWP  % 안에서의 VOU 가치                             유로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 코드 … 의 VOU 의 가치, AWP 의 최대  %

AWP % 안에서의 코드 …. 의 VOU 가치                 유로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 최대 VOU 가치 = VmU 가치

VoU 가치                                                 유로

VmU 가치                                                유로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 코드 변경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 생산 원재료(또는 생산국/장소)

상품 전제 조건 만족                          예           아니오 

원산지 검사 결과 

원산지 증명                                      예            아니오 

원산지 증명된 원재료  

 공급자  증명(LE/수입 문서, 

번호)

 가치 (단위: 유로화)



- 193 -

【참고 4】유럽연합-EU국가 인증수출자 지위 관련 질의/문답

① 인증수출자 신청 시기 

 

② 인증수출자 혜택

 

질문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

답변

수출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증수출자 지위(EA)를 가져야만 한다:
n 수출자가 유럽연합과 특혜 관계 (ALE: 자유무역협정 또는 GSP: 일반 특

혜 관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n 6 000유로 이상을 발송하는 경우;
   고객을 위한 상품/국가 묶음에 관세혜택이 있는 경우 또는 누적의 조건
에서 수출자가 수출하는 자재가 유럽연합 (EU)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다. 

질문 인증수출자 지위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답변

세관이 매번 서류를 인증해야만 하는 EUR1와 다르게, 인증수출자 (EA)는 

송장 원산지 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  발급할 때 세관에 방

문할 필요가 없다. EUR1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인증수출자는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고 동일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만 한다. 한번의 수출

에만 유효한 EUR1 증명서와 다르게, 사전 원산지 신고서(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는  인증수출자 지위 신청서의 

사전 원산지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에 기

재된 상품과 국가에서의 모든 거래에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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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기관 

④ 서류제출

 

⑤ 원산지 사전 신고서

질문 인증수출자 (EA)의 신청을 심사하는가? 

답변

인증수출자 심사는 세관부서(경영절차 본부 사무실) 또는 관련 기업의 경제

활동 지원부서의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단지 개별 위원회가 한다. 

원산지 사전신고서(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 작성을 

위해서 세관이 도움을 준다.      

질문
원산지 사전신고서(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를 어디

에 제출하는가?

답변

원산지 사전신고서(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는 원산

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기업 (수출자 사업장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의 세관에 제출한다. 

질문
생산지에서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를 제출해야만 하는가?

답변

아니다. 수출자는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를 원산지 증명자료가 있는 기관의 장소에서 제출해야만 한다. 

유럽연합 안에서 사업자가 다수의 생산지를 보유한 경우, 한번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에 유럽연합 인증수출자 지위가 발급될 것이다.  세관본부

의 부서 E1이 유럽연합 다른 세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는 (수출하는 유럽연합 사

무실 또는 관련 회원국가)를 명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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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원산지 정보 관련

 

⑦ 생산자 표시

 ⑧ 제출서류 

 

⑨ 원산지 사전 신고서 심사기간 

질문 관련상품의 어떤 정보를 통보해야만 하는가?

답변
영토주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지 주소는 필요하다. 결국, 원산지로

서 간주되기 위해서, 상품은 유럽연합 (EU)의 영토에서 생산되어야만 한다. 

질문 왜 생산지를 명시해야만 하는가?

답변
영토주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지 주소는 필요하다. 결국, 원산지로

서 간주되기 위해서, 상품은 유럽연합 (EU)의 영토에서 생산되어야만 한다.

질문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 를 제

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답변

세관은 단지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만 요구하며 송장 신고서의 서명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의 책임서약서를 요청한다. 공급자 신고서와 같은 서류는 보유하고 보관

해야만 하며, 검사가 있는 경우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질문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의 심

사기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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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UR1＆원산지신고서(DOF)

⑪ 송품장신고서 이점 

⑫ 송품장신고서 거부 사례

질문
사업자에게 EUR1증명서보다 송품장신고서(DOF : INVOICE DECLARATION)

를 작성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가?

답변

사업자에게 EUR1증명서보다 송장 원산지 신고서 (DOF: INVOICE 

DECLARATION)를 작성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니며, 두 가지 경우 모

두 특혜 원산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질문
송품장신고서(DOF : INVOICE DECLARATION)를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답변

혜택은 다음과 같다:

n  송장 원산지 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는 세관에 의해서 

승인될 필요가 없다;

n 송장 원산지 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는 송장 또는 거래자

료에 기재될 수 있지만, EUR1증명서는 매우 엄격한 규정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양식의 형식, 양식의 색, 등등);

   인증수출자가 서명 면제를 신청한 경우, 송장 원산지 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는 의무적인 서명이 필요 없다;

질문
송품장신고서 (DOF : INVOICE DECLARATION)가 대상국가에서 거부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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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송품장신고서 전산화

 ⑭ 공급자 신고서 유효기관 

  

 

(예: 양식의 색상이 부정확). 반면에, 원산지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정확히 표

기된 언어로 (역자 첨부: 작성하고) 원산지 규약에서 규정한 양식을 준수해

야만 한다. 어떤 추가 조항도 있을 수 없다. 특히 송장 원산지 신고서에 인증

수출자 인증번호를 표기해야만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수출 사무실의 명칭

과 인증 발급의 명칭의 표기는 없다.

질문 송품장신고서(DOF : INVOICE DECLARATION)가 전산화 될 수 있는가?

답변

자유무역 협정에서 의무적으로 종이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산

화 될 수 없는 EUR1증명서와 다르게, 송품장신고서 (DOF: INVOICE 

DECLARATION)는 전산화 될 수 있다. 검사가 있는 경우, 종이양식 또는 전

산화된 송품장신고서(DOF: INVOICE DECLARATION)를 세관에 제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파일을 세관에 제출하며 세관이 직접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믿을 수 있는 제 3자를 통해서 회사의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관련국의 

법체계에 따라서. 역자 설명 :  내용상 국가별 규정이 다르다는 의미).

질문 공급자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답변
생산, 공급 및 상품의 과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장기 공급자 

신고서는 1년간 유효하다. DACM의 경우에 장기 신고서는 3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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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공급자 신고서 내용 

⑯ 공급자신고서 양식 

질문 공급자 신고서의 사용을 간소화 시킬 수 있을까?

답변

유럽연합의 법 규정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의 공급자 신고서 (DF)가 있고 국

가 단위에서 변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공급자 신고서 (DF) 양식이 규정 n°1207/2001이 가능한 모든 상

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장 흔한 

경우인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자재를 구매한 경우에 2009년 07월 20일자 세

관공식공고 (BOD)의 부록 6(일회적인 거래-일회적인 공급자 신고서 (DF)) 

및 6 bis(정기적인 거래-장기 공급자 신고서)에 있는 공급자 신고서 (DF)를 

사용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자 신고서가 아니고, 사업자가 원산지 규정과 사실적

으로 공급자 신고서 (DF) 양식에 따르는 각각의 상황 그리고 사용해야 하는 

공급자 신고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질문
유럽연합 (EU)의 다양한 언어로 된 공급자 신고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가?

답변

(유럽)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Europa 에 규정 번호: 언어선택 

프랑스 외의 유럽연합 회원국가에 위치한 공급자의 공급자 신고서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좀 더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련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언어

로 작성된 공급자 신고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공급자 신고서를 얻기 위해서, 

(유럽)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europa)에 온라인상에서 규정 n° 1207/2011 부

록을 열람한다: 공급자 신고서는 검사 시에 특혜 원산지를 증명하고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업자의 공급자 또는 공급자들과 사이에 규정된 

계약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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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인증수출자 RISK

수입국가의 차후의 검사 요청에 의해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 원산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계약적 문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상국가: 수입에 대한 관세지불;

협정국가에 가공 후 수출자가 상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관세지

불.

질문 어떤 수출위험이 있는가?

답변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세관의 EUR1증명서가 원산지 인정과 동일한 인증이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EUR1 증명서의 인증을 신

청하면서, 수출자는 상품이 원산지 자격이 있고 그것에 (상품의 원산지 자

격)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자가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래서 EUR1 증명서 또는 원산지 공급자 신고서 (DOF : INVOICE 

DECLARATION)에 관련해서 협정국가들이 유럽연합 세관에 유럽에 위치해

있다는 증거에 관련해서 다수의 사후 검사 요청이 있다.

유럽연합 (EU)에 상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신고된 특혜 원산지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유럽연합의 관세를 징수해야만 한다.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이해 

덕분에 기업은 더 높은 안정성을 보장받고 협정국가가 요청한 검사 이후 설

정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는 위험을 감소시켜서 거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지위 (EA)의 발급을 통해서 원산지 규정의 올바른 이해로 기업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한다.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의 바이어가 유럽연합의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선정

하게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소 또는 면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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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⑲ 관세사 인증수출자 발급

줄 수 있는 특혜 원산지 증명의 상품을 가질 수 있다는 보장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이 특혜 원산지 개념을 물류행정절차 및 통관절차의 최종 단계

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즉 기업의 사업정책 수립단계에서 파악

해야 한다 (상품이 원산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급처 선택). 

질문 인증수출자 지위 (EA)는 관세사에게 발급될 수 있는가? 

답변

관세사눈 인증수출자 지위(EA)를 자신의 이름으로 얻을 수 없다. 반면에, 고

객의 이름으로 고객을 대신해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원산지 개념에 관련된 통관문제에 

대해서 자문인 역할을 수행해서 이 지위를 얻으려는 기업에 절차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상품, 부속품의 관세종류의 결정 및 세관에서의 가치 평가……

등등). 어떤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원산지 사전 신고서 (DPO: PRELIMINARY 

DECLARATION OF ORIGIN)의 서명자, 즉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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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유럽연합-대한민국 자유무역 협정 질의/문답

① 협정세율 확인 하는 법 

 

② 원산지신고서 관련 작성 

 

③ 이미 인증수출자인 경우 

질문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이다. 내 상품에 적용된 관세율을 확인 하는 방법

은 무엇인가?

답변

유럽연합 위원회  데이터 베이스 

(http://madb.europa.eu/mkaccdb2/datasetPreviewFormATpubli.htm? 

datacat_id=AT&from=publi)를 통해서 귀하는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는 관세

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질문
한국에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건가?

답변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신고를 작성해

야하고 인증수출자 만이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세관으

로부터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 지역의 세관에 원산지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

야 하고, 세관의 주소는 하기의 세관 인터넷 사이트의 관련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douane.gouv.fr/menu.asp?id=455

질문
나는 이미 인증수출자인데 한-EU FTA 협정의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답변

귀하가 이미 인증수출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귀하의 담당 세관에 우

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상국으로서 대한민국(KR)을 추가로 신청하기

만 하면 된다. 79)귀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즉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자

격이 생긴다. 변경사항을 공고하기 위해서 귀하의 관할 세관과의 미팅 시에 

원산지 사전 신고서와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추가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적

정하다. 

http://madb.europa.eu/mkaccdb2/datasetPreviewFormATpubli.htm?datacat_id=AT&amp;from=publi
http://madb.europa.eu/mkaccdb2/datasetPreviewFormATpubli.htm?datacat_id=AT&amp;from=publi
http://www.douane.gouv.fr/menu.asp?id=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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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산지 신고서 차후 제출 문제

 

⑤ 원산지신고서 유효

79) 유럽연합회원국으로수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았고, 이미 유럽연합과 FTA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한-EU FTA로 확대하여 수출하고 싶
다면 세관에 추가적으로 신고해야함  

질문 유럽연합/대한민국의 협정에서 원산지 신고서를 차후에 제출할 수 있는가?

답변

유럽연합(EU)으로 수입할 경우, 사업자가 통관 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관련 상품이 통관 이후 2년의 기간 이내에 

차후에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규약 제 16-6조).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차후에 원산지 신고서 (déclaration d’origine: 

DO 영문 declaration of origin: DO ) 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그래

서 유럽의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능한 빠르게 신청해서 고객이 특

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경우 차후에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서, 사업자가 미리 

지불한 관세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침서: CDC 제 236 조 및 유럽연

합의 관세법 적용 규정: DAC 제 890조).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대한

민국 세관에 연락해야 한다 (KCS).    

질문
2011년 07월 01일 이후에 통관하기 위해서 2011년 06월에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했다. 이 원산지 신고서가 유효한가? 

답변

아니다. 협정이 2011년 07월 0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수출하

기 위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사전에 획득한 경우에만 원산지 신고서는 2011년 

07월 01일부터만 발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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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미 통관된 물품

 

⑦ 협정세율 확인 하는 법 

 ⑧ 선접수/ 후총관

질문
자유무역 협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미 통관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답변
협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통관된 상품에 적용된다. 이 날짜 이전에 통관

된 상품은 특혜 원산지 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질문

내 상품은 이미 대한민국으로 발송되었고, 나는 아직 인증수출자가 아니다. 

대상국가에서 내 고객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가 

되는 것이 늦었는가? 

답변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인증수출자 지위는 언제든지 획득할 수 있다. 인

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후, 수출자는 수출된 상품에 대해서 차후 원산지 신

고서 (DO)를 발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기관은 수입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원산지 신고서를 받아야만 한다.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할 경우, 당연히 새

로운 인증수출자는 이미 수출된 상품의 특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질문
2011년 07월 01일 이전에 세관에 접수되었고 (보세창고 제도)그 이후에 통관

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상품 수출자가 상품의 특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 대해

서 인증수출자인 경우 수출상품이 관세의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

지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시조치 (원산지 규약 제 34조)에 의해서 특혜 

원산지 증명은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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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⑩ 직접운송원칙

질문 이 협정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기간은 무엇인가?

답변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원산지 규약 제 18-1조)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2011년 07월 01일 이후 – 2011년 

06월 유럽연합 공보 JOUE L168 du 28 juin 2011)

상품이 통관되었고, 특혜 원산지 신고서와 같은 송장 원산지 신고서 또는 어

떤 거래서류 원산지 신고서가 없는 경우, 수입자는 하기와 같이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수입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12개월 이내)를 1년 이내

에 제출한다 (협정서 원산지 규약 제 16-6조).

유럽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효한 증명 (12개월 이내)을 2년 이내에 제출한다 

(협정서 원산지 규약 제 16-6조).

상품이 2011년 07월 01일 이전에 보세창고에 있었고 그 날짜 이후에 통관된 

경우 유효한 증명 (12개월 이내)을 제출하기 위해서 2012년 0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있다 (규약 34조).

질문
직접 해상운송 라인은 거의 없는데, 어떻게 직접운송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가? 

답변

많은 상품이 싱가포르에서 환적이 이루어진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직접

운송을 규정한다. (제 13조) 상품은 한 번에 발송되어야만 하고 (규약 제 1-K

조 규정에 따라서 « 발송 »은 동일한 수출자가 동일한 대상국가에 수출자의 

유일한 운송서류, 만약 이 서류가 없는 경우 유일한 송장에 의해서, 동시에 

상품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환적이 있는 경우, 환적은 (환적)국가

의 세관의 감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운송이 준수되었는가 특히 확

인하기 위해서 증명서류 특히 제 3국의 세관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다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3AL%3A2011%3A168%3A0001%3A0001%3AFR%3APDF


- 205 -

⑪ 직접운송원칙(EU 회원국과의 관계)

⑫ 분쟁 

⑬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부속품의 물류비용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 완벽히 채

워진 컨테이너를 발송할 수 있도록, 기업은 유럽의 한 장소에 유럽의 다양한 

국가로부터 오는 선적물량을 모으게 된다. 직접운송 규정이 준수되었는가? 

답변

유럽연합= 하나의 유일한 관세 영토. 대한민국으로 떠나기 이전에 아브로 

(Havre) 항구에서 컨테이너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에 문제는 없다. 유럽

연합의 다수의 회원국가에서 상품이 오는 경우에도 직접운송 규정은 준수

된 것이다.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회원국가 사이에 어떤 국가적 차별 없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했다.  

질문
유럽과 대한민국 세관의 분류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분쟁이 있는 경우 어떻

게 하는가?

답변

원산지 규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장 (SH2), 위치 (SH4) 또는 하부위치(SH6)

에 대한 관세품목분류표에 동의한다. 이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경우, 

협정의 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자적 문제(OMD) 이다

질문
원산지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유럽연

합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

답변

수출자 (6 000유로 이상의 가치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에 유럽연합: Union européenne (영어 European Union) 특혜 원산지

를 표기한다. 영어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용할 문구는: « 이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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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분쟁 

⑮ 제3국 송장

포함된 제품의 수출자 (통관 허가 No FR000000 / 0000)는, 명백히 반대로 표

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은 유럽 연합(EU) 특혜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

을 선언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FR000000/0000)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ropean Union 

preferential origin ». 예전의 명칭 (Communauté européenne, CE, European 
Community, EC……등등)은 대한민국에 수입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관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원산지 신고서, 결국 상품의 관세적 특혜가 거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질문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 대한민국 세관이 특혜 원산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

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불만사항의 등록 (모든 협정에 관련해서- 

http://madb.europa.eu/madb_barriers/complaint_home.htm)이 유럽연합 

위원회 DG Trade가 관리하는 시장 데이터 베이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관할 세관의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부서에서 귀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질문
 상품의 유통과 서류의 흐름이 다른 것 (제 3국에서 보내진 송장)에도 불구

하고 특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변

세관분야에서는 물질적 흐름만 중요하다.  특혜 원산지 신고서는 유럽의 수

출자가 발급해야만 하며, 송장은 제 3국에 위치한 또 다른 사업자가 발급할 

수 있다. 자유무역 협정의 원산지 규약 제 제 15-1조에 의해서 유럽 수출자

가 원산지 신고서를 화물 인도 지시서 또는 다른 모든 거래서류에 작성한다. 

http://madb.europa.eu/madb_barriers/complaint_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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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비원산지재료 

⑰ 서류보관

⑱ BOI

질문
내 상품이 전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생산되지는 않았다. 상품의 일부는 다른 

곳에서 만들었다 (예: 터키, 모로코……등등). 어떤 결과가 있는가

답변

영토주의 원칙(규약 제 12조)은 유럽연합 (EU)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모

든 거래에 적용한다. 협정된 제 3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가 언제이든

지, 특혜 원산지 자격은 소멸된다. 결국, 유럽연합 (EU) 또는 대한민국 외 지

역에서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문맥적으로 변경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

우)을 한 경우, 관세 특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질문
한-EU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들의 보관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
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3년 인데 왜 5년 동안 보관을 하여 
하 하는가?

답변

유럽연합 (EU)에서 시효는 3년이다. 동시에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협력자
(역자 주: 협정관계에 있는 협정국가인지 단지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 (기업 
또는 국가)인지 분명하지 않음) 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이후 
각자의 다양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만 한다. 유럽연합 – 대한민국 자유무역 
협정의 준수하는 것은 5년간 원산지 신고서를 보관하는 것이다 (원산지 규
약 제 23조)

질문
내 상품의 특혜 원산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답변

프랑스 세관은 원산지 판정 (RCO : BOI : Binding Information on Origin)을 
발급한다. 원산지 판정 증명서는 원산지에 관련해서 세관 신고서의 내용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원산지 판정 (RCO) 신청서 양식과 사용 설명서를 하
기의 세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www.douane.gouv.fr의 «
국제 무역» 항목에서, 상품의 품질 신고서, 상품의 원산지 등. 귀하는 또한 
관할 세관의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http://www.douan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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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책임/의무

질문
유럽연합에 위치한 수입자인 나는 대한민국의 공급자가 유럽연합과 대한민
국 사이의 협정 내용에 부합하게 특혜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어떻게 확
인할 수 있는가? 

답변

모든 무역거래에서 (민사소관), 귀하의 공급자와의 관계는 귀하에게 달렸다. 
두 사업 파트너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급자와 관계에서 
수입자 (구매 서비스, 법, 세관)에 관련해서 원산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특히 유럽-대한민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잘 파악하
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구매계약부터 유럽연합에 수입 시 인도된 상
품이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조항을 자유무역 협
정의 내용에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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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80)한⦁캐나다 FTA 협정문 

제4.1조에 게재되어 있고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할 

수 있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증명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다. 양국간에 제

정된 통일규칙(Uniform Regulation) 부속서 가의 원산지증명서 표준 서식을 이

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는 단일 선적이외에도, 원산지 유효기간 

내 상품의 복수 선적에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캐나다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표준 서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81) 한-캐나다 에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에 의해 원산

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체약당사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발급주체가 되어 직접 발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 원산지증명서 법체계

캐나다 통관 절차 법령에는 관세법(Customs ACT), 관세율법(Customs Tariff) 

등이 있다. 

먼저 캐나다 관세법은 198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캐나다 산을 보호하고 여러 차례 이후 개정 되었다.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는 실무 참고용으로 

일련의 메모를 공개하고 있다. Proof of Origin of Imported Goods는 

Memorandum D11-4-2로 사료되는데, 2006년에 게재된 이후 동 메모에 정보를 

추가하는 대신 새로운 메모를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다.

80)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WTO에 의해 추진되는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자국의 무역이익 확대를 
추구해 왔으나, FTA 체결 주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격적으로 FTA 체결을 추
진하고 있다.

81)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bsf760-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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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 두 종류로 나뉜다. 기관발급의 경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인장이

나 서명 등을 받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 FTA 체약당사국의 생산자 혹은 수

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발급 받는 것을 의미하다. 한-캐나다 FTA 경우 에서

는 양국 모두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

택하고 있으며 수출자와 상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다음 중 하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이 가능하다. 

①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수출자의 인지

② 그 상품의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  

     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  

     명한 원산지증명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관은 서명일 후 2년이고, 이때 증명서

는 한국에서 발급되는 경우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캐나다에서 

발급되는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는 캐나다 

관세청82)이며, 한-캐나다 원산지증명서 표준서식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

고 있다.

 

82) Canada Boarder Serv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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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자율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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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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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

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

조번호(선택기재사항)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

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 참

조번호(선택기재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라

고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

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및 참조번호(선택기재사항)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

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적어야 합니다.

4. 제4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

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

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

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

정기준은 캐나다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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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
로만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장, 제3.1조 나호, 부속서3-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
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부속서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일 경우에는“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

가 아닐 경우에는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예시: 

NO(1)]

 

기재 

문구
증명서 작성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9.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이 부가가치계산방법으로 순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NC” 또는 거래가격이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TV”로 적습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순원가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YYYY/MM/DD~YYYY/MM/DD)을 

적어야 합니다.

10. 제10란에는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물품의 경우에는 “KR”을 적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물품의 경우에는 “CA”를 적습니다. 

11. 제11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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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EU이사회규칙((EEC) No 2454/93

구분 원문 국문

EU이사회

규칙

 2454/93

S u b - s e c t i o n 8 
Other provisions 

(b) the exporter has the status of‘approved 
exporter’ under a preferential arrangement; 

S u b - s e c t i o n 5 
Procedures for the purpose of bilateral 

cumulation 
Article 97v 

4.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may authorise any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ed 
exporter’, who makes frequent shipmen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the European 
Union within the framework of bilateral 
cumulation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concerned, where that exporter offer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a)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nd 
(b) the fulfilment of other requirements 
applicable in that Member State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grant to the 
approved exporter a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6.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withdraw the authorisation in each 
of the following cases: 
(a)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b) the approved exporter does not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5; 

제8관

기타조항

(b) 그수출자는 특혜 조치상‘인증수출

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5관

상호누적 목적상의 절차

제97조v

4. 회원국 세관 당국은 인보이스 신고상의 

상호누적 체계 내에서 유럽연합이 원산지

인 제품을 스스로 선적하고 확인용의  모

든 보증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만큼 제시 

하는 모든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고 

칭함)에게 해당 제품의 가액과는 상관없이 

아래사항을 인증 할 수 있다. 

(a) 그제품의 원산지 지위

(b) 그 회원국에 적용되는 다른 요건의 충

족

5. 세관당국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을 붙여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 할수 

있다.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

스신고서에 기입할 세관 인증번호를 부여

하여야한다.

6.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사

용을 감시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은 어느때

든 인증사항을 철회 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아래 각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

을 철회 하여야 한다.

(a) 인증수출자가 제4항이 정하는 보증을

더이상 제시하지 않는 경우

(b) 인증수출자가 제5항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 하지 않는 경우

(C) 기타 인증수출자가 인증사항을 부당하

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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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approved exporter otherwise makes 
improper use of the authorisation. 
7. An approved exporter shall not be 
required to sign invoice declarations provided 
that the approved exporter gives the customs 
authorities a written undertaking accepting 
full responsibility for any invoice declaration 
which identifies the approved exporter as if 
the approved exporter had signed it in 
manuscript. 

INVOICE DECLARATION 
Article 116 

1. The invoice declaration may be made out: 
(a) by an approved Community export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7, or 
(b) by any exporter for any consignment 
consisting of one or more packages 
containing originating products whose total 
value does not exceed EUR 6 000, and on 
condition that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Article 110(1) shall apply to this procedure. 
2. An invoice declaration may be made out if 
the products concerned can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or in a ►M21 
beneficiary country or territory ◄ and fulfil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3. The exporter making out an invoice 
declaration shall be prepared to submit at 
any time, at the request of the customs or 
other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all appropriate 
documents prov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concerned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4. An invoice declaration shall be made out 
by the exporter by typing, stamping or 
printing on the invoice, the delivery note or 
any other commercial document, the 
declaration, the text of which appears in 
Annex 22, using one of the linguistic versions 
set out in that Annex and in accordance with 

7. 인증수출자가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문

서에 서명한 것을 나타내는 모든 인보이스

신고서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서면보증을 제출하면 그 인증수출자는 인

보이스신고서에 서명 할 필요가 없다. 

(b) 송품장 신고서 

제116조

(a) 제117조의 의미내 에서의 인증수출자

에 의해

(b) 원산지 제품을 담은 하나 이상의 포장

물로 구성되고 그 총액이 EUR6000을 초과 

하지 않는 모든 탁송품에 대한 것이 본 절

차 제110(1)조가 정하는 지원이 적용되는 

조건하에서 모든 수출자에 의해

2. 해당제품이 공동체나▶M21수혜국 또는 

지역◀원산지로 간주 될 수 있고 본절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인보이스신

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3. 인보이스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수출국의 세관이나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해당 제품의 원산

지지위와 본 절 기타요건의 충족을 입증 

하는 적절한 제반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인보이스신고는 수출자가 부록22에 적

힌 문구의 신고를 인보이스신고서, 인도 

전표 또는 기타상업문서 위에 그 부록이 

정하는 언어 버전중 하나로 수출국가 법령

상 조항에 따라 타이핑, 날인 또는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고를 수기

로 하 는 경우에는 정자로 적되 잉크를 사

용하여야 한다. 

5. 인보이스신고서에는 문서상 수출자의

원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117조의 

의미내에 인증수출자가 자신이 수기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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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of the 
exporting country. If the declaration is 
handwritten, it shall be written in ink, in 
printed characters. 
5. Invoice declarations shall bear the original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manuscript. 
However, an approved exporter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7 shall not be required 
to sign such declarations provided that he 
gives the customs authorities a written 
undertaking that he accepts full responsibility 
for any invoice declaration which identifies 
him as if it had been signed in manuscript by 
him. 
6.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1(b), 
the use of an invoice declaration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special conditions: 
(a) an invoice declaration shall be made out 
for each consignment; 
(b) if the goods contained in the consignment 
have already been subject to verifica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by reference to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the 
exporter may refer to this check in the 
invoice declaration. 
The provisions of the first subparagraph shall 
not exempt exporters from complying with 
any other formalities required under customs 
or postal regulations. 

Article 117 

1. The customs authorities in the Community 
may authorise any expo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ed exporter’, 
who makes frequent shipmen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the Communi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98(2), and who offer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all 
guarantees necessary to verify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fulfi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to make out invoice declaration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products 

성한 문서에 서명한 것을 나타내는 모든 

인보이스신고서에 대해 전책임을 부담 하

겠다는 서면보증을 제출하면 그인 증수출

자는 인보이스신고서에 서명 할 필요가 없

다.

6. 제1(b)항에 언급된 케이스의 경우, 인보

이스신고서의사용에는아래특별조건들이

적용된다. 

(a) 인보이스신고서는 각 탁송품에 대해작

성 할 것 

(b) 탁송품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수출국

에서‘원산지제품’의 정의와 관련된 확

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수출자는 인보

이스신고서에 그 확인 내용을 참조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항들이 수출자에 대해 관세규

정 또는 우편규정상 요구되는 다른 요식행

위의 준수를 면제할 수는 없다.  

     

                                      

         제117조

1.공동체세관당국은제 98조(2) 의미내에서 

유럽연합이 원산지인 제품을 수시로 선적

하고 그제품의 원산지지위를 확인하고 본 

기타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보증을 세관당국이, 만족할 만큼 제

시하는 모든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

함)에게 해당제품의 가액과는 상관없이 인

보이스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 할 수 있

다. 

2. 세관당국은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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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ed. 
2. The customs authorities may grant the 
status of approved exporter subject to any 
conditions which they consider appropriate.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assign the 
approved exporter a customs authorisation 
number which shall appear on the invoice 
declaration. 
4.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monitor the 
use of the authorisation by the approved 
exporter. 
5. The customs authorities may withdraw the 
authorisation at any time. They shall do so 
where the approved exporter no longer 
offers the guarante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does not fulfil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r otherwise 
makes improper use of the authorisation. 

S e c t i o n 3 
Local clearance procedure  

Article 283 

Authorisation to use the local clearance 
procedure shall be gran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in the manner laid down in 
Articles 253, 253a, 253b and 253c to any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roved exporter’, wishing to carry out 
export procedures at his premises or at the 
other places designated or approv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rticle 285 

1. The approved exporter shall, before 
removal of the goods from the places 
referred to in Article 283, fulfil the following 
obligations: 
(a) duly inform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of such removal by lodging a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82; 

는 조건을 붙여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3.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신고서에 적힐 세관인증번호(통관허가) 번

호를 부여하여야한다. 

4.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자격 이용을 

감시하여야한다. 

5.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언제든 

철회 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

가 제1항이 정하는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

지 않거나, 제2항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

지 않거나,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을 철회하

여야 한다. 

제3절

현지통관절차

제283조

현지통관절차를 사용 할 수 있는 자격은 

제253, 253a, 253b 및 253c조가 정하는 조

건과 방식에 따라 자신의 영내나 세관당국

이지정하거나 승인하는 다른장소에서 수

출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모든사람(이하

‘인증수출자’라함)에게 부여된다. 

제285조

1. 인증수출자는 제283조가 정하는 장소로

부터 상품을 반출하기 전에 아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제282조가 정하는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반출물의수출을 세관에 

신고하는것

(b) 그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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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ke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ny documents required for the export of the 
goods. 
2. The approved exporter may lodge a 
complete export declaration in place of the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In this case, the 
requirement for a supplementary declaration, 
laid down in Article 76(2) of the Code, shall 
be waived. 

Article 285a 

1. The customs authorities may exempt the 
approved exporter from the requirement to 
lodge a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at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for each removal of 
goods. This exemption shall be granted only 
if the approved exporter fulfils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approved exporter informs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of each removal, in 
the manner and form specified by that 
office; 
(b) the approved exporter supplies, or makes 
available, to the customs authorities all 
information they consider necessary for 
effective risk analysis before the removal of 
the goods from the places referred to in 
Article 283; 
(c) the approved exporter enters the goods in 
his records. 
The entry referred to in point (c) of the first 
subparagraph may be replaced by any other 
formality, requir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which offers similar guarantees. 
This entry shall indicate the date on which it 
is made and the particulars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goods. 
The entry referred to in point (c) of the first 
subparagraph may be replaced by any other 
formality, requir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which offers similar guarantees. 
This entry shall indicate the date on which it 
is made and the particulars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goods. 

세관당국에 제출하는것

2. 인증수출자는 간이수출신고서 대신 완

전한 수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경

우, 법제76(2)조가 정하는 보충신고서 요

건은 면제된다.

제285a조

1.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각 반출 상

품에 대한 세관에 단순 수출신고서를 제출

하는 요건을 면제 할수 있다. 이러한 면제

는 인증수출자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a) 인증수출자가 세관에 그세관이 정하는 

방법과 양식으로 그반출 상품의 수출을 신

고하는것 

(b) 인증수출자가 제283조가 정하는 장소

로부터 상품을 반출하기 전에 효과적인 위

험분석을 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그 세관당국에 제공하는것 

(c) 인증수출자가  그상품을 자신의 기록

에 기입하는것.

제1항의 ©호가 정하는 기입은 유사한 보

증이 되는 것으로서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입 사항

에는 기입일과 그 상품을 확인하는데에 필

요한 사항들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1a. 제592a조나 592d조가 적용되는 경우, 

세관당국은 어느 경제주체로 하여금 각 수

출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를 그의 기록에 

기입하되 그전체는 상품이 공동체의 세관 

구역을 이탈한 후 최대 1개월내에 정기적

으로 보충신고를 통해 그세관당국에 신고

하도록 허가 할 수 있  다. 그러한 조치는 

아래의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a) 경제 주체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금지

품목이나 제한품목이 아닌 상품을 위해서

만 사용 할 것

(b) 경제주체가 수출세관이 그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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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certain particular circumstances justified 
by the nature of the goods in question and 
the rapid turnover of export operations, the 
customs authorities may, until 30 June 2009, 
exempt the approved exporter from the 
requirements set out in points (a) and (b)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paragraph 1, 
provided that he supplies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with all the information it considers 
necessary to enable it to exercise its right to 
examine the goods, should the need arise, 
before the exit of the goods. 
In this case, entry of the goods in the records 
of the approved exporter shall be equivalent 

to release. 

Article 285b 

1.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point (a)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Article 285a(1) shall 
be given to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by 
the deadlines provided for in Articles 592b 
and 592c. 
2. The entry in the records referred to in 
point (c)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Article 
285a(1) shall include the particulars for the 
local clearance procedure set out in Annex 
30A.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Articles 796a to 796e are 
met. 

Article 286 

1. To check that the goods have actually left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 
Copy No 3 of the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shall be used as evidence of exit. 
The authorization shall stipulate that Copy 
No 3 of the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be authenticated in advance. 
2. Prior authentication may be effected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a) box A may be stamped in advance with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수출세관에 제공하

는것  

(c) 수출세관이 반출세관과 다른 경우, 세

관당국은 그러한 조치와 (b)호가 정하는 

자료를 반출세관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

는데에 동의하여야한다.  

제1항이 정하는 조치가 활용되는 경우에

는 수출과 반출에 대해 기록에 그 상품을 

기입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해당상품의 특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

정되는 특정상황에서 수출주체의 신속한 

매출을 위해, 세관당국은 필요한 경우 수

출세관이상품을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상품이 

반출되기 전에 인증수출자가 수출세관에 

제공하면 2009년 6월 30일까지 인증수출

자에게 제1항 제1목 (a) 및 (b)호가 정하는 

요건을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수출자의 기록에 그 상품을 

기입하는 것은 면제된 것과 동일하다. 

제285b조

 

1. 제285a(1)조의 제1항 (a)호가 정하는 자

료는 제592a 및 592c조가 정하는 마감시간

까지 수출세관에게 제출되어야한다. 

2. 제285a(1)조의 첫항 ©호가 정하는 기록

의 기입에는 부록 30A가정하는 현지통관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세관당국은 제796a조부터 제796e 조사

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6조

1. 상품이 공동체 관세구역을 실제로 이탈

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단식관리문

서 3호본이 반출 증빙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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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mp of the competent customs office, 
and signed by an official from that office; 
(b) the approved exporter may stamp the 
declaration using a special stamp conforming 
to the model shown in Annex 62. 
The imprint of this stamp may be preprinted 
on the forms where the printing is entrusted 
to a printer approved for that purpose.  
3. Before the departure of the goods the 
approved exporter shall fulfi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carry out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285 or 285a; 
(b) indicate on any accompanying document 
or any other medium replacing it the 
following particulars: 
(i) the reference to the entry in his records; 
(ii) the date on which the entry referred to 
in point (i) was made; 
(iii) the number of the authorisation; 
(iv) the name of the issuing customs office.

Article 287

1. The authorization referred to in Article 
283 shall lay down the specific rules for the 
operation of the procedure and in particular 
shall stipulate:
— the goods to which it applies,
— the form of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285,
— the time of release of the goods,
— the content of Copy No 3 and the means 
by which it is to be validated,
— the procedure for presenting the 
supplementary declaration and the time limit 
within which it must be lodged.
2. The authorization shall include an under 
taking by the approved exporter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safe 
keeping of the special stamp or of the forms 
bearing the imprint of the stamp of the 
customs office of export or the imprint of 
the special stamp. 

세관당국은 그단식 관리문서 3호본 이사

전에 인증되었음을 규정하여야한다. 

2. 사전허가는 아래의 것 중 하나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다. 

(a) 구획 A에는 사전에 관할세관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고 그 세관직원이 서명하여

야한다. 

(b) 인증수출자는 부록 62에 제시된 모델

에 부합하는 특수인장을 사용하여 신고서

에 날인 할 수 있다. 

그날인은 그러한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프

린터에서 프린트 하도록 허용된 경우에는 

사전에 그양식에 프린트할 수 있 다. 

3. 상품이 출항하기전에인증수출자는아래

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a) 제285조나 285a조가 정하는 절차를 이

행 할 것

(b) 첨부문서나 이를 대신하는 다른 매체

에 아래사항을 기입할 것  \

(i) 자신의 기록 인용

(ii) 제(i)호가 정하는 기입내용이 입력 된날

짜

(iii) 허가번호

(iv) 발급세관명

제287조

1. 제283조가 정하는 인가는 절차의 운용

에 필요한 세부규칙, 특히 아래의 것을 기

술하여야 한다. 

(a) 적용대상상품

(b) 제285a(1)조가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

(c) 상품을 방출하는 방식과 시기

(d) 첨부문서나 이를 대체하는 문서의 내

용과 그것의 효력을 발생 시키는방법

(e) 보충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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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국문

출 마감 시기

제796a조부터 제796e조가 적용되는 경우, 

제1항 ©호가 정하는 방출은 제796b조에 

따라 허용되어야한다. 

2. 그러한 인가에는 인증수출자로 하여금 

특별직인이나 수출세관인장 또는 특별 직

인이 프린트 된 양식의 보안을 보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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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U이사회규칙(EEC) No 1207/2001

(Acts whose publication is obligatory)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on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and forms EUR.2 and the issue of 

certain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under 

the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51/83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133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Whereas:

(1) Council Regulation (EEC) No3351/83 of 14 

November1983 on the procedure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certificates EUR.1 and the 

making-out of forms EUR.2 under the 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1) 

provided for the correct application of the 

preferential origin rules in relation to exports from 

the Community to certain third countries.

(2) Many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customs 

fiel since Regulation (EEC) No 3351/83 was adopted.

(3) In the context of the single market, it has been 

found that firms exporting goods from one or more 

(의무적 간행 법률)

유럽연합과 특정국가들 간의 특혜무역 

규율조항과 (EEC)무효화 규정 제

3351/83호상의 이동확인서 EUR.1, 인보

이스신고서와 EUR.2양식 작성 및 인증

수출자 인가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2001년 6월 11일자 (EC)의

회규정 제1207/2001호

유럽연합 CIL이 본 규정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설립조약, 특히 그 제133조 관

련,

위원회의 제안과 관련하여,

(1) 유럽경제공동체와 특정국가들(¹) 

간 특혜무역 적용 조항상의 이동확인서 

EUR.1 발급 및 EUR.2양식 작성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1983년 11

월 14일자 (EC)위원회규정 제3351/83호

가 유럽연합공동체로부터 특정의 제3

국가들에 수출되는 품목들의 특혜원산

지 규칙의 정확한 적용에 관하여 규정

하였다.

(2) (EEC)규정 제3351/83이 채택된 후 

통관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3) 하나의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설

립국가 외의 하나 이상의 회원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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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States other than the one in which they are 

established and wishing to use simplified procedures 

for the issue of proof of origin, sometimes have to 

apply for a separat authorisation for each Member 

State of export. It is desirable to simplify this 

situation, while ensuring that the machinery of the 

preferential arrangements can continue to operate 

properly.

(4)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ssuing or 

verifying proofs of origin should be in a position to 

fulfil the Community's commitments under the 

preferential agreements within the requisite 

deadlines.

(5) In the interests of clarity, Regulation (EEC) No 

3351/83 should be repealed and replaced by this 

Regulation, HAS ADOPTED THIS REGULATION:

상품을 수출하는 회사로서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단순화된 절차를 이용하고

자 하는 회사가 각 수출국가에 대해 별

도의 인가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화 하면서 특혜

조치 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원산지증명을 발급하거나 확인하는 

기관은 정해진 기일 내에 특혜약정상의 

공동체 협약을 완수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5)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EEC)

규정 제3351/83호를 무효로 하고 본 규

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Article 1

Scope

This Regulation lays down rules intended to 
facilitate:
(a)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by 
Member States
authorities,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or formsn EUR.2 by Community exporters;
(b) the issue of approved-exporter authorisations 
valid in several Member States;
(c) the functioning of the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between the Member States.

Article 2

Supplier's declarations and their use

제1조

범위

본 규정은 아래 사항들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규칙을 정한다.
(a) 회원국가 기관에 의한 이동확인서 
EUR.1 발급, 공동체 수출자들의 인보이
스신고서나 EUR.2 양식 작성

(b) 몇몇 회원국에 해당하는 인증수출
자 인가서 발급
(c) 회원국들 간 행정협력방안의 가동

제2조

공급자신고서 및 그 사용



- 225 -

1. Suppliers shall provide, by means of a declaration,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products with 
regard to the Community's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2. Supplier's declarations shall be used by exporters 
as evidence, in particular in support of applications 
for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or as 
a basis for making out invoice declarations or forms 
EUR.2.

Article 3

Making of supplier's declarations

Except in the cases provided for in Article 4, the 
supplier shall furnish a separate declaration for each 
consignment of goods.The supplier shall include that 
declaration on the commercial invoice relating to 
that consignment or on a delivery note or any other 
commercial document which describes the goods
(1) OJ L 339, 5.12.1983, p. 19. concerned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m to be identified.
The supplier may furnish the declaration at any 
time, even after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Article 4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s

1. When a supplier regularly supplies a particular 
customer with goods whose status in respect of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is expected to remain 
constant for considerable periods of time, he may 
provide a single declaration to cover subsequent 
shipments of those goo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A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may be issued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declaration.
2. A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may be issued 
with retroactive effect. In such cases, its validity 
may not exceed the period of one year from the 

공급자는 공동체 특혜원산지규칙과 관
련된 제품지위에 관한 자료를 신고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 신고서는 수출자가 특히 이동확
인서 EUR.1 발급신청이나 인보이스신
고서 또는 EUR.2 양식 작성을 위한 증
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자신고서 작성

제4조가 정하는 사안 외에는 공급자는 
각 탁송상품에 대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탁송상품과 관련된 상용인보
이스나 인도전표 또는 해당상품을 식별
할 수 있을 만큼 이를 상세히 기술한 기
타 상용문서에 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어느 때든, 상품이 이미 인도
된 후에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장기 공급자 신고서

1. 공급자가 특정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특혜원산지 관련 그 
상품의 지위가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 상
품의 후속선적에 적용될 단 하나의 신
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아래에서는 이
를 ‘공급자 장기신고서’라 칭한다. 
공급자 장기신고서는 그 신고서 발급 
후 일년이 되는 기간까지를 대상으로 
발급될 수 있다. 
2. 공급자 장기신고서는 소급효를 갖도
록 발급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력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날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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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n which it came into effect.
3. The supplier shall inform the buyer immediately 
when the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 is no 
longer valid in relation to the goods supplied.

Article 5

Form and making-out of supplier's declarations

1. For products having obtained preferential 
originating status, the supplier's declaration shall be 
given in the form prescribed in Annex I or, for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s, in that prescribed 
in Annex II.
2. For products which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Community without having 
obtained preferential originating status, the 
supplier's declaration shall be given in the form 
prescribed in Annex III or, for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s, in that prescribed in Annex IV.
3. The supplier's declaration shall bear the original 
signature of the supplier in manuscript and may be 
made out on a pre-printed form. However, where 
the invoice and supplier's declaration are drawn up 
by computer, the declaration need not be signed in 
manuscript provided that the supplier gives the 
client a written undertaking accepting complete 
responsibility for every supplier's declaration which 
identifies him as if it had been signed in manuscript 
by him.

Article 6

Information certificates INF4

1. To verify the accuracy or authenticity of a 
supplier's declaration, the customs authorities may 
call upon on the exporter to obtain from the supplier 
an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using the form 
shown in Annex V.
2. The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shall be issu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supplier is established. The said 
authorities shall have the right to call for any 

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급자 장기신고서가 공급된 상품과 
관련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공
급자는 구매자에게 이를 즉시 안내하여
야 한다. 

제5조

공급자신고서 양식과 그 작성

1.  특혜원산지자격을 획득한 제품에 대
한 공급자 신고서는 부록 I이 정하는 양
식, 장기공급자신고서는 부록II가 정하
는 양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 공동체 내에서 작업이나 공정을 거쳤
으나 특혜원산지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공급자 신고서는 부록 III이 정하는 양
식, 장기공급자신고서는 부록 IV가 정
하는 양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3. 공급자신고서에는 공급자의 자필 서
명이 있어야 하고 사전프린트 된 양식
에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보이스
와 공급자신고서가 컴퓨터로 작성된 경
우, 공급자가 자필 서명한 것처럼 되어 
있는 모든 공급자신고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을 고객에게 제출
한 때에는 신고서에 자필 서명할 필요
가 없다. 

제6조

자료확인서 INF4

1. 공급자신고서의 정확성이나 신빙성
을 확인하기 위해 세관당국은 수출자에
게 공급자로부터 부록 V가 정하는 양식
으로 된 자료확인서 INF 4를 입수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확인서 INF 4는 공급자가 설립
된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발급하여야 한
다. 위 세관당국은 모든 입증자료를 요
구할 수 있고 공급자 계정을 조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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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and to carry out any inspection of the 
supplier's accounts or any other check that they 
consider necessary.
3.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issue the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within three months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the declaration given by 
the supplier was correct.
4. The completed certificate shall be given to the 
supplier to forward to the exporter for transmission 
to the relevant customs authority.

Article 7

Preservation of declarations and supporting documents

1. A supplier who makes out a supplier's declaration 
shall keep all the documentary evidence proving the 
correctness of the declaration for at least three 
years.
2. A customs authority to which an application for 
the issue of an information certificate INF4 has been 
made shall keep the application form for at least 
three years.

Article 8

Approved-exporter authorisation

1. An exporter who frequently exports goods from a
Member State other than the one in which he is 
established may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covering such exports. For that purpose, 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he is both 
established and keeps the records containing the 
evidence of origin.
2. When the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satisfied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origin 
Protocols to the relevant Agreements or in the 
Community legislation concerning the autonomous 
preferential regimes are fulfilled, and issue the 
authorisation, they shall notify the Customs 
administrat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ed.

나 다른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다. 

3. 세관당국은 공급자가 제출한 신청서
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급자가 제
출한 신고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기재한 
자료확인서 INF 4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작성된 확인서는 공급자에게 발급되
고 다시 수출자를 통해 관련 세관당국
에 발송되어야 한다. 

제7조

신고서와 입증문서의 보관

1. 공급자신고서를 작성하는 공급자는 
그 신고서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모든 
문서를 최소한 삼 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2. 자료확인서 INF4 발급신청을 받은 
세관당국은 그 신청서양식을 최소한 삼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수출자의 허가

1.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
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
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
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설립되고 원산
지증명이 들어 있는 기록이 보관된 회
원국의 관할권 있는 세관당국에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이 정하는 세관당국이 관련협
정상 또는 자율특혜제도 관련 공동체법
률상의 원산지규약에 정해진 조건이 충
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발급한 경
우, 그 세관당국은 관련 회원국 관세행
정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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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The Member States' customs authorities shall assist 
each other in check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given in suppliers' declarations and in 
ensuring that the system of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operates correctly.

Article 10

Checking supplier's declarations

1. Where an exporter is unable to present an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within four months of 
the request of the customs authorities,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of export may 
directly ask the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supplier is established to confirm the 
status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respect of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of export shall send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to 
whom the request is addressed all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and give the reasons of form or 
substance for their enquiry.
In support of their request, they shall provide all 
documents or information they have obtained which 
suggest that the supplier's declaration is inaccurate.

3. The verifica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supplier's declaration has been issued. The 
authorities in question may call for any evidence, 
carry out any inspection of the producer's accounts 
or conduct any other verification considered 
appropriate.
4. The customs authorities requesting the 
verification shall be informed of the results as soon 
as possible by means of the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5. Where there is no reply within five months of the 
date of the verification request or where the reply 

제9조

상호행정지원

회원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신고서상 자
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인증수출자 
인가시스템이 정확히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급자신고서 점검

1. 수출자가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은 후 
사 개월 이내에 자료확인서 INF 4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 수출회원국 관세당
국은 그 공급자가 설립된 회원국 세관
당국에 직접 특혜원산지규칙에 관련된 
해당제품의 자격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목적상, 수출회원국 세관당
국은 그 요청대상회원국 세관당국에 자
신이 입수한 모든 자료를 발송하고 요
청대상 사유에 관한 양식과 내용을 제
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세
관당국은 공급자신고서가 정확하지 않
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입수문서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확인작업은 공급자신고서가 발급된 
회원국 세관당국이 하여야 한다. 대항 
세관당국은 증거제출을 요구하거나 생
산자 계정을 조사하거나 기타 적절하다
고 판단하는 모든 확인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확인을 요청한 세관당국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자료확인서 INF 4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확인신청일 후 오 개월 이내에 회신
이 없거나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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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demonstrate the real origin of the products,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shall 
declare invalid the EUR.1 movement certificates 
issued, the invoice declarations or the EUR.2 forms 
made out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in question.

Article 11

Repeal

Regulation (EEC) No 3351/83 is hereby repealed.
References to the repealed Regulation shall be 
construed asreferences being made to this 
Regulation 

Article 12

Transitional provisions

1. Supplier's declarations, including long-term 
suppliers' declarations made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shall remain valid.
2. Supplier's declarations conforming to the 
specimens in Regulation (EEC) No 3351/83 may 
continue to be issued for a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3. Information certificate INF 4 forms of the type 
shown in Annex V to Regulation (EEC) No 3351/83 
may continue to be used for a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Article 13

Entry into force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20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여주는 충분한 자료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은 문제가 된 문
서를 근거로 발급된 EUR.1 이동확인서
와 인보이스신고서 또는 EUR.2의 무효
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11조

폐지

(EEC)규정 제3351/83호는 본 조를 통해 
이를 폐지한다.

폐지된 규정의 원용은 본 규정을 원용
하는 것으로 새긴다.  

제12조

경과조항

1. 공급자 장기신고서를 포함한 공급자
신고서로서 본 규정 시행일 전에 작성
된 것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2. (EEC)규정 제3351/83호상의 견본에 
합치하는 공급자신고서는 본 규정 시행
일 후 12개월간 계속 발급될 수 있다. 

3. (EEC)규정 제3351/83호 부록 V에 게
시된 유형의 자료확인서 INF 4양식은 
본 규정 시행일 이후 12개월간 계속 사
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일

본 규정은 그것이 유럽연합 공식간행물
에 공표된 날 후 20번째 날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그 전체가 모든 회원국을 구
속하고 그들에 직접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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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at Luxembourg, 11 June 2001.

For the Council
The President
M. SAHLIN

2001년 6월 11일 Luxembourg에서 시행
함. 

유럽위원회를 대신하여
        의장
      M. SAH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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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공급자신고서(번역문)

L 165/4                유럽연합 공식 간행물                       21.6.2001

부록 I

특혜원산지자격을 가진 제품에 대한 공급자신고서

아래에 그 문구가 제시된 공급자신고서는 주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석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다.

신고서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본 문서에 게시된 …………………….(¹)의 원산지가 …

………….(²)라는 것과 …………………….(³)과의 특혜무역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칙

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인은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추가 문서들을 제출할 책임을 진다.

…………………………………… (4)

…………………………………… (5)

…………………………………… (6)

 

           

(¹) 문서상 열거된 상품 중 몇 개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되, 신고서에는 아

래와 같이 기입한다.  

   ‘…본 인보이스에 게시되고 표시가 된 상품은 …가 원산지로서…’

(²) 연합, 회원국 또는 파트너국가

(³) 파트너국가 또는 관련국가

(4) 장소와 날짜

(5) 성명과 회사 내 직책

(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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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번역문)

L 165/4               유럽연합 공식 간행물                       21.6.2001

부록 II

특혜원산지자격을 가진 제품의 장기신고서

아래에 그 문구가 제시된 공급자신고서는 주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석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다. 

신고서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³)에 정기적으로 수출되는 아래에 적은 
상품 
…………………………………(¹)
…………………………………(²)
…………………………………..
…………………………………이
원산지가 ………………………………….(4)이고 ………………………..(5)와의 특혜
무역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칙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 신고서는 …………………………에서 ……………………(6)으로 발송되는 이 제
품의 모든 추가 선적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본인은 본 신고서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즉시 ………
……………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본인은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모든 추가 보완문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할 것을 약속
한다.
…………………………(7)

…………………………(8)

…………………………(9)

             

(¹) 제품설명

(²) 예를 들어 모델번호 ___와 같이 인보이스에 사용되는 상용기호

(³) 상품공급대상회사의 명칭

(4)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파트너 국가

(5) 파트너국가나 관련국가를 기록할 것

(6) 날짜 기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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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갖지 못한 상품의 공급자신고서(번역문)

L 165/4                유럽연합 공식 간행물                       21.6.2001

부록 III
특혜원산지자격을 갖지 않은 제품에 대한 공급자신고서

아래에 그 문구가 주어진 공급자신고서는 주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석을 복제하면 안 된다. 

신고서

첨부문서 대상상품의 공급자로서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아래 사항을 신고합니다.

1. 유럽연합이 원산지가 아닌 아래 원자재는 유럽연합 내에서 이들 상품을 생산
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2. 이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된 다른 모든 원자재들은 유
럽연합이 그 원산지입니다. 

본인은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다른 입증문서들을 제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5)
…………………………………(6)

      
(1) 신고서가 첨부된 원 인보이스, 인도전표 또는 기타 상용문서가 동일한 비율의 비-원산지 자재를 함유하지 않는 

다양한 상품(들)에 관련된 것인 경우, 공급자는 그들 간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예시:
문서가 항목번호 8450인 세탁기제조에 사용되는 항목번호 8501인 여러 모델의 전기모터에 대한 것이다. 그 모
터들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의 성격과 가액은 모델 별로 다르다. 그 모델들 목록은 칼럼1에 별도로 
기입하고 다른 칼럼에는 그들 각각에 대한 자료를 기입해서 세탁기 제조자가 세탁기에 포함된 모터들의 각 유
형에 의존해서 자신의 각 제품의 원산지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기입
예시:
이전 제62장의 의복관련 규칙은 비-원산지 원사의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어느 프랑스 의복제조자가 비-원산
지원사로 포르투갈에서 직조한 원단을 사용하였다면 그 포르투갈 공급자는 그의 신고서 칼럼 2에 그 원사가 비
-원산지 원자재임을 기입하면 되고 HS 항목이나 그 원사의 가액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비-원산지 철 환봉으로부터 HS 항목이 7217인 와이어를 생산하는 회사는 칼럼 2에 ‘철 환봉’을 기입하여야 한
다.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의 가액에 대한 백분비 한계를 정한 원산지규칙이 적용되는 어느 기계에 그 와이
어가 사용된다면, 그 환봉의 가액을 칼럼 4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가액’은 수입 당시의 원자재 통관가액을 의미하되, 그것을 알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에서 그 원자재에 
대해 지불한 확인 가능한 최초가격을 의미한다. 
사용된 각 유형의 비-원산지 원자재에 대해 칼럼 1에 기입된 상품의 단위 별 정확한 가액을 적어 넣을 것

(4) 장소 및 날짜
(5) 성명과 직책, 회사명과 주소
(6) 서명

 공급된   상품 내역
 사용된   비-원산

지 원자재 내역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HS 항목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가액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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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특혜원산지지위를 갖지 못한 상품의 장기공급자신고서(번역문)

L 165/4                유럽연합 공식 간행물                       21.6.2001

부록 IV

특혜원산지자격을 갖지 않은 제품의 공급자 장기신고서

아래에 그 문구가 주어진 공급자신고서는 주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석을 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서
………………………..(¹)에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본 문서 대상상품의 공급자인 아
래 서명한 본인은 아래 사항을 신고한다.

1. 이들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유럽연합이 원산지가 아닌 아래의 원자재가 유럽
연합 내에서 사용되었다. 

2. 이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된 다른 모든 원자재들은 유
럽연합이 원산지이다. 
본 신고서는 ………………로부터 ……………………(5)로 발송되는 이들 제품의 차
후의 모든 선적에 해당된다. 
본인은 본 신고서가 효력을 잃는 즉시 이를 ……………..에 통지할 것을 확인한다.
본인은 세관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추가 입증문서들을 제출할 것을 확인한다. 

…………………………(6)
…………………………(7)
…………………………(8)               
(¹) 고객 명과 주소

(²) 신고서가 첨부된 원 인보이스, 인도전표 또는 기타 상용문서가 동일한 비율의 비-원산지 자재를 함유하지 않는 

다양한 상품(들)에 관련된 것인 경우, 공급자는 그들 간을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예시:

문서가 항목번호 8450인 세탁기제조에 사용되는 항목번호 8501인 여러 모델의 전기모터에 대한 것이다. 그 모터들

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의 성격과 가액은 모델 별로 다르다. 그 모델들 목록은 칼럼1에 별도로 기입하고 

다른 칼럼에는 그들 각각에 대한 자료를 기입해서 세탁기 제조자가 세탁기에 포함된 모터들의 각 유형에 의존해서 

자신의 각 제품의 원산지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³)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기입

예시:

이전 제62장의 의복관련 규칙은 비-원산지 원사의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어느 프랑스 의복제조자가 비-원산지원

사로 포르투갈에서 직조한 원단을 사용하였다면 그 포르투갈 공급자는 그의 신고서 칼럼 2에 그 원사가 비-원산지 

원자재임을 기입하면 되고 HS 항목이나 그 원사의 가액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비-원산지 철 환봉으로부터 HS 항목이 7217인 와이어를 생산하는 회사는 칼럼 2에 ‘철 환봉’을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의 가액에 대한 백분비 한계를 정한 원산지규칙이 적용되는 어느 기계에 그 와이어가 사용

된다면, 그 환봉의 가액을 칼럼 4에 기입하여야 한다. 

(4) ‘가액’은 수입 당시의 원자재 통관가액을 의미하되, 그것을 알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에서 그 

원자재에 대해 지불한 확인 가능한 최초가격을 의미한다. 

사용된 각 유형의 비-원산지 원자재에 대해 칼럼 1에 기입된 상품의 단위 별 정확한 가액을 적어 넣을 것

(5) 날짜 기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6) 장소와 날짜

(7) 성명과 직책, 회사 명과 주소

(8) 서명

  공급된   상품 내역(²)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내역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HS 항목(³)

  사용된   비-원산지 
원자재 가액(4)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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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증명서 INF 4(번역문)

L 165/4                유럽연합 공식 간행물                       21.6.2001

1. 공급자 

(상호, 전체 주소, 국가)

INF 4 자료확인서

  번호 A 000.000

이 양식에 기입하기 전에 뒷면을 참조

할 것 
 2. 수하인

  (상호, 전체 주소, 국가)

EUR.1 발급과 인보이스신고서 및 양

식 EUR.2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확인서
3. 인보이스 번호 (¹)(²) 4. 관찰내용
5. 품목번호 – 마크와 번호 – 포장 수와 

종류 – 상품명세(³)

6. 총 무게(kg) 또는 기타 치

수 (l, m³, 등)

 7. 세관 승인 

 신고서 확인:

  □……………정확함

  □…………….정확하지 않음

               

  (5번 박스 참조)

발 급 국 가 … … … … … … …

…………………

…………………………………

(장소와 날짜)

… … … … … … … … … … …

……………………

                    (서명)

                     날인

8. 공급자 신고내용

아래 서명한 본인은 박스 5와 아래(4)에 기입

된   상품의 원산지자격에 관한 신고내용이 아

래와 같음을 신고한다. 

  □박스3에 기입되고 본 확인서(¹)에 첨부된  

    인보이스(들)

  □……….(날짜)일자   본인의 장기신고서

가/들이   정확함.

(장소와 날짜)………………………………………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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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번역본)

신청 주의사항

1. 서류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반드시 검역신고 등록번호를 취득한 뒤(검역신고문의전화 
010-58619886), 원산지등록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2. 서류등록 신청업체, 연1회 심사는 모두 원산지업체등록홈페이지（http://ocr.eciq.cn)에서 
업체기본정보, 업체제품정보, 업체제품상세설명, 업체신청자정보, 업체주요생산가공설비목
록, 업체전자문건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조직 및 기관 코드 사본 스캔) 등 신청정보를 기
입해야 한다. (등록지역이 해정구, 창평구, 연경현 지역의 업체 및 신청자는 업체기본정보와 
신청자정보 소속기관, 증명기관, 수령기관은 북경해정국본부를 선택, 기타구현의 업체는 북
경국본부를 선택) 전자문건은 저장 및 제출하고, 제출 후 작성한 문건을 인쇄하여 등록업체 
대표자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다. 모든 서류를 북경출입국검사검역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상품검사검역국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원산지검사관증을 보유한) 
검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4. 신청업체의 증명서에 날인할 인감도장은 반드시 중문, 영문의 인감도장 모두 일치해야 
하며, 크기는 6CM(길이) × 4CM(넓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색감과 형태의 제한은 
없다. 
5. 신청접수비 500 위안이며, 일반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신청접수비를 받지 않는다. 
6. 신청등록업체는 신청일부터 만 12개월 1달 전에 반드시 감사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감
사수속 같은 경우는 <원산지신청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등록제품 유효기간은 1년
으로, 1년 초과 시에는 외지제품<원산지표준검사결과서>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시 
신청등록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수정내용을 비고란에 기입해야 하며, 단독으
로 수정내용 변경신청은 불가하다.
7. 신청등록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많을 경우, <원산지증명신청인등록변경서식>을 작성하
고 변경내용 신청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8. 제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제품 출하 전에 검역기관이 현장에서 업체 및 제품현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9. 타지 제품<원산지표준조사결과서식>은 생산업체가 현지검역기구에 신청을 해야한다.
10. 북경 소재의 업체 생산제품은 <제품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제품비용명세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11. 본 서식의 모든 페이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고 수정되거나 공백의 페이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법정대표인 서명과 원산지검사관 모두 친필 서명을 해야 한다. 
12. HS 코드는 세관법에 따라 8-10자를 기입해야 한다.
13. 수입제품의 성분은 제품 수입성분의 함유량을 말하며, 수입성분이 없다면 0을 기입하
고, 수입성분이 있다면 수입성분의 공장출고가격의 백분율을 기입해야 한다. 
14. 원산지증명서 신청 발급은 반드시 법적 원산지등록증명 자격증을 보유한 감사원에 신
청을 해야 한다. 
별첨(사본은 반드시 A4 용지로 제출되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날인본 각 1부; 
2. 수출입영업허가 자격증명, 증명서 허가, 대외무역영업자 등록서류 사본 및 날인본; 
3. 기관 및 기구코드 원본 및 사본; 
4. 북경 소재의 업체생산제품은 <제품비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자재구매영수증 복사 및 
날인본; 
5. 북경 외 타지역 업체생산제품은 현지검역기관이 발부한 <원산지표준검사결과서식> 정
본을 제출해야 한다; 
6. 법적 대표자 신분증 복사본; 
7. 현지의 검사관 신분증 사본; 
8. 검사관 자격증 사본; 9. 기타 서류

http://ocr.eciq.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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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번역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안내드립니다. 

신청업체는 본 등록서식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

해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제품원산지조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제품혜택원산지관리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모든 부문의 원산지증명서를 신고하고 증명서에 기입된 제품

을 관리하고 이에 상응하는 원산지 표준에 부합시켜야 한다.

2. 본 신고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원산지 등록기관 및 변경사항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3. 신고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관련 무역증명서는 모두 3년 이상 보관해

야 한다. 

4. 원산지등록심사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성실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위 내용에 위반될 경우, 본 업체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대표자 서명 :

(날인)

신청일자 :  연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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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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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번역본)

신고등록번호
조직 및 

기관코드

신청

인

중문명

영문명

등록주소 : 

현주소(중문) :

현주소(영문) : 

우편번호 사업등록지역 법인대표

담당자 연락처 FAX

사업자등록증

업종(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1. 공기업
2. 

중외합자기업

3.중외합작기

업

4.해외독자회

사83)

5. 협동조합 6. 민영기업

7. 유한

책임기업

8. 주식회사

9.개인

운영기업

10. 국외기업

11. 여행

판매업

12.기타기업

사업 유형(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경영식 생산식

신청항목(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등록  접수  감사

접수기관(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세요)

기관명칭 북경국본부 북경해정국본부 타지역발급기관

소속기관

발급기관

수령기관

83)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설립한 법인



- 247 -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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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성명 필적 연락처

성별 신청인번호 직무(영문)

학력 신분증번호 핸드폰

성명 필적 연락처

성별 신청인번호 직무(영문)

학력 신분증번호 핸드폰

성명 필적 연락처

성별 신청인번호 직무(영문)

학력 신분증번호 핸드폰

성명 필적 연락처

성별 신청인번호 직무(영문)

학력 신분증번호 핸드폰

법인대표

상기 본인은 상기 업체의 대표로써 검역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법인대표서명(인):

등록업체 원산지증명서용 

중,영문도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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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상품명칭 HS CODE 수입성분
수출국가

혹은 지역

생산기업

조직기구번호

생산기업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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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설비명칭 가공공정 수량 비고



- 253 -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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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접수의견 :

서명 :                                                    년    월    일

1차 심의

서명 :                                                    년    월    일 

현장검사결과

서명 :                                                    년    월    일

재심의

서명 :                                                    년    월    일

검역기관의견

서명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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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등록서식

발급기관의 생산기업 현장 감사 공정

1.  기업 대표의 기업 기본 현황 소개

  1) 기업현황(기업의 성질, 인증현황, 투자생산일자, 생산규모, 가공능력 및 구성원 현황)

  2) 제품원재료, 부품 출처 현황

  3) 제품생산공정

2. 감사단의 기업 기본정보 조사

  1) 기업명 부합 여부

  2)　등록주소 일치 여부

  3) 기업의 자질(사업자등록증, 수출입허가증, 기업조직코드 등)

3. 감사단의 제품원재료, 부품 출처 증명서 조사

  1) 기업의 원재료, 부품구매영수증 및 재료공급에 대한 증명 

  2)　기업의 <제품비용명세서>

4. 감사단의 제품생산과정, 공정순서 및 제품생산가공설비 현장 조사

  1) 생산과정, 공정순서의 부합 여부 현장감사

  2) 생산가공설비의 부합 여부 현장감사

  3) 생산가공설비 명칭, 수량과 신청내역정보와 일치 여부 현장감사

5. 감사단의 원재료, 부품 출처 현장 조사

  1) 원재료창고 내 원재료, 부품의 출처 현장 감사

  2) 생산가공 원재료, 부품의 출처 현장 감사

6. 감사단의 수출제품 수량, 포장 현장 조사

  1)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수량 현장 감사

  2)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포장 현장 감사

  3) 생산가공현장, 완제품 창고의 제품 포장케이스 현장 감사

7. 현장 샘플 수집(필요 시)

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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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85)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
产地管理规定》已于2008年12月25日经海
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
2009年3月1日起施行。84)

　　署　长

　　　　　　　    二○○九年一月八日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
地管理规定

第一条 为了正确确定优惠贸易协定项下
进出口货物的原产地，规范海关对优惠贸
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根据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
《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
关税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
物原产地条例》，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适用于海关对优惠贸易协
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

第三条 从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
（以下简称成员国或者地区）直接运输进
口的货物，符合下列情形之一的，其原产
地为该成员国或者地区，适用《中华人民
共和国进出口税则》中相应优惠贸易协定
对应的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以下简称
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

(一) 完全在该成员国或者地区获得或者生
产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

정」이 2008년 12월 25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의 심의

를 통과하여 공포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서 장 

2009년 1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제1조  특혜무역협정(优惠贸易协定)하에서 수출입화

물의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하고 세관의 특혜무역협

정하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원산지관리에 대한 규범

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화물원산지조

례》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세관이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원산지관리(原产地管理)에 적용된다.

제3조  특혜무역협정 회원국(成员国) 또는 지역(이하 

“회원국 또는 지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운송 

(直接运输) 수입되는 화물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회원국 또는 지역을 그 원산지로 간주하

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특혜무역

협정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이하 “ 협

정세율(协定税率) 또는 특혜세율(特惠税率)”이라 한

다)을 반영한다.

(1)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에서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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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非完全在该成员国或者地区获得或者
生产，但符合本规定第五条、第六条规定
的。

第四条 本规定第三条第（一）项所称的
“完全在该成员国或者地区获得或者生
产”的货物是指：

（一）在该成员国或者地区境内收获、采
摘或者采集的植物产品；

（二）在该成员国或者地区境内出生并饲
养的活动物；

（三）在该成员国或者地区领土或者领海
开采、提取的矿产品；

（四）其他符合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完
全获得标准的货物。

第五条 本规定第三条第(二)项中，“非完
全在该成员国或者地区获得或者生产”的
货物，按照相应优惠贸易协定规定的税则
归类改变标准、区域价值成分标准、制造
加工工序标准或者其他标准确定其原产
地。

（一）税则归类改变标准，是指原产于非
成员国或者地区的材料在出口成员国或者
地区境内进行制造、加工后，所得货物在
《商品名称及编码协调制度》中税则归类
发生了变化。

(2)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에서 획득하거나 완전생산

되지는 않았으나, 다만, 본 규정 제5조 또는 제6

조의 규정에 상응하는 경우

제4조  본 규정 제3조제1항에서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에서 획득하거나 완전생산”된 화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내에서 수확, 채취 또는 채

집된 식물제품

(2)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내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산동물

(3) 해당 회원국 또는 지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채

굴 또는 추출한 광산품

(4) 기타 해당 특혜무역협정하에서 완전획득기준에 

부합되는 화물(상품)

제5조  본 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완전하게 해당 회

원국 또는 지역에서 획득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화물은 해당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세칙분류변경

기준(税则归类改变标准), 구역가치성분기준(区域价
值成分标准), 가공공정기준(制造加工工序标准) 또는 

기타 기준에 따라 그 원산지를 판정한다. 

 

(1) 세칙분류(税则归类) 변경기준이라 함은 원산지가 

비회원국 또는 지역인 원재료를 수출회원국 또는 

지역내에서 제조, 가공을 진행한 후 취득한 화물

이 《상품명칭 및 부호조화제도(商品名称及编码
协调制度)》중에서 세칙분류(税则归类)에 변화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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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区域价值成分标准，是指出口货物
船上交货价格（FOB）扣除该货物生产过
程中该成员国或者地区非原产材料价格
后，所余价款在出口货物船上交货价格
（FOB）中所占的百分比。

（三）制造加工工序标准，是指赋予加工
后所得货物基本特征的主要工序。

（四）其他标准，是指除上述标准之外，

成员国或者地区一致同意采用的确定货物
原产地的其他标准。

第六条 原产于优惠贸易协定某一成员国
或者地区的货物或者材料在同一优惠贸易
协定另一成员国或者地区境内用于生产另
一货物，并构成另一货物组成部分的，该
货物或者材料应当视为原产于另一成员国
或者地区境内。

第七条 为便于装载、运输、储存、销售
进行的加工、包装、展示等微小加工或者
处理，不影响货物原产地确定。

第八条 运输期间用于保护货物的包装材
料及容器不影响货物原产地确定。

第九条 在货物生产过程中使用，本身不
构成货物物质成分，也不成为货物组成部
件的材料或者物品，其原产地不影响货物
原产地确定。

第十条 本规定第三条所称的“直接运
输”是指优惠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从该

(2) 구역가치성분기준(区域价值成分标准)이라 함은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FOB)에서 해당 화물의 

생산과정에서 당해 회원국 또는 지역의 비원산지 

재료가 격을 공제한 이후 남은가격이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FOB)중에서 차지하는 백분비율을 

말한다.

(3) 가공공정기준(制造加工工序)이라 함은 가공후 취득

한 화물에 기본특징을 부여한 주요공정을 의미한다.

(4) 기타 기준이라 함은 상기 기술한 기준을 제외하

고 회원국 또는 지역이 일치하게 동의하여 채택

한 화물원산지를 판정하는 기타 기준을 말한다.

제6조  특혜무역협정의 어느 하나의 회원국 또는 지

역이 원산지인 화물 또는 원재료를 동일한 특혜무역

협정의 다른 하나의 회원국 또는 지역내에서 다른 화

물의 생산에 사용하고 그 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

우에는 당해 화물 또는 원재료는 다른 하나의 회원국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제7조  적재(装载), 운송(运输), 보관(储存), 판매(销售
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진행한 가공, 포장, 전시 등 

미소가공(微小加工) 또는 처리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

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8조  운송기간(运输期间) 화물을 보호하는 데 사용

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9조  화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하였으나, 화물의 

성분을 구성하지 않고 화물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

는 원재료 또는 물품의 원산지는 화물의 원산지의 판

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0조 본 규정 제3조에서 가리키는 “직접 운송(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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协定成员国或者地区直接运输至中国境
内，途中未经过该协定成员国或者地区以
外的其他国家或者地区（以下简称其他国
家或者地区）。 

原产于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的货
物，经过其他国家或者地区运输至中国境
内，不论在运输途中是否转换运输工具或
者作临时储存，同时符合下列条件的，应
当视为“直接运输”：

（一）该货物在经过其他国家或者地区
时，未做除使货物保持良好状态所必需处
理以外的其他处理；

（二）该货物在其他国家或者地区停留的
时间未超过相应优惠贸易协定规定的期
限；

（三）该货物在其他国家或者地区作临时
储存时，处于该国家或者地区海关监管之
下。

第十一条 法律、行政法规规定的有权签
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的机构（以下简称
签证机构）可以签发优惠贸易协定项下出
口货物原产地证书。

第十二条 签证机构应依据本规定以及相
应优惠贸易协定项下所确定的原产地规则
签发出口货物原产地证书。

第十三条 海关总署应当对签证机构是否依
照本规定第十二条规定签发优惠贸易协定项
下出口货物原产地证书进行监督和检查。 

接运输)”이라 함은 특혜무역협정하에서 수입화물이 

당해 협정회원국 또는 지역에서 경유없이 직접 중국

내로 운송하고, 도중에 당해 협정회원국 또는 지역이

외의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이하 “기타 국가 또는 지

역”이라 한다)을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특혜무역협정 회원국 또는 지역이 원산지인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중국내로 운송되었

을 경우,  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일시 보

관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 상국

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할 때,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 이외의 기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체류한 기

간이 해당 특혜무역협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

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시보관

되는 경우, 그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머

물러 있어야 한다. 

제11조 법률(法律), 행정법규규정(行政法规规定)에 

따라 수출화물원산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

관(이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특혜무역협

정하의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본 규정 그리고 상

응한 해당 특혜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규칙에 

따라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총서는 원산지 발급기관이 본 규정 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화물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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签证机构应当定期向海关总署报送依据本
规定第十二条规定签发优惠贸易协定项下
出口货物原产地证书的有关情况。

第十四条 货物申报进口时，进口货物收
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海关的申报规
定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报
关单》，申明适用协定税率或者特惠税
率，并同时提交下列单证：

（一）货物的有效原产地证书正本，或者
相关优惠贸易协定规定的原产地声明文
件；

（二）货物的商业发票正本、运输单证等
其他商业单证。

货物经过其他国家或者地区运输至中国境
内，应当提交证明符合本规定第十条第二
款规定的联运提单等证明文件；在其他国
家或者地区临时储存的，还应当提交该国
家或者地区海关出具的证明符合本规定第
十条第二款规定的其他文件。

第十五条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
向海关提交的原产地证书应当同时符合下
列要求：

（一）符合相应优惠贸易协定关于证书格
式、填制内容、签章、提交期限等规定；

(二）与商业发票、报关单等单证的内容
相符。

第十六条 原产地申报为优惠贸易协定成

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본 규정 제12조에 근거하

여 정기적으로 특혜무역협정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

서 발급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화물의 수입신고시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

화국세관수입화물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협정세

율 또는 특혜세율의 적용을 표명하는 동시에 아래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해당 특

혜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 관련 자료(原
产地声明) 

(2) 화물의 상업송장(商业发票) 원본, 운송증권(运输
单证) 등 기타 상업 증빙서류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중국내로 운

송하는 경우, 본 규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서로서 복합운송서류 (联运提单)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시보관하는 경우,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본 

규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서류를 추

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세관에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

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기준에 상응

(1)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양식, 기재내

용, 서명인장, 제출기한 규정에 상응

(2) 상업송장(商业发票), 통관신고서(报关单) 등의 내

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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员国或者地区的货物，进口货物收货人及
其代理人未依照本规定第十四条规定提交
原产地证书、原产地声明的，应当在申报
进口时就进口货物是否具备相应优惠贸易
协定成员国或者地区原产资格向海关进行
补充申报（格式见附件）。

第十七条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
依照本规定第十六条规定进行补充申报
的，海关可以根据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
代理人的申请，按照协定税率或者特惠税
率收取等值保证金后放行货物，并按照规
定办理进口手续、进行海关统计。

海关认为需要对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
理人提交的原产地证书的真实性、货物是
否原产于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进
行核查的，应当按照该货物适用的最惠国
税率、普通税率或者其他税率收取相当于
应缴税款的等值保证金后放行货物，并按
照规定办理进口手续、进行海关统计。

第十八条 出口货物申报时，出口货物发
货人应当按照海关的申报规定填制《中华
人民共和国海关出口货物报关单》，并向
海关提交原产地证书电子数据或者原产地
证书正本的复印件。

第十九条 为确定货物原产地是否与进出
口货物收发货人提交的原产地证书及其他
申报单证相符，海关可以对进出口货物进
行查验，具体程序按照《中华人民共和国
海关进出口货物查验管理办法》有关规定
办理。

第二十条 优惠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

제16조 특혜무역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지 화

물에 대하여 수입화물의 수하인(收货人) 및 그 대리

인(其代理人)이 수입신고를 할 때, 본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성명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화물이 상응한 특혜무역

협정 회원국이나 지역의 원산지 자격에 부합되는 가

에 대하여 세관에 추가 신고(서식은 부록 참조)를 해

야 한다.

제17조 본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 수하인

(收货人) 및 대리인(其代理人)이  추가 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

청에 의거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에 따라 그 가치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먼저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으며, 이후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进口手续), 해

관통계(海关统计)를 처리한다.

세관은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원

산지증명서의 진실성과 화물의 특혜무역협정 회원국 

또는 지역이 원산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적용하는 최

혜국세율, 보통세율(普通稅率) 또는 기타 세율에 따

라 과세액의 가치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켜야 하며, 이후 규정에 따라 수입수

속(进口手续), 해관통계(海关统计)를 처리한다.

제18조 수출화물 신고시, 수출화물 송하인(发货人)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

화물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관에 원산지증명

서 전자데이터(电子数据) 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화물의 원산지가 수출입화물  收发货人(적승

인, 수하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신고증

빙서류와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세관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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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其包装上标有原产地标记的，其原产地
标记所标明的原产地应当与依照本规定确
定的货物原产地一致。

第二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进口货
物不适用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

（一）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在货
物申报进口时没有提交符合规定的原产地
证书、原产地声明，也未就进口货物是否
具备原产资格进行补充申报的；

（二）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未提
供商业发票、运输单证等其它商业单证，

也未提交其他证明符合本规定第十四条规
定的文件的；

（三）经查验或者核查，确认货物原产地
与申报内容不符，或者无法确定货物真实
原产地的； 

（四）其他不符合本规定及相应优惠贸易
协定规定的情形。

第二十二条 海关认为必要时，可以请求
出口成员国或者地区主管机构对优惠贸易
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进行核查。

海关也可以依据相应优惠贸易协定的规定
就货物原产地开展核查访问。

第二十三条 海关认为必要时，可以对优
惠贸易协定项下出口货物原产地进行核
查，以确定其原产地。

应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要求，海
关可以对出口货物原产地证书或者原产地

며, 구체적인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

물검사관리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20조 특혜무역협정하에서 수출입화물 및 그 포장

에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그 원산지표지가 명기하는 

원산지는 본 규정에 따라 확정한 화물의 원산지와 일

치하여야 한다.

제21조 다음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화물

은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배제한다.

(1) 수입화물 수하인(收货人)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

의 수입 신고 시,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 관련 성명(原产地声明), 수입화물의 원

산지자격 구비여부에 대하여 보완신고도 하지 않

은 경우

(2)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상업송장(商
业发票), 운송증권(运输单证) 서류를 제출하지 않

고, 본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상응하는 기타 서류

도 제출하는 않는 경우

(3) 검사(查验) 또는 검증(核查)을 실시하여, 화물의 원

산지와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

거나 또는 화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본 규정 및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규정과 부합하

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회원

국 또는 지역의 관할기관에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입

화물 원산지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은 또한 해당 특혜무역협정의 규정에 의거 화물

의 원산지를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 세관은 필요한 경우, 특혜무역협정하의 수출



- 264 -

进行核查，并应当在相应优惠贸易协定规
定的期限内反馈核查结果。 

第二十四条 进出口货物收发货人可以依
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裁定管理暂
行办法》有关规定，向海关申请原产地行
政裁定。

第二十五条 海关总署可以依据有关法
律、行政法规、海关规章的规定，对进出
口货物作出具有普遍约束力的原产地决
定。

第二十六条 海关对依照本规定获得的商
业秘密依法负有保密义务。未经进出口货
物收发货人同意，海关不得泄露或者用于
其他用途，但是法律、行政法规及相关司
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

第二十七条 违反本规定，构成走私行
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或者其他违反
《海关法》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
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
施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八条 本规定下列用语的含义：

화물 원산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다.

  

특혜무역협정 회원국 또는 지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은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특혜무역협정이 규정한 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출입화물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재정관리잠정방법》에 근

거하여 세관에 원산지에 대하여 행정재정(行政裁定)

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세관총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세관 규정(海
关规章的规定)에 근거하여 수출입화물에 대해 보편적

인(普遍) 구속력을 갖는 원산지결정을 할 수 있다.

제26조 세관은 본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 수출입화물 收发货人(적승인, 수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세관은 누설하거나 기타 용도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사법해

석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본 규정에 위반하여 밀수행위를 구성하거나 

세관감시규정 또는 기타 세관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

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하며,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28조 본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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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 내용 
85) 본문 한글 번역자료는 원문(중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반드시  

 원문(중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产”，是指获得货物的方法，包括货
物的种植、饲养、开采、收获、捕捞、耕
种、诱捕、狩猎、捕获、采集、收集、养
殖、提取、制造、加工或者装配；

“非原产材料”，是指用于货物生产中的
非优惠贸易协定成员国或者地区原产的材
料，以及不明原产地的材料。

第二十九条 海关保税监管转内销货物享
受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的具体实施办法
由海关总署另行规定。

第三十条 本规定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三十一条 本规定自2009年3月1日起施
行。

생산이라 함은 화물을 재배(种植), 사육(饲养), 채굴

(开采), 수확(捕捞), 어획(捕捞), 경작(耕种), 수렵(诱
捕), 포획(狩猎), 채집(采集), 수집(收集), 양식(养殖), 

채취(提取), 제조(制造), 가공(加工) 또는 조립을 포함

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원산지 원재료라 함은 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

혜무역협정 비회원국 또는 지역이 원산지인 원재료

와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를 말한다.

제29조 세관보세감시에서 내수판매로 전환하는 화물

에 대하여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구체

적인 실시방법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세관총서에서 담당하며 해석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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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件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进口货物原产资格申明

本人___________（姓名及职务）为进口货物收货人/进口货物收货人代理人

（不适用的部分请划去），兹声明编号为____________的报关单所列第______项

货物原产自__________, 且货物符合《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

地管理规定》以及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所确定的原产地规则的要求。

本人特申请对上述货物适用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协定税率/特惠税率（不适

用的部分请划去），并申请缴纳保证金后放行货物。本人承诺自货物进口之日起

1年内补交相应优惠贸易协定项下规定的原产地证书。

签名：____________

日期：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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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

수입화물원산지자격신청

본인___________（성명 및 직무）은 수입화물 수화인/수입화물 대리 수화인（해

당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으로서 번호가 ____________인 세관신고서에 열거된 제

______항 화물은 __________로 부터 수입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

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및 관련 특혜 무역협정 조항에서 확정된 원산지 규칙 요

구에 부합됨을 설명한다.

본인은 기술한 화물에 대한 상응한 특혜 무역협정 조항 아래 협정 세율/특혜 

세율(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을 적용할 것을 신청하며 보증금 납부 후의 화물 

통관을 신청한다. 본인은 화물이 수입된 당일부터 1년 이내 상응한 특혜 무역협정 

조항에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것을 수락한다.

서명：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2009년 01월 0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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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한국-아세안 FTA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APPENDIX V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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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국 - 베트남 자유무역지대를 확립하는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산업통상부의 기능과 업무, 권한, 그리고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2년 11월 12일자 법령(No. 

95/2012/ND-CP)에 준하여 

부록 1((부록 III(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 체계 내 상품 거래 협정의 원산지규정)에 있는 원산지증

명서 발행 및 검증에 관한 절차))의 개정에 관한 2013년 6월 27일자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 운영

위원회의 승인장에 준하여

2006년 2월 20일자 정부 법령(No. 19/2006/ND-CP)에 준하여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상거래법에 따른 

지침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를 확립하는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를 아래와 같이 발행한다. 

 

제1조. 아래의 부록들이 이 고시와 함께 발행된다. 

1. 원산지규정 (부록 1);

2. 품목별 원산지규정 (부록 2);

3. 부록 1에 관한 지침 (부록 3);

4. 부록 1의 제6조에 관한 지침 (부록 4);

5. 원산지증명서(C/O) 발행 및 검증 절차 (부록 5);

6. 원산지증명서 AK양식 (이하 C/O AK 양식으로 지칭함) (부록 6-A);

7. 원산지증명서(C/O) 보충자료 (부록 6-B); 

8. 원산지증명서(C/O) 보충자료에 관한 지침 (부록 7);

산업통상부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No: 20/2014/TT-BCT 하노이,201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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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세안 FTA 협약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9.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부록 8)

제2조. C/O AK 양식의 발급 및 검증 절차

이 고시에 함께 제시된 부록 5에 규정된 C/O의 발급 및 검증 절차와 별도로 베트남의 C/O AK 양식

을 승인하는 절차는 산업통상부에서 2011년 3월 21일자로 발효한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관

한 고시(No. 06/2011/TT-BCT)와 산업통상부에서 2013년 1월 3일자로 발효한 2011년 3월 21일자 고

시(No. 06/2011/TT-BCT)의 수정에 관한 고시(No. 01/2013/TT-BCT)에 규정된 데로 시행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주무관

트란 투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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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부표5(APPENDIX V)

자료: MOIT

구분
목차

원문 번역

제1조  Interpretation of terms  용어의 해석 

제2조  C/O issuing bodies  C/O 발급기관 

제3조  Documentary evidences  증빙 서류들

제4조  Application for issuance of C/O  C/O 발급 신청

제5조  C/O  C/O

제6조  Rectification of errors on C/O  C/O에 관한 오류 수정

제7조  C/O issuance  C/O 발급

제8조  Certified true copy  인증서 원본 

제9조
 Presentation of C/O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특혜관세 C/O 제출   

제10조  Effect of C/O  C/O의 효력 발생

제11조  C/O exemption  C/O 면제

제12조  Handling minor discrepancies  실수

제13조  recode  보관

제14조  Verification  검증

제15조  Verifica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수출국에서의 검증

제16조
 Protecting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정보 신뢰도 보호하기 

제17조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특혜관세대우 거부

제18조  Special cases  특혜

제19조
 Documentary evidence for direct      
 transportation

 직접 운송을 위한 입증 자료

제20조  Goods for exhibition  전시용 물품들

제21조  Third country invoicing  제3국 발행 상업송장

제22조  Action against fraudulent acts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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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부표5(APPENDIX V)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

구분 원본 번역본

4조
C/O 발급 
신청

1. A producer/exporter of the good,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shall 
apply to issuing bodies, in 
accordance with law and regulations 
of Party, requesting a 
pre-exportation examination of the 
origin of the good before to be 
exported.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subject to review 
periodically or whenever 
appropriate, shall  be accepted as 
the supporting evidence in 
determining origin of the said good 
to be exported thereafter. The 
pre-exportation examination may 
not apply to the good of which, by 
its nature, origin can be easily 
determined.
2. The producer/exporter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shall apply 
for a C/O together with appropriate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the  good to be exported qualify for 
the issuance of C/O in accordance 
with law and regulations of Party.
3. C/O issuing bodies shall, to the 
best of its competence and ability, 
carry out proper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law and regulations 
of Party, upon each application for a 
C/O to ensure that:
a) The C/O is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the authorized signatory; 
b) The origin of the good is in 
conformity with Appendix I;
c) Other statements in the C/O 
correspond to supporting 
documentary submitted;

제4조. C/O 발급 신청

1. 물품의 생산자/수출자, 혹은 그 권한 대행

은 해당 기관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물품 수출 

전에 원산지의 수출 전 검사를 요청하며 발행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정기적으

로나 적절한 시기에 검사함) 추후 해당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입증 자료로 채택

된다.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물품들

은 수출 전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생산자/수출자 혹은 그 권한 대행은 수출 

물품이 해당 기관의 법과 규정에 따라 C/O 발

행에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C/O를 신청해야 한다. 

3. C/O 발행 기관들은 C/O를 신청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최대한 성심성의껏 시행해 아래 사항들을 확

실히 해야 한다: 

a) C/O는 서명권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

성하고 서명한다;

b) 물품 원산지는 부록 1에 준한다;

c) C/O에 있는 다른 진술들은 제출된 증빙 서

류들에 부합한다;

d) 물품 사양 및 물품의 분량과 무게, 화인 및 

포장일련번호, 포장 개수 및 종류는 표시된 

데로 수출 물품과 일치한다.  

동일 C/O에 표시된 여러 품목들은 품목별로 

그 자체로 각기 적합하다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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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본 번역본

d) Description, quantity and weight 
of good,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number and kinds of 
packages, as declared, conform to 
the good to be exported.
4. Multiple items declared on the 
same C/O, shall be allowed, provided 
that each item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7조
C/O 발급 

1. A C/O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 
provided that not more than 03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if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ppendix I.
2. C/O issuing bodies of a 
intermediary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O, if an application 
is made by the exporter while the 
good is passing through its territory, 
provided that:
a) A valid original C/O is presented;
b) The importer of the intermediary 
Party and the exporter who applies 
for the back-to-back C/O in the 
intermediary Party are the same; 
and
c) Verification procedures as 
prescribed in Article 14 are applied.
3. Upon request of a Party, other 
Parties sha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implementation 
thereof, and revise it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every 
Parties.
4.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C/O 
has not been issued at the time of 

1. 부록 1의 내용에 따라 수출 물품이 수출 당

사국의 영토에서 생산된다고 여겨지는 한, 

C/O는 수출 시 혹은 수출 직후 선적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수출자가 물품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동안 C/O를 신청하면, 제3국의 C/O 

발급기관들은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된다.   

a) 유효한 원본 C/O를 제시할 경우;

b) 제3국의 수입자와 제3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경우; 그

리고 

c) 검증 절차는 제14항에 규정된 데로 적용된

다. 

3. 관계 당사자 가운데 한쪽에서 요청하면 다

른 당사자들은 이 조항의 규정과 그것의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각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대

로 이 조항을 수정한다. 

4. 사정에 의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 혹은 

수출 직후 본의 아닌 오류나 누락, 혹은 다른 

타당한 이유로 선적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에 발급되지 못한 경우, C/O는 소급 발행될 

수 있지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

야 하고 반드시 “소급 발급됨”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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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 
provided that not more than 03 
working days due to involuntary 
errors, omissions or other valid 
causes, a C/O may be issued 
retroactively but no later than 01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and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10조
C/O의 효력 

발생

1.  The C/O shall be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y of a importing 
Party within 12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or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original C/O if C/O is 
replaced as prescribed in Article 6 
or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original C/O if back-to-back C/O is 
issued. 

1.  C/O는 발급일로부터, 혹은 제6조에 규정

된 데로 C/O가 대체된 경우 원본 C/O의 발급

일로부터, 혹은 연결 C/O가 발급된 경우 원본 

C/O의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

사국의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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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산지증명서 신청 서식

증명서 번호 : 권한이 있는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 번호
제1란 : 한국 또는 중국에 있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가 만든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적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생
산자를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이라고 기재한다.
제3란: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인,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장이 법정이름과 국가
가 이 란에 기재된다.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진정등본일 경우 “(날짜)에 발행된 (번호)를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복”이라는 문
구를 기재해야 된다.
제6란: 품목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제7란: 포장에 운송 및 숫자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이미지 또는 기호(I/S)”를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포장이나 숫자 없음
(N/M)”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제9란: 제8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 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10란: 수출자는 제10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이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에 기재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한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외(예: 물품의 부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하고,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
행하여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명시하다.
제13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제14란: 이 란은 권한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 관인을 찍는
다.

설명 :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인쇄하거나 기재 될 수 있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규정되고 정의하거나 똔
느 그러하게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취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
합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도는 경우 

WP

해당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가 3-가에 명시된 세 번변경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 공정요건 또는 그 밖이 요건에 부함하는 비원산
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PSR

해당 상품이 제3.3조(특정 상품의 취직)의 적용을 받는 경우 OP


